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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경제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강화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및 기업

복지제도의 효율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시장, 기업, 가족간의 역할 및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용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회

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복지부문에 민간부문의 중요성과 역할을 늘리고 있는 경향이다. 이

러한 경향은 국가가 지고 있거나 향후 복지제도와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지게될 “과다한

공공 복지지출의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두 번의 오일쇼크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가들은 고부담-고급

여의 공공복지모델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즉 비효율적인 복지의 확대와 사회적 비

용의 증가는 곧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민간부문의 노동비

용의 증가 및 투자축소를 야기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

적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일정한 자격조건 없는 관대한 복지급여는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심화시켜 제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을 약화

시키고 복지제도의 정당성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공공복지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와 함께 선진국들에서는 복

지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흔히 ‘제3의 길’로 대변되는 복지개혁의

주요내용은 (1)노동연계적(Welfare-to-Work) 복지제도의 강화, (2)기업복지를 통한 공공복지제

도의 부분적인 민영화(Privitization), (3)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노동연계적 복지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의 수혜자격을 노동동기와 연계시키고 수혜자

들의 노동시장에로의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고용서비스의 강화를 추진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있어서 국가독점적 제공 및 운영의 관행을 벗어나 부분적인 민영화를 통하여

공공복지제도의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다. 아울러 안정된 일

자리에로의 취업이 가장 확실하고 궁국적인 복지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 일자리의 창출 및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개혁을 통하여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의 운영철

학을 과거의 소모적 복지제도에서 미래의 생산적 복지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4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발전(특히 국민연금의 부담증가), 사

회부조제도의 도입(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즉,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머지 않아 공공 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출 및 부담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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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 기업, 가족간의 복지제공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 균형 있게 발전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서 국가에 의해 직접 운영 혹은 제공되

는 공공복지의 비중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이나 시장을 통하여 운영 혹은 제공될 수 있
는 부분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은 본질적으로 사회구성원들간의 위험분담(risk pooling)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구성원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 가운데 특정한 위험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발

생할 경우 보장을 위한 비용이 아주 높은 위험의 경우 보편적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통해

보호하기보다는 민영화나 기업복지를 통하여 제공할 경우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

어 의료보험의 경우 고비용을 요하는 치료나 요양 등에 대하여서는 공적 사회보장보다는

기업복지를 통하여 제공할 경우 비용 효율적이며 제도의 다양한 발전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복지에 대한 사적 부문(기업)의 역

할 분담이 늘어가면서 정부는 기업주도로 제공되는 공공성격의 기업복지 프로그램들에 대

하여 적극적인 세제정책을 통하여 제도의 도입유도 혹은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

우 의료보험과 기업연금이 그 대표적인 기업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제도의

내용이 수혜대상자인 근로자들의 변화하고 다양화해 가는 복지욕구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의 운영에 대한 경직된 규제 그리고 기업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낮은 정책적

인센티브 등으로 인하여 비용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양해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한편

으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나라 현행 기업

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최근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카페테리아플랜

혹은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Cafeteria Plan과 같은 기업복지제도의 사례연구 및 국내 기업복지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

내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를 고찰하고 기업의 복지비용 완화와 개별 근로자의 니즈

와 근로자간 복지 수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우리 나라의 기업과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상호 이해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 선택적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s plan)1)가 일반화되는데는 미국정부의 세제지원이 필

수적이었던 만큼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되기 위해서 어떤

                                           

1)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영어로 flexible benefits plan, cafeteria plan, cafeteria compensation plan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약어로 flex라고 간단하게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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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 혹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cafeteria benefits plan)는 문자 그대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복리후생제도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

도이다.2)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종업원들 개개인이 그것을 이용하든지 이용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똑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종류 가운데 종업원이 원하는 것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 최근 우리 나라 기업에 많은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소개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지난 20년
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포춘지 선정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3/4이상이 도입하고 있
고(송계전·박귀현, 1997), 1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는 약 10%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U.S, Department of Labor, 1993). 독일의 경우에도 관리직사원에 대해 선택적복리후

생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조사대상의 64.5%, 대졸평사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기업

은 22.5%로 나타나고 있어(박경규·안희탁, 1998), 서독에서도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생성을 중심으로 ‘카페테리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1년부터 논

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1995년 베넷세코포레이션이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이후 도입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11월 현재 10여 개의 기업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 몇 년 전에 한국IBM과 제일제당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한
국IBM과 제일제당 외에도 현재 본 연구의 사례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LG유통

등 몇몇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15%가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86%는 3년 내
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삼성생명·Watson Wyatt, 2000).
그러나 선진 기업들과는 달리 기존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 기

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내용 면에서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라

                                           

2) 미국의 경우 선택적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s plan)와 카페테리아플랜(cafeteriat plan)은 엄밀한 의

미에서 구분되는 용어이다. 카페테리아플랜은 뒤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미국 내국세법

(IRC) 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 보상과 비과세대상 보상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제

도를 의미한다. 반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카페테리아플랜 뿐만아니라 과

세대상 보상, 즉 현금옵션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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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할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나

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있다. 제도의 도입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차차 선택항목과

내용이 늘어나겠지만 이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법정복리후생의 비중이 크고

또한 법정외복지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운영함에 있

어 매우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우리 나라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존의 복리후생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
리후생 (employee benefits)이란 “종업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
접적인 諸給付”를 의미한다 (김식현, 1997, 392쪽). 기업의 복리후생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송호근, 1995).
복리후생제도의 발전이 주로 국가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로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1940년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지면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대부분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들에게 기업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 복리후생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1960년대 말로 인사노무

관련 부서가 출현하는 시기와 맥을 같이한다(송호근, 1995). 이시기는 주로 노동력의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의 유인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기숙사나 사택 등

주거시설, 양호실과 같은 의료시설, 급식시설 등 생활과 관련된 시설들이 전형적인 예가 된

다. 기업 복리후생제도가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는 1987년 이후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불어닥

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확산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매우 커

다란 영향을 미쳤다. 1987-89년 이후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

데서도 복리후생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가고 있다.
복리후생제도의 활용은 한편에서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근

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동기부여를  제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노사간의 협력적인 공동체의식을 고양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

으로는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경우 지난 수년간 짧은 기간동안에 매우 빠른

속도로 비용상승이 이루어진 반면 비용대비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호근, 1995). 기업의 복리후생비용은 점차로 증가하는 반면 종업원 개인들은 그 비용을

                                                                                                                                       

선택적복리후생제도와 카페테리아플랜을 호환해서 사용한다 (McCaffer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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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비용대비 비효율적으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어 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단

한번 복리후생 항목이 도입되면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복리후생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을 보충하는 보조카드로 종종 활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복리후생비용을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그 제도의 내용이나 비용에 대해 관심이 없

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종업원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현재

다수의 종업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복리후생제도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게되고 점차로 기업의 비용부담은 커지게 되었다(박우성·이춘우,
1999).

한편, 현행 기업 복리후생제도의 문제점은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

다. 종업원 개개인의 복리후생에 대한 수요는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개인의 욕구 다양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는 그것을 선호하던 선호하지 않던

혹은 혜택을 입건 혜택이 돌아가지 않던 간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장

의 유연성으로 인해 더 이상 한 기업에서 평생직장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

와는 달리 근로자간 복지수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자녀학자금 지급이

나 보육비 지원 등은 미혼여성이나 젊은 근로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복지제도이

며,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지원 등도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IMF구제금융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이 늘어나면서 기업간 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M&A)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복지제도를 유

지하고 있던 두 기업이 합병하였을 경우 양 기업이 제공하던 복지제도를 모두 제공하는 것

은 기업에 커다란 비용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한 기업에 기준을 두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종업원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통해 기
업의 비용도 제한하고 종업원에게 기존에 받던 복지혜택을 그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 증가하게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업간의 인

수합병이 증가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Meisenheimer & Wiatrowski,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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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기업 복지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1. 국내 기업 복지 제도

  
가. 기업복지제도의 정의

기업복지는 사회학에서는 사업주와 고용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임금이나 봉급 및 기타 법

정 서비스의 제공 외에 고용인의 생활조건 향상과 관련되면서도 사용주의 임의에 따라 부

여되는 현금, 현물 및 기타 서비스 등의 부가 급부를 제공하려는 노력(김상현, 1987)이라고

정의하고, 경영학에서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종업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임

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를 말한다(김식현, 1999)고 정의를 내린다. 이렇듯 기업복지에 대

한 전반적인 정의는 사회학이나 경영학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업복지와 기업의 복리후생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기업복지는 국가복지와 비교하여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과, 급여 혜택의 근거가 특정기업

에의 고용이라는 자격에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사회 전반에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서 수행되는 국가 복지와는 그 개념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업의 경영상태, 기업규모 및 업종,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의 성격 및 단결력, 동종 업종의 경쟁사와의 비교, 개별근로자의 속성(학력, 연령,
성, 경력연수),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중 가장 높은 영향 요소로 근
로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태이다. 기업복지 수준은 기업 경영상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근로자의 인적속성이나 임금수준이 기업복지에 미

치는 영향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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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리 후생의 특징3)

  [그림 Ⅱ-1] 임금체계의 구성 요소

기본급

(base salary)

기본급 인상

(increase)

수당

(allowance)

상여금

(incentive)
복리후생

직접임금 간접임금

고정급 변동급

복리후생비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에 대한 보상인 직접 임금과 그 성격상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복리후생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복리후생비는 각 개인 업무의 성과나 능률과는 상관없이 종업원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집행하는 전체적 보상의 성격을 띤다. 둘째, 이렇게 종업원 전체의 예산을 배정해

두고 복리 후생비는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를 다시 설명하

면 복리후생의 구체적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 자신에게 급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 이처럼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그 필요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용 용도에 제한을 가한다.
필요성의 원칙에 덧붙여 복리후생비는 또한 기대 소득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복리 후생비는

지급 대상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어 있더라도 대체로 일정기간 내에 전 종업원이 한

꺼번에 일률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도록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더라고 언젠가 그러한 혜택의 조건이 성립되

면 자신에게도 반드시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복리후생비는 일종의 기대소득인 셈이다. 넷째,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생활

수준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직접 임금은 그 상승에 따라서 직접 생활수준의 향상을 초
래하지만,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생활수준의 직접적 향상보다는 그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많은 돈이 일시에 지

출되는 생활상의 곤란을 복지후생비로서 충당하게 함으로서 생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다.

다. 우리 나라 기업복지제도의 항목별 분류

기업의 복리 후생 제도는 기업이 각각 자신의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 총량을

                                           

3) 김식현(1999), 인사관리, 무역경영사, pp 48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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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는데 이를 구성하는 복지 프로그램과 혜택은 각 기업에 따라 모두 다르다. <표 Ⅱ-1>은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들의 포괄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송호근(1995)) <표

Ⅱ-1>에서 법정외 복지를 직무 관련 프로그램인 법정외 복지 Ⅰ과 시설관련 프로그램인 법

정외 복지 Ⅱ로 구분하고 있다.

  <표 Ⅱ-1> 기업복지의 유형별 프로그램

법정복지 법정외 복지 Ⅰ(W2) 법정외복지 Ⅱ(W 3)

퇴직금제도

누진퇴직금제도

유급휴가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병가

휴업보상

육아시간 허용

요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유류대

주차비

중식

건강검진

생명보험

통근버스

피복비

사내서클지원

기념품비

학자금

재형저축장려금

경조금

당직비

전임여비

지급임차료

휴가포상

포상

주택자금대여

주택구입자금지원

전월세자금지원

생활자금대여

금융공제제도

기숙사

사택(임대주택)
자사제품할인

사보험지원금

공제회기여금

사보발간비용

오락,휴게실

도서실

체육시설

운동장

목욕탕,샤워장

탁아시설

의료시설

휴양시설(콘도)
식당(구내/지정)

소비조합

라. 기업 복지 비용

정부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임금에 대한 직접 보상인 직접노동비용과  그 외의 간접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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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구분하고 간접 노동비용을 퇴직금 비용, 현물지급비용,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모집비, 교육훈련비, 기타노동비용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에 직접 노동 비용 및 간접 노동 비용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Ⅱ-2]에
서 보여지는 것처럼 약 6:4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그림 Ⅱ-2] 우리 나라의 직접 및 간접 노동 비용 비율 %), 2000

   자료 : 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보고서,2001

간접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우리의 관심이 되는 기업 복지 해당 사항인 법정복리비와

법정외복리비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정복리비

법정복리비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료, 장해인

고용촉진기금부담금 및 기타 법정복리비를 말한다.

2) 법정외복리비

법정외복리비란 사업주 단독의 시책에 다른 부담분으로 주거, 식사, 의료, 보건, 문화, 체

육, 오락, 경조 등의 비용, 구판장 등에 관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물적 시설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시설에 전담하여 종사하는 자의 임금, 수당등)을 포함한

다.(다만, 시설설치에 수반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62.7

37.3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60.7

0.4

17.6

16.3
3.9 10.3

퇴직금비용

현물지급비용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모 집 비

교육 훈련비

기타노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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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 구성 내역 (%), 2000회계연도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기타법정복리비

47.0
18.3
17.4
15.0
 2.3

식사에 관한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학비보조비용

주거지원비용

보험료지원금

경조관련비용

문화,체육,오락 관련비용

의료,보건 관련비용

근로자휴양비용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저축장려금

보육비지원금

기타법정외복리비

26.7
16.8
11.4
9.7
6.2
3.6
3.6
3.4
3.3
0.4
0.3
0.2
12.9

자료 : 노동부,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보고서, 2001.

최근 10여년 간의 법정 및 법정외복리비의 추세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정복리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온 반면, 법정외복리비는 그 추세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림 Ⅱ-3]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의 연도별 추이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자료 :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노동부) 1990∼2001
  
법정복리비의 추세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부담요율 인상과 고용보험료와 의료보험료가 상

승세를 보여서 전반적인 상승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법정외복리비는 97년의 IMF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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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비용절감차원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복리비를 감축시켰으며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보

육비, 근로자휴양비, 문화체육오락비, 주거비지원 등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법정외복

리비의 추세는 하향 반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추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복리 후생비의 영향요인으로 첫 손에 꼽혔던 기업의 경

영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즉 각 기업은 기업 자신의 성과와

연동하여 복리 후생 비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복리 후생 제도의 정의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 성과

의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기업의 복리 후생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전체적인 비용에서 나아가 근로자 1인 기준의 월평균 법정 및 법정외복리비

의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Ⅱ-3> 기업규모별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복리비(2000년)
(단위 : 천원, %)

구 분 계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기타

법정복리

전규모
182.2

(100.0)
27.4

(15.0)
31.7

(17.4)
85.6

(47.0)
33.3

(18.3)
2.0

(1.1)
2.2

(1.2)

중소기업

(10-299인)
124.3

(100.0)
20.6

(16.6)
27.5

(22.1)
57.3

(46.1)
16.9

(13.6)
0.3

(0.2)
1.7

(1.4)

대기업

(300인 이상)
190.2

(100.0)
28.3

(14.9)
32.3

(17.0)
89.5

(47.1)
35.5

(18.7)
2.3

(1.2)
2.3

(1.2)

 자료 : 노동부,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보고서, 2001

법정복리비를 구성하는 데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기타법정복리비, 장애인촉진기금 순으로 그 비용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
체적인 구성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법정복리비용은 전체

기업의 법정복리비용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법정복리비용은 전체 기
업의 법정복리비용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외복리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식사에 관한 비용, 학비보조비용, 보험료지원금 등

의 순으로 그 크기를 살펴볼 수 있으며, 각 기업마다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

하기 때문에 법정복리비와는 달리 각 제공 프로그램별 구성비가 기업의 크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의 법정외복리비는 전산업 평균의 약 61%를 기록하는 반

면 대기업은 전산업 평균의 약 10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시 경영상태와 비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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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법정외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또 한번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식사에 관한 비용은 절대액에서는

거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는 반면에 중소기업에는 50%가 넘는 비용이 이에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나머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정 외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1인당 비용은 그 혜

택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액수로 세분되게 되며,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제공

하는 혜택의 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상위 2-3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각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Ⅱ-4> 기업규모별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리비(2000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주거에

관한

비용

의료

보건에

관한

비용

식사에

관한

비용

문화

체육

오락

비용

보험료

지원금

경조

등의

비용

저축

등의

장려금

학비

보조

비용

사내근

로복지

기금

보육비

지원금

근로자

휴양

비용

종업원

지주

제도

기타

법정외

복리비

전규모
168.7

(100.0)
16.4
(9.7)

5.8
(3.4)

47.2
(28.0)

6.1
(3.6)

10.4
(6.2)

6.0
(3.6)

0.5
(0.3)

19.3
(11.4)

28.4
(16.8)

0.4
(0.2)

5.6
(3.3)

0.7
{0.4)

21.8
(12.9)

중소 기업

(30 ∼
299인)

102.9
(100.0)

4.5
(4.4)

2.8
(2.7)

51.9
(50.4)

3.8
(3.7)

3.8
(3.7)

3.5
(3.4)

0.4
(0.4)

8.0
(7.8)

7.3
(7.1)

0.1
(0.1)

2.0
(1.9)

0.3
(0.3)

14.6
(14.2)

대기업

(300인
이상)

177.8
(100.0)

18.0
(10.1)

6.2
(3.5)

46.6
(26.2)

6.4
(3.6)

11.3
(6.4)

6.3
(3.5)

0.5
(0.3)

20.9
(11.8)

31.3
(17.6)

0.5
(0.3)

6.2
(3.5)

0.8
(0.4)

22.9
(12.9)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2001

당 보고서에서는 98년 이후의 구조조정 및 기업 경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의 지출 상황의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삼성생명과 왓슨와이어트가 공동조사한

‘2000년 국내 기업복지 및 임금제도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월평균 1인당 법정외복리비 금액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의 평균 금액은 128천원, 중소기

업은 126천원, 대기업은 140천원을 보여 대체적으로 노동부 발간 자료와 유사한 크기를 보

여주고 있지만 중소기업 부문의 금액은 98년의 노동부 조사에 비해 50%이상의 상승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 기업의 수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되며,
어쨌거나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복지 제도의 현황을 나타낸 아래 [그림 Ⅱ-
4]의 그래프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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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4] 법정외 복리후생제도 지원 비율 (2000년)

0 20 40 60 80 100 120

경조사비

기념일 선물

장기근속포상

회사부담종합검진

사내써클지원비

사택/기숙사 제공

타지역전근비용

일반보험지원

본인학자금

자료 : 삼성생명&왓슨와이어트 (2000), 2000년 국내 기업복지 및 임금제도 조사보고서

2000년의 조사에서는 교육개발지원에 90% 이상의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식사

관련 비용과 기념일 선물, 종합 검진 등의 순으로 이 역시 70%가 넘는 다수의 기업이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관례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수의 기업이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과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2-3%의

기업만이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 기업의 복리후생제도가 그 프로그램의

종류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

며 기본적인 식사와 교육 지원 부문에서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기업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지 않

고 전형적인 프로그램을 임금의 일부 구성항목으로 여기고 지급했던 데에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기업복지 제도의 현황 및 한계

가. 국내 기업복지의 정치 경제적 환경

국내 기업복지는 역사적으로 개발경제시대에 국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도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에서 그 차지하

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발전해 온 기업복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고용주의 전액부담에 의해 출연되는 8.3% 퇴직금제도 등이 있는데, 산업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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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재해보험으로 고용주 책임보험인 산재보험(1964)을 제외하고는 의료보험(1977), 국민연

금제도(1988), 고용보험(1995)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성격의 사회보험이 뒤늦

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 열거된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개방화 민주화의 전개와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복지욕구가 분출한 것이 그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복지욕구의 증대로 1980년 말 이후 임금인상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온 가운데 기

업의 법정복지 비용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사회보험

의 비용부담이 총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치상으로도 1989년 15.9%에서 2001년
29.2%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복지제도

간의 연계 및 역할분담, 비용부담 및 급여간의 연계, 장기적인 재정추계 등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은 가운데 도입, 운영되어 복지비의 부담은 크면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높아지

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이 부담하는 복지비중 법정복리비의 비율이 높으며, 법정복리비는

임금인상과 직접 연계되므로 기업차원에서는 노동비용의 추가적인 증가부담을 느낄 수 있

으며 이는 노동의 수요감소와 고용형태의 비정규화를 촉진하는 부정적인 부가효과를 일으

킨다.
아울러 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정복리비 부담은 기업의 임의적인 종업원복지 프로그

램(법정외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종업원복지 프

로그램에 의한 기업의 변별력이 없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한 중요한 수단을 상실하고

있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국내기업복지제도 기본적 급부의 한계

1) 제한된 의료서비스 및 급여 (Dental 및 Vision Care)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및 급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건

강진단도 본인의 필요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없고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만 규정을

정하고 있다 (단,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고 본인이 납부한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금

액(진료개시월력의 1개월 이내에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의 일부

(50%)를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 국민 의료보험시스템에서는 보험급여 및 서비스의 질이 재정적인 부

담으로 인해 향상되기 어려우며 고비용의 진단 및 치료서비스는 보험에서 보장이 되고 있

지 않아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범위가 협소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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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5> 국민의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비용부담 내용

외래
구     분 입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자부담 80 45 60 70
본인 부담 20 55 40 30

2) 상병급여 (Sick Pay)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에 의해 요양 및 소득보전이 보장되나 산재가 아닐 경우 임금

소득의 보전을 위한 상병급여(Sick Pay)제도가 없어 기존의 저축이 없을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

3) 생명보험 (Life Insurance)

국민연금에 의한 사망일시금제도가 존재하나 급여의 수준이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

며 급여액도 극히 제한적이다.

4) 아동 보육 비용 (Dependent Care)

부부가 함께 취업하고 있는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녀보육비가 가계의 중요한 지출

요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 보육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5) 기업연금 (Private pension)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회적 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욕구변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근로자

가구의 복지욕구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변하고 있고, 특히 자녀보육의 필요성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녀보육비 보조가 기업복지의 중요한 항목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개발경제 시대와는 달리 핵가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른 가

족원이나 친지에 의존했던 자녀보육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해야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아울러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부양자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데 부부가 모

두 취업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동일한 가족에 대하여 이중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인데 이는 사회적 재분배의 효과는 있으나 비합리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있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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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영역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계속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

며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사회보장 개

혁은 공공복지제도를 통한 국가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충실화에 두고

부가적이거나 확장적인 보장의 기능 및 역할은 사적복지제도에 맡기며, 대신에 국가는 각종

정책 및 세제를 통하여 사적복지제도의 발전을 유인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구조의 변화 및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환경은 근로자들의 복지욕구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공공복지에 의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가지

고는 다양화 해 가는 근로자들의 복지욕구를 비용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그와 함께 고용관계 및 형태, 보상체계가 유연화, 다

양화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유연한 사적복지제도를 통하여 공공복지의 사각

지대나 급여의 불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복지 프로그램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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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1. 서 론

미국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자였던 Stanley M. Nealey
가 General Electrics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창안하였다. Nealey교수는 GE사

의 종업원들이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선호도에 있어 개인마다 차이가 많음을 밝히면서, 이러

한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감안한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ealey의 연구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이를 지지하였고, 1974년에는 Educational Testing
Services(ETS)와 TRW Systems Group사에서 최초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였다

(McCaffery, 1992).
미국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 확산된 초창기의 계기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78년 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125조가 신설된 이

후였다. IRC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사원이 과세대상보상과 비과세대상보상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조세목적 상으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 대신 과세

대상이 되는 현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미국의 조세목적 상으로 현금옵

션을 포함하는 제도만이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포함이 되고, 많은 미국제도가 현금옵션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옵션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원의 복리후생제도 선택이 가능한 제도를 모두 선택적복리후생

제도에 포함한다 (McCaffery, 1992).
이처럼 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 등장한 초기에는 일부기업에서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도입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기만 해도 수십 개의 기업만이 선택적복

리후생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의료비용,
연금 등 복리후생비용이 크게 증가하자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의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 기업의 전반적인 복

리후생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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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개요4)

미국의 기업복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의 협력-동반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 각종 법정 및 법정외 복지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정부는 기업의 그러한

복지급여에 대해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에 경제성과 제공유인을 부여하고,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도 자신이 받는 복지혜택의 일정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참여의 복지제도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복리후생을 통하여 보호 혹은 보장되는 개인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기업의 차원에서는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 장기적 생산성의 향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이득이 되는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기업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이다. 그 이후 기업복

지는 빠른 속도로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여 복리후생비가 전체 노동비용중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왔고 그 내용도 다양하게 되었다. 복지 급여의 수준은 산업별, 직종별로 차

이를 보이고 있지만 1994년 현재 미국 기업의 총 평균 복리후생비가 노동비 총액의 약 30%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과거 반세기 동안 기업의 복리급여 항목이 꾸준히 확

대되어 온 결과인 동시에 과거 몇 십년 동안 복지의 시장가격인 보험료, 특히 의료수가의

폭등으로 인한 의료보험료의 급속한 인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5) 어쨌든 현재 미국의 기업복

지 급여의 수준은 이제 더 이상 “부가 급여(fringe benefits)"라고 부르기가 적합치 않을 정도

로 전체 급여 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 만큼 기업 쪽에는 복지비용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6) 주(州)정부 및 연방정부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자발적인 복지프로그램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참여기업에 줌으로써 참여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복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 Gomez-Mejia, Balkin, Cardy(2000), Managing Human resources. Prentice Hall pp. 394-419를 발췌 요약함

5) 건강보험의 구입가격은 날로 급속하게 높아 가고 있는 데, 1990년 현재 근로자 한 사람 당 의료보

험 비용만 $3,197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988에 비해 26%, 1987년에 비해 46%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의 결과 피고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분담금을 지불케 하거나 이용에 제한

을 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6) 예를 들어 자동차 메이커인 미국 GM사가 근로자 의료보험 제공에만 년간 지출하는 비용이 그 회

사가 일년 간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 구입에 쓰이는 비용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eam and McFadden,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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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기업복지제도의 현황 및 추이

<표 Ⅲ-1>는 미국 기업의 시간당 임금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용 및 비중을 각 항목별로

보여 준다.

  <표 Ⅲ-1>  미국 기업의 시간당 임금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 (1991, 1994)
(단위 : $, %)

1991 1994
비용 비중 비용 비율

총노동비용/시간당

급여

부가급여

16.45
11.81
4.65

100
71.8
28.2

18.43
13.06
5.37

100
70.9
29.1

유급휴가

각종 보너스

보험

- 생명보험

- 의료보험

- 질병 및 사고

연금 및 재형저축

- 퇴직연금

- 재형저축

법정복지1)

- 사회보장

- 실업보험

- 산재보험

기타2)

1.16
0.33
1.09

(0.05)
(1.01)
(0.04)
0.65

(0.57)
(0.08)
1.39

(0.94)
(0.11)
(0.32)
0.02

7.0
2.0
6.7

(0.3)
(6.1)
(0.3)
4.0

(3.5)
(0.5)
8.4

(5.7)
(0.7)
(1.9)
0.1

1.23
0.40
1.38

(0.05)
(1.29)
(0.05)
0.73

(0.64)
(0.09)
1.59

(1.04)
(0.14)
(0.11)
0.04

6.7
2.2
7.6

(0.3)
(7.0)
(0.3)
4.0

(3.5)
(0.5)
8.6

(5.6)
(0.7)
(2.1)
0.2

  주 : 1) 법정복리비 항목에는 철도공무원 퇴직연금 및 실업보험과 여기 열거된 항목이외에 기타 다른 부가적

법정복지도 포함된 것이다.
2) 기타에는 전별금(severance pay) 및 부가실업급여 등이 포함된다.

자료 :  EBRI Data Book on Employee Benefits, 1995. EBRI.

시간당 총노동비용중 부가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8.2%이었고 1994년에는 29.1%
에 이르렀다. 이는 1970년 초의 약 21%, 1980년 말의 약 27%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복지비 비중의 이러한 꾸준한 증가의 한 중요한 원인으로 다른 무엇보다 의료보

험료의 급속한 인상을 들 수 있다. 총 노동보상중 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로

서 복지비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4년 현재

시간당 총 노동비용($18.43) 중 법정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6% 수준이다.
<표 Ⅲ-2>은 미국 기업의 주요 근로복지 참여율을 규모 및 부문별로 보여준다. 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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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별 차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요항목은 퇴직연금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78%, 공공부

문 근로자의 93%가 참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중에는 45%만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규모-부문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은 퇴직후 노령기의 소득보장의

주요원천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업복지에 있어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의 불평등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그 외에 무급 보육

휴가에 있어서도 기업규모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2> 미국 기업들의 규모-부문별 주요 근로복지 항목별 참여율 (%)

복지항목
중소기업1)

1992
대기업

1993
주/지방정부

1992
퇴직연금2)

질병 및 사고보험

장기 장해보험

건강(의료)보험

생명보험

치과보험

유급휴가

무급보육휴가

45
26
23
71
64
33
82
18

78
44
41
82
91
62
91
60

93
22
28
90
89
65
75
59

  주 : 1) 100 인 이하의 기업체들

2) 정액급여(Defined Benefit Plan)와 정율급여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을 포함.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ee Benefits in Medium and large Firms; Employee Benefits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Ⅴ1985;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Small Business Employee Benefits, 1985.

미국 기업의 총노동비용 및 복지비 지출은 업종, 직종, 규모, 지역, 노조의 유무 등에 따라

서 차이를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제조업이 임금대비 부가급여비중이 35.5%로 가장 높

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27% 정도이다. 직종별로도 차이를 보여 급여수준으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층이 가장 높지만, 임금대비 기업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블루칼라 가운데서 가

장 높다(약 33% 정도).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기업복지(부가급여)의
차이이다. <표 Ⅲ-3>은 기업의 규모별 임금 및 부가급여의 수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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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 미국 기업의 규모별 시간당 임금 및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1994)
(단위 : $, %)

1-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기업규모

비용 비중 비용 비율 비용 비율

총노동비용/시간당

급여

부가급여

14.85
10.72
3.86

100
73.5
26.5

15.88
11.37
4.51

100
71.6
28.4

23.35
15.79
7.56

100
67.6
32.4

유급휴가

각종보너스

보험

  생명보험

  의료보험

  질병및사고

연금 및 재형저축

  퇴직연금

  재형저축

  법정복지1)

  사회보장

  실업보험

  산재보험

  기타2)

0.78
0.34
0.90

(0.03)
(0.84)
(0.03)
0.33

(0.27)
(0.06)
1.49

(0.90)
(0.16)
(0.13)
<.01

5.4
2.3
6.2

2.3

10.2

<0.05

0.99
0.40
1.12

(0.04)
(1.03)
(0.04)
0.45

(0.34)
(0.11)
1.50

(0.94)
(0.16)
(0.39)
0.05

6.2
2.5
7.0

2.8

9.5

0.3

1.89
0.69
2.01

(0.08)
(1.84)
(0.09)
0.96

(0.76)
(0.21)
1.91

(1.33)
(0.15)
(0.37)
0.09

8.1
3.0
8.6

4.1

8.2

0.4

  주 : 1) 법정복리비 항목에는 철도공무원 퇴직연금 및 실업보험과 여기 열거된 항목이외에 기타 다른 부가

적 법정복지도 포함된 것이다.
2) 기타에는 전별금(severance pay) 및 부가실업급여 등이 포함된다.

자료 : EBRI Data Book on Employee Benefits, 1995. EBRI.

시간당 총노동비용을 보면 1-99인의 사업장,  100-499인의 사업장,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

각각 $14.58, $19.45, $23.35로 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노동비용대비

부가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1-99인의 소기업은 26.5%, 100-499
인의 중기업은 28.4%,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가장 높은 32.4%이다.

기업복지 혜택에 있어서 기업의 규모간 차이는 퇴직후의 수입보장을 위한 연금, 재형저축,
이윤배당 등의 가입율에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대기업 근로자의 78%가

각종 퇴직연금 및 재형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10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들의 가입율은

1992년 현재 약 47% 정도에 그치고 있다.7)

미국의 기업복지는 전쟁과 그에 따른 특수한 사회경제적 요건 그리고 노조 혹은 정부로

부터의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만 발전해 온 것으로 보면 안된다. 오늘날 제공되

는 기업의 복지급여의 상당한 부분이 사용자의 주도로 제공되고 있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7) BERI Databook on Employee Benefits, 3rd Edi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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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복지제공의 많은 부분은 근로자의 근무의욕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기업의 복지제공은 동시에 세금혜택을

통한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은 개인으로 가입할 때보다 현재처

럼 기업단위로 가입할 때 그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이 면에서도 기업복지의 경제성을 찾

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장기적 재정난 때문에 최근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

의 세법개정은 기업들이 과거에 복지비용에 대해 누리던 세금혜택의 상당부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기업복지의 이러한 법적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존의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
업복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비용분담을 적정선에서 늘려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미국 기업복지중 가장 큰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의료보험비용에 대한 기업의 대처이다

(아래 참조).
다음은 미국 기업의 근로복지 내용을 복지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표 Ⅲ-4>은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의 주요 항목 및 항목별 참여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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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미국 기업의 근로복지 세부항목 및 참여도(%)
1. 법정 복지급여 - 해당 기업들은 의무참여

    1)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노령, 유가족 및 장해보험

    2)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3)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4) 의료보호 (Medicare: HI, SMI)8)

2. 연금(퇴직) 및 재형저축 (81%)
    1) 연금보험 9) (63%)
    2) 재형저축 (14%)
    3) 이윤 및 주식배당(ESOP)10) (36%)
3. 생명보험 및 사망 일시급여 (94%)
4. 의료보험 및 의료관련 제 급여들

    1) 의료보험(입원, 수술, 치료비 포함)11) (92%)
    2) 단기 장해, 질병 및 사고보험 (43%)
    3) 장기 장해 혹은 급여보장12) 보험 (45%)
    4) 치과보험 (66%)
    5) 기타(안과보험, 정기검진 등)
5. 유급 휴가

    1) 정기휴가 (97%)
    2) 공휴일 (97%)
    3) 요양휴가13) (68%)
    4) 보육휴가14) (3%)
6. 유급 휴식시간(중식시간, 커피타임 등) (71%)
7. 기타 복리후생

    1) 자사제품 할인구입

    2) 식사제공

    3) 교육비 보조

    4) 이사비용 보조

    5) 각종 상여금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
    6) 탁아시설 제공 혹은 탁아비용 보조

    7) 각종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8) 각종 상담 서비스 (퇴직상담 등)

 자료 : EBRI Databook on Employee Benefits, 1990.여기에 보고된 통계는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에 종사하는 3천 100만 근로자를 표본으로 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EBRI, 1990:31 참조.

                                           

8) 의료보호 중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HI)과 보충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가 여기

에 해당한다.
9)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에는 정액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정율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의

두 종류가 있다.
10)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11)의료보험 급여에는 퇴직자 의료보험 항목도 포함됨.
12) Wage Continuation.
13) Sick Leave Pay
14) Parental Leave로서 maternity leave와 paternity leave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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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복리후생제도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

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의 혜택들이 현금보다는 현금이외의 다른 간접적인 방

식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간접 보상(indirect pay)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는 근로자들이 건강이나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막이 되어주는 질병, 상해,
실업, 노령과 사망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탁아와 운동 등 개별

근로자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되는 각 혜택들도 함께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혜택에 필요한 재원의 주 원천은 기

업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대부분의 사회

보장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많은 부분을 사용자가  경영상 목
적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기업들은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비중을 매우 높이고 있는

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첫째, 잘 알려진 바대로 의료보장 비용이 급속도

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못지 않게 다른 복리후생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도 매우 빠른 속
도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일례로 1985년 1인당 복리후생비용이 불과 $1,724 하던 것이

1990년에는 $3,217 다시 1998년에는 $11,586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McCaffery, 1992;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9). 복리후생이 총 노동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29년
3%에서 1970년대에는 31.1%, 1990년에는 38.4%에서 다시 1996년에는 41.3%로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Mikovich & Newman, 1996; Gomez-Mejia et al. 2001).

미국 기업의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몇 가지

로 요약해 보면, 연방 조세 정책과 연방 입법, 노동조합의 영향, 집단 플랜의 비용 절감 효

과 등 을 꼽을 수 있다.

1) 연방 조세 정책

1920년대부터 미 연방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들에 대해 조세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면, 이러한 복리후생 관련 지출 비용

을 공제해 주고, 또한 근로자 개개인에게도 현금 대신 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사원들은 과세되는

현금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복지 관련 비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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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1] 미국의 복지 혜택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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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 입법

1936년 이후 미국 연방 법률은 기업이 그 사원에게 사회보장과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법률로 제정되는 사회보장 혜택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복
리후생 비용 역시 계속 증가하여 왔다.

3) 노동조합의 영향

노동조합이 사원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한 결과 연금과 건강보험 등

의 혜택을 사용자로부터 얻어 낼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치과보험, 휴가기간 연장, 법정 보

장을 초과하는 실업급여 관련 혜택도 요구하고 있다.

4) 집단 플랜의 비용 절감 효과

혜택을 얻기 위해 사원 각자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사용자가 혜택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보험 회사가 대규모의 개인들에 대해서 플랜을 제공하

면 각 개인의 혜택 당 단위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원들은 사용자가 이

런 혜택들을 제공할 것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가한다.
이러한 복리후생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들도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

지고 있어 기업의 복리후생제도가 우수사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며 동기 부여 하는 데에 매

우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43%의 근로자들이 자신

들이 직장을 옮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복리후생을 꼽고 있는 반면 35%의 근로자만이

임금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Gomez-Mejia et al. 2001에서 재인용). 이는 복리후생제도가

사원의 직장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례로  경쟁 기업과 비교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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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 복리후생제도는 Fortune지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기업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나. 미국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미국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는 크게 법정복리후생제도와 법정외복리후생제도로 나뉘어 지

고, 다시 법정외복리후생제도는 편의상 그 내용에 따라 의료 관련 혜택, 퇴직 후 소득보장

관련 혜택, 각종 보험 혜택, 근로시간 관련 혜택 그리고 기타 혜택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정복리후생제도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법률로 규정된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원에게

반드시  사회 보장,  노동자 보상, 실업 보험, 가족 및 의료 관련의 4가지 법정 복리 후생

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퇴직자, 장해인 및 유족을 위한 것

과 둘째, 메디케어 프로그램 (Medicare program)에 의한 고령자의 진료가 그것이다. 1935년 사
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보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동일한 비율의 근로 소득세에 의해

조성된 기금에 의해 운용되는데 2000년 현재 연 소득 $76,200까지의 근로자는 세금으로 임

금총액의 7.65%를 기업과 근로자가 사회 보장 세금으로 납부한다. 7.65% 가운데 6.2%는 퇴

직, 장해, 유족 혜택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나머지 1.45%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위해

적립된다. 참고로 $76,200이 넘는 소득 해당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1.4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근로자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분기의 근속

연수와 분기당 평균 $650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1) 퇴직 소득

사회 보장은 65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퇴직 소득을 제공하고 62세에서 64세 사이의 퇴직

자에게는 퇴직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사회 보장에 의해서 제공되는 평균 퇴직 소득은

퇴직 전 마지막 소득의 25%에 해당한다. 이는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퇴직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사회 보장 이외의 다른 재원- 기업 연금, 개인 저축, 다른

일자리 -을 가져야 함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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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 소득

장해를 입어 최소 12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사회 보장은 매월 퇴직 시

받는 혜택 해당 금액을 제공한다. 장해로 인해 사회 보장에서 주어지는 소득은 장해 전 소

득의 3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원은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

로는 단기 장해 보험 또는 장기 장해 보험과 개인적인 저축, 투자 등이 있다.

(3)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부분으

로 구성되는데 파트 A는 병원비 보장 관련 부분으로 연간 일정액(1999년 기준 $768)을 보

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경우 60일까지의 해당 비용을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내용이고, 파트

B는 개인이 매월 일정액 (1999년 기준 $45.5)을 지불하면, 진료비와 의료용품 관련 비용 등

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유족 혜택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수혜 적격 대상인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사망한 근로

자의 퇴직 소득 해당분과  유족 혜택 관련분이 주어진다.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16세 이하

의 자녀,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와 손자 손녀 및 62세 이상의 부모 등을 돌보는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 없이 이 혜택의 적격 수혜자이다.
아래의 <표 Ⅲ-5>에서는 미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정리하였다.

  <표 Ⅲ-5> 미국의 사회 보장 혜택
혜       택 적 격 조 건 내      용

퇴 직 소 득
연령 65-67세 (전액 보장)
또는 연령 62-54세 (80%까지 보장)

퇴직 직후 매월 지급

퇴직 전 소득의 약 30% 혜택 제공

장 해 소 득
5개월 동안의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장해

장해가 12개월 지속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

전체 장해 경우 퇴직 소득 해당액 지급

피부양자 지불 조항

메 디 케 어

연령 65세

또는 24개월 동안 장해로 인한 사회 보장 혜

택을 받게 되는 경우

일정의 선지불액에 따라 병원비, 양로원,
가정 건강 도우미 비용 등 보장

매월 보험료에 따라 의료비용 보장

유 족 혜 택

사망한 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60세 이상의

배우자 또는 18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손녀,
62세 이상의 피부양 부모를 부양하는 배우자.

사망한 자의 사회 보장 퇴직 혜택에 따

라 매월 지불 금액에 달라진다.

 자료 : 사회 보장 온라인 웹사이트 (www.ssa.gov) 1999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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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재해 보상(Worker's compensation)

산업 재해 보상은  직무 관련 상해나 질병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보장, 급여보장, 재활 비

용을 제공하고, 직무 관련 사망자의 유족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업 재해

보상은 업무 관련 상해를 입은 사원들은 ‘무과실 원칙’에 의해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사

용자가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비율은 직업이 초래하는 재해의 위험,  회사의 인력에 의해

초래되는 재해의 빈도 및 정도(경험률), 회사가 위치한 주(州) 내에서 특정 재해에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다) 실업 보험

1935년에 사회보장법은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 소득을 제공하는 실업

보험을 만들었다. 실업 보험은 모든 사원들의 소득 대비 사용자가 일정률을 부담하여 기금

이 조성되며, 이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원들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벌여야 하고, 직전

5분기 중 최소 4분기를 근무했어야 하며, 그 4분기 동안 $100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진입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업 보험은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유인을 없애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업 급여는 이전 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몇몇 회사들은 일시 해고 근로자의 보상을 위해 실업 보조 혜택을 제공하

는데 이런 혜택은 대부분 노사 계약에 명기되어 있다.

라) 무급 휴가

1993년 가족 및 의료 관련 휴가법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에 의해 대

부분의 사용자들은 출산, 입양, 배우자나 아이 또는 부모의 질병을 돌보기 위해, 사원 자신

의 질병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최장 12주에

이르는 무급 휴가를 사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원이 FMLA 관련 휴가를 사용한

이후에도 휴가 전의 업무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FMLA 휴가 중에도 건강 보

험 및 다른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2) 법정외복리후생제도

사용자가 임의로 제공하는 혜택에는 건강 보험, 퇴직 혜택, 다른 여러 종류의 보험 플랜,
time off,  사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현재는 임의 혜택으로 되어 있는 몇몇 부분에 대해

법정 혜택화 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래의 <표 Ⅳ-6>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의 운용 실

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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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으로 재정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원과 그

들의 피부양자 모두에게 건강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건강 보험

을 보통 다른 종류의 보험과 분리해서 생각한다. 사원 개개인이 가입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
무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보험을 누릴 수가 없다.
아래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의 미국의 중기업 및 대기업이 이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건강 보장 비용은 매해 10-20%의 놀라운 상승을 해 왔고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의 의료 지출국이 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 보장에 지출되는 비

용이 각 기업에게 부담이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각 사원의 부담금을 늘리기를 요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혜택은 1985년에 제정된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15)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원과 그 피부양자들은 단체 건강 보험을 통해 조직을 떠난 후에도 18개월에서 36개월간

의 부가적인 보장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전직 사원은 회사의 단체 보험료율에 따라 보
장에 따른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만일 회사의 보험료율이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구

매하는 것보다 높다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조직의 건강 보장 플랜에 따
라 보장되는 모든 사원들은 COBRA 조항에 의해서도 보장받는다.

기존 조건16)으로 인해 보장조건에 비해 어떤 차이도 발생시키지 않고 사원이 건강 보험

플랜을 옮겨 갈 수 있도록 1996년에 연방법으로 제정된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17)가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은 전통적 건강 보험과 건강 유지 조직 우

선 제공자 조직의 세 가지가 있다.

(1) 전통적 건강 보험(Traditional Health Insurance)

환자와 건강 보장 제공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보험회사는 전통적 건강보험플랜에

서 특정 집단 내의 의료 서비스 비용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수수료

를 보험 보장 비용에 산입한다. 전통적 건강 보험은 입원비와 수술비, 진료비, 중병인 경우

에는 그 치료 관련 비용의 일정액을 보장한다. 그 특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15) COBRA:사원에게 그들의 고용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18개월에서 26개월까지의 건강 보험 보장을

지속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16) 기존 조건(Preexisting condition)이란 사원이 전 사용자의 건강 플랜 하에 보장받으면서 새 사용자의

다른 건강 플랜 하에서 더 많은 치료를 요구하는 의료 조건을 말한다.
17) HIPPA:기존에 존재하는 조건으로 인해 보장에서 어떤 차이도 발생시키지 않고 건강 보험 플랜을 옮

길 수 있는 사원의 능력을 보호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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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이 어떤 배상을 해 주기 전에 보험 계약자일정액을 선지불 해야한다. 둘째, 건강 보험

플랜은 매월 보험 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요구한다. 셋째, 건강 보험 플랜은 보험회사와

사원의 공동 보험 제도18)이다. 전통적 플랜은 사원들이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는 데에는 최

대한의 호의를 베풀지만, 정기 검진이나 다른 예방 관련 의료비용은 제공하지 않으며 선지

불액과 공동 보험 할당액을 각 개인이 계산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Ⅲ-6> 법정외 혜택 제공 사업자 비율(%)
중간 및 대기업

1997
(100인 이상 고용 기업)

소기업

1996
(100인 이하 고용 기업)

주정부 및 지방 정부

1994
(1994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임)

건강 보험 76 64 87
퇴직 플랜

 확정 급부 제도

 확정 갹출 제도

50
57

15
38

91
 9

보험 플랜

 생명 보험

 장기 장해 보험

87
43

62
22

87
30

Time-off 플랜

 유급 휴가

 유급 휴일

 유급 병가

95
89
56

86
80
50

66
73
94

유연 혜택 플랜 13  4  5  
  자료 : 미국 노동부, 노동 통계국(1999), 사원 혜택 조사

  <표 Ⅲ-7> 사용자 제공 건강 보험 플랜

                                           

18) 공동 보험(Coinsurance): 건강 보장 비용을 보장하는 데 사용자의 보험회사와 사원이 공동으로 부담

하는 보험 제도로 예를 들어 80/20 보험 플랜 하에서는 사용자의 보험회사가 사원의 의료비중 80%
를, 나머지 20%는 사원이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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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통적 보장

건강 유지 조직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우선 제공자 조직(PPO :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보장 받는 집단이

어디에 거주해야

하는가?
어디건 상관 없다.

HMO에 의한 서비스

지역 내에 살 것을 요구한다.
어디건 상관 없다.

누가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가?
의사와 환자가 선택한

건강 보장 기관

HMO에 의한

의사와 기관만을

이용해야 한다.

PPO와 관련된 의사나 기관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부가적으로 더

지불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약품에 대해

얼마만큼의 보장을

제공하는가?

정기 검진이나 다른 예방

서비스는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진단 관련

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

공제 가능하다.

정기 검진, 진단 또는 다른

예방 서비스들은 방문 시마다

낮은 비용 또는 무료로

보장한다.

승인된 의사나 기관의 경유

HMO와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나 기관의 경우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

어떤 병원 관련

비용이 보장되는가?
진찰과 병원 관련 비용을

보장.
진찰비는 보장하고 HMO가

승인한 병원비만 보장한다.
PPO가 승인한 의사와 병원

비용만 보장한다.
  자료 : Milkovich,G., and Newman,J(1999), Compensation(6th ed),437,Homewood, IL:Irwin Mcgraw-Hill) 

  
(2) 건강 유지 조직(HMOs(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건강 유지 조직은  연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사원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보장 플랜을 말한다. HMO는 최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방 차원의

건강 보장을 독려하기 위해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허

락한다. HMO의 구성원들은 매월 보험료 외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소액의 자가 부담액과

선지불액을 부담한다. HMO는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고정 비용으로, HMO에 의

해 보장받는 사람들은 (예방 비용을 포함하는) 공동 보험이나 공제 관련 복잡한 양식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예방적 목적의 건강관련 보장과 건강한 생활방식

을 추구한다는 데에 있다.

(3) 우선 제공자 조직(PPOs(Preferred Providers Organization))

사용자나 보험 제공자가 플랜 참가자들이 연간 일정 비용으로 일련의 의료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의사와 병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강 보장 플랜이다. 보통 일반

의료비용보다 수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PPO 네트워크 안의 의사

와 병원들은 더 많은 수의 환자가 방문할 것을 기대한다. PPO들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플

랜의 디자인을 향상시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건강 서비스의 유용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PPO는 HMO와 전통적 건강 보험의 장점만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가장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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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위의  <표 Ⅲ-7>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을 정리했다.

나) 퇴직 혜택

퇴직 이후, 퇴직자들은 대부분 주된 소득 원천으로, 사회 보장, 개인 저축, 퇴직 혜택의 세
가지를 갖게 된다. 사회 보장 제도로는 퇴직 전 소득의 1/4정도만이 보장되기 때문에 퇴직

전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혜택과 개인 저축에 의존해야만 한다. 퇴
직 혜택은 내국세입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이 인정한 "적격" 혜택인 경우에만 세금

우대를 받을 수가 있으며, 적격한 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 플랜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에 비해 우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적격 퇴직 플랜 아래서는 사원들은 퇴직 시에  수령할

때까지 불입하는 금액과  매년 기금의 투자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자들도 그들이 적격 퇴직 플랜에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누리게

된다.

(1) 사원 퇴직 소득 보상법(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퇴직 혜택을 운용하는 데 주된 법률에는 1974년에 제정된 사원 퇴직 소득 안전법인 사원

퇴직 소득 보상법(ERISA)가 있다. 사원 퇴직 소득 보상법(ERISA)은 사원의 퇴직 혜택이 잘

못 관리되는 것을 막고자 제정되었으며 사원 퇴직 소득 보상법(ERISA)의 중요한 조항은 퇴

직 혜택의 적격자와 퇴직 시 혜택 보증, 기금 운용의 필요 조건을 포함한다.
       

(가) 퇴직 혜택의 적격자

사원 퇴직 소득 보상법(ERISA)은 퇴직 혜택에 참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기업은 퇴직 플랜에 참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1년의 근무 연한을 규
정할 수도 있다.

        
(나) 보장

플랜 참가자가 그들이 퇴직 할 때 또는 그들이 현 사용자를 떠날 때 퇴직 혜택을 받을 것
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사원 퇴직 소득 보상법(ERISA) 규정에 의하면, 사원 보장의 규칙

은 5년 근속 후의 전액 보장과 3년 근속 후의 20% 보장 후 매 1년 경과 시마다 20% 보장

을 추가해서 7년째에 완전 보장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앞의 조건들은 사용자 불입분에 국한되는 조항이고 사원 자신이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사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원 자신의 재량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사원 제공

기금과 보장을 약속하는 사용자 불입액을 이동 가능 혜택 (portable benefit)이라고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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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원이 회사를 옮길 때 함께 그 금액을 옮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기금 관련 요구 사항 및 의무 사항

퇴직 혜택의 최소 적립금 조건 이외에 사원 퇴직 소득 보상법(ERISA)은 퇴직 플랜 관리

자가 참가자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자

가 플랜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확정 급부 제도(Defined Benefit Plan)

확정 급부 제도는 연금이라고도 하며, 퇴직자의 퇴직 전 3년에서 5년 사이의 소득을 평균

한 금액을 고려하여 계산한 고정 금액을 퇴직 소득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퇴직 플랜을

의미한다. 확정 급부 제도 하에서는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약속한 소득을 제공하는 데 발생

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이 플랜에 재정적 부담을 책임진다. 확정 급부 제도는 그들의

사원에게 안전하고 예견 가능한 퇴직 소득을 제공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3) 확정 갹출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사용자가 각 참가자를 위해 특정 금액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퇴직 플랜을 말한다. 각

참가자의 퇴직 소득의 최종 가치는 플랜의 투자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이 플랜 아래에

서는 사용자와 사원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 확정 급부 제도에 비
해 사용자의 의무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제공되는 대부분의 혜택을 확정 갹출 제도

의 형식을 띄고 있다. 이 제도는 고소득 고학력의 사원들은 위험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저소득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4) 401(k) 플랜

401(k)플랜은 조세 이연 제도의 대표적 형태로 매월의 부담금과 그 부담금의 운용으로 얻

게 되는 매해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퇴직과 더불어 그 기금을 인출하는 순

간에 퇴직 소득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401(k) 플랜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회

사는 사원의 급여의 6%에 이를 때까지 사원 부담금의 25%를 부담한다. 2000년에는 사원의

부담금 상한이 급여의 15%로 그리고 연간 금액 10,500달러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사원에

게는 세금 이연 형태의 퇴직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사원의 퇴직 시까지는

어떤 금액의 지불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과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5) 개인 퇴직 계정(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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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퇴직 계정(IRA)는 연간 2000달러(배우자와 합쳐서는 연간 4000달러) 한도까지 세전

소득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락한다. 다른 확정 갹출 제도들과는 달리 개인 퇴직 계정(IRA)
는 개인의 저축 플랜이다. 즉, 사용자는 개인 퇴직 계정(IRA)에는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이 비과세 혜택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적격 퇴직 플랜에 참가하는 사원들이나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 40,000달러, 기혼의 경우 연간 소득 60,000달러 이상의 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
1998년에는 Roth 개인 퇴직 계정(IRA)이 출현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후 소득으

로 연간 2,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이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하

지 않으며 퇴직 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oth 개인 퇴직 계
정(IRA)은 미래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6)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개인 퇴직 계정(IRA)과 유사하지만, 개인 퇴직 계정(IRA)이 사용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에

게 유용한 제도인 반면SEP는 퇴직 플랜을 운용할 수 없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SEP는 연간 소득의 15% 또는 30,000달러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7) 이익 분배 keogh 플랜(Profit-Sharing Keogh Plan)

이 플랜은 SEP에서와 동일한 상한을 갖지만, 사용자가 이익으로 측정되는 회사의 성과를

기준으로 사원의 퇴직 계정에 불입하는 것만을 허락한다. 이 플랜은 이익이 적을 때는 적은

금액을 이익이 많을 때는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플랜은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성공에 따라 사원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팀워크

의 정신을 길러주고, 그들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퇴직 플랜을 계획하게 해 주며, SEP에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8) 복합 연금 플랜(Hybrid Pension Plan)

확정 급부 제도와 확정 갹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의 복합적인 연금 플랜이 등

장하게 되었다. 확정 급부 제도는 장기 근속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직

이 잦은 경우에 적합하지 않고 또 확정 갹출 제도는 사원의 직무 성과보다는 플랜의 투자

수익률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역시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오곤 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혜

택을 조화시킨 대표적인 혜택이 현금 밸런스 플랜(Cash Balance Plan)이다. 현금 밸런스 플랜

은 사원이 일정액의 금액을 그들의 세금 이연 퇴직 계정에 매년 예치한 다음 이 부담금은

약정된 이자율로 계산되고 이직하는 경우 현금 밸런스를 가지고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현

금 밸런스 플랜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연령이 낮은 사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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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때문에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다) 보험 플랜

다양한 종류의 보험 플랜이 사원과 그들이 가족의 재정적 안전을 위해 제공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혜택인 생명 보험과 장기 장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생명 보험

기본적인 단체 정기 생명 보험은 사망한 사원의 유족에게 혜택을 지불하는 것이다. 전형

적인 혜택의 내용은 사원의 연소득의 1-2배의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연 혜택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들의 사원이 기본 보장 이상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대략 중기업 및 대기업의 87%가 그들의 전임 사원에게 생명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장기 장해 보험

심한 상해를 입은 사원은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상해에서 회복되는

기간, 만일 장해가 영구적이라면 남은 인생 동안에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해 이를 대체할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재해 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사회

보장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일부의 소득만을 제공할 뿐이다. 장기 장해 보
험은 이런 경우 장해를 입은 지 6개월 후부터 사원 급여의 50%에서 67%에 이르는 금액을

제공한다. 사원들은 또한 장기 장해 보험이 보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단기 장

해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다.

라) 유급 휴무( paid time off)

유급 휴무는 여가를 추구하거나 개인적 용무 또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 근

로 시간에 대해 짧은 시간의 휴식을 제고한다. 유급 휴무는 병가, 휴가, 퇴직 수당, 휴일 등

을 포함한다.
      

(1) 병가(sick leave)

병가는 단기간의 질병이나 장해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때 제공하는 유급 휴무를 말

한다. 사원들은 간혹 장기간의 근속에 대해 상당한 기간의 병가를 보상받기도 한다.

(2) 휴가(va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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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그들의 사원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그

들의 사원에게 시간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업무와 관련 지식을 쌓고 갱신하기 위해 안식년

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3) 해고 수당

전형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일시 해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고 수당도 일종의 유급 휴

무로 볼 수 있다.

(4) 휴일과 기타 유급 휴게시간 (time off)

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 노동 조

합과의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

마) 사원 복지

사원 복지는 사용자가 비과세 또는 과세 우대 기준으로 사원의 업무 또는 사적인 생활을

발전시키는 데에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탁아, 헬스 클럽 회원권, 식비 보조,
주차권, 회사 제품에 대한 할인권 등이 있다.

  <표 Ⅲ-8> 과세 또는 과세 우대 사원 복지혜택

자선 기금

상담

재정

법률

심리

세금 작성

교육 보조

입양

탁아

노령자 보호

식비 보조

상품 할인

신체 단련 프로그램

주차

교통비

여행 경비

차량 보조

주차비와 통행료

음식과 오락 보조

의복 보조

이사 비용

긴급 대출

신용 협동 조합

주거

사원 보조 프로그램

현지 건강 서비스

관리 서비스

 자료 : Henderson R., (1989). Compensation management,443,Upper Saddle River,NJ: PrenticeHall; and
Huang,A,(1999,July).Concierge services free employees from distractions.HR focus,6.)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사원들은 나이, 결혼 여부, 배우자의 직업 유무, 자녀 유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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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각기 혜택에 대한 욕구가 다르다. 따라서 유연 혜택 프로그램이 이

런 다양한 사원의 욕구- 안과 및 치과 보장, 피부양자 관련 건강 보험 보장, 부가적인 생명

보험 보장, 장기 장해 보험 ,육아, 노령자 보호 등-를 해결하는 데에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내의 대기업 및 중기업의 13%가 운용중인 유연 혜택 프로그램은 앞으로 사원

의 욕구가 훨씬 다양해지고, 기업의 비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수의 기업들

이 유연 혜택 플랜을 더 광범위하게 시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현재 미국 기업의 사원 복지 혜택 중에 중요한 지향점으로 대두되

고 있는 유연 혜택 플랜 특히, 카페테리아플랜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3. 미국의 Cafeteria Plan

  
가. Cafeteria Plan의 정의

1) 미국의 Cafeteria Plan의 도입배경

미국의 Cafeteria Plan이 도입되게 된 주된 배경으로는 의료비용의 상승, 가족형태의 다양화

에 의한 욕구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등이 있다. 의료비용의 상승등으로 인한 기업복지

비용의 상승을 절감하자는 의도이었다. 미국의 사회보장에는 근로자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며 주로 기업에서 민간의료보험을 기업복지의 핵심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의료

비 증가율이 년 1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cost 억제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므로서 cafeteria plan의 도입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증가19)와 함께 5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

족형태20)가 근로자세대의 60%이상을 점했으나 90년대에는 20%까지 축소 되므로서 새로운

근로자의 욕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필

요하였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역시 미국의 cafeteria plan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은

198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1.3%이었던 것에 비해 91년 12.6%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직자의 의료보험제도 및 퇴직 저축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에서도 젊은층의 근로자 감소로 기업복지를 충실하게 하여 인재확보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19)  90년대 맞벌이 가족형태가 45%를 차지하게 되었다.
20) 여기서 전통적인 가족형태란 부인이 전업주부의 세대를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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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관

미국의 카페테리아플랜은 내국세법(IRC)12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복리후

생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거나 혹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

도는 아니다. 카페테리아플랜은 사원들이 다른 플랜들 아래서 제공되는 혜택을 선택하고 그
들의 선택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각 사원이 현금과 몇 가지

의 비과세 혜택으로 구성된 메뉴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것이다.
카페테리아플랜이 외형상으로는 다른 플랜들 하에서 이미 정의된 혜택들을 모아서 선택

한다는 간단한 의미의 제도로 오인할 수 있지만, 미국 세법의 대 전제 가운데 하나인 ‘수취

추정 주의(Constructive Receipt Doctrine)’21)의 보완으로서 등장하였다. 즉, 수취추정주의에 의

하면 현금 대신에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그 복리후생이 현금에 준하게 됨으로써

순수 비과세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원이 받을 현금을 대신해 수취하는 혜택으로 보고

과세를 하게 되고 사원들은 자신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

비 등 사적인 복리후생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

자 이에 대한 조세 보호책의 일환으로 카페테리아플랜을 도입하게 되었다. 카페테리아플랜

을 통해 내국세법 125조에 의한 법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사원에게 그들이 선택한 복

지 혜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보장률과 보장범위를 넓힘은 물론이고,
사원 개개인에게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카페테리아플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카페테리아플랜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근로자 본인이 현금과 비과세 혜택의 복리후생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근로자가 세전 소득 기준에서 자신의 급여 중 일정액

으로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선택이 가능하고. 이 때 건강 보험 구입 금액은 비과세 혜택으

로 간주되는 것이다. 즉 근로자는 현금(자신의 급여 일부) 대신에 비과세 혜택(건강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복잡한 형태의 카페테리아플랜의 형태는 회사에서 복리후생정책의 일원으로 사원들

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그 플랜에 일정액을 부담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택한 복리후생혜택 이상의 금액을 부담

한다면 (즉,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초과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고, 대신 그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제공한 복리후

생혜택이 근로자가 원하는 혜택의 비용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로

                                           

21) 우리 나라에 적합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취추정주의로 번역하였음. 수취추정주의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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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하는 복리후생비용에 대해 세전 소득 기준으로 자신의 급여 중에서 그 부분에 대

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카페테리아플랜은 비과세 혜택이 처음 주어졌을 때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담

당하고 있는 미국기업복지연구소 (Employee Benefits Institute of America: EBIA)에서 제공하고

있는 적격 카페테리아플랜22)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카페테리아플랜(cafeteria Plan)의 법정 정의

내국세법125의(d)의 정의에 의하면,  ‘카페테리아플랜’ 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

야 한다.
첫째, 모든 참가자들이 사원들이고,
둘째, 모든 참가자들이 현금과 적격 혜택으로 구성되어진 두 가지 이상의 혜택들 중에 선

택할 수 있는 문서화된 플랜을 의미한다.
언급한 바대로 카페테리아플랜은 수취추정주의에 근거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복리후생혜

택을 비과세의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 수취추정주의는 (The Constructive Receipt Doctrine) 과세

혜택(현금 또는 정규 과세 소득)과 과세 배제 혜택(건강 보험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은 과세 배제 혜택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과세 혜택을 대신하여 선택한 것으로 판정하

여 과세 소득으로 보고 총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때 카페테리아플랜을 통해서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의 선택 옵션이 주어지면 수취추정

주의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사용자가 IRS에서 정한 바대로 운영하

는 카페테리아플랜 하에서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선택하는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제를 통해 수취 추정 주의와 카페테리아플랜의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예제 1. 카페테리아플랜 제도가 없는 경우 사원의 선택>
사용자 A는 카페테리아플랜을 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용자 A는 비공식적으

로 사원들이 매해 12월에 다음해의 건강 보험 보장(비과세 혜택)과 주당 30달러의 부가되는

현금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는 없다.
이 경우 IRS는 건강 보험 보장을 선택한 사용자 A의 사원들은 현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

                                                                                                                                       

내용을 다음 절에 설명함.
22)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혜택이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페테리아플랜이 미 내국세법 125

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갖춘 플랜을 적격카페테리아플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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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를 대신하여 보험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당 30달러의 과세 소득으로 포함한다. 즉,
IRS는 사원들이 30달러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사용자는 그에 대해 사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개념

은 건강 보험 뿐 아니라 사용자가  125조 플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제공하는 여타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 보험 대신 급여를 받기를 선택한 사원들은 물론 주당 30달러에 대해서는 다른 W-2

급여23)와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 된다.

<예제 2. 카페테리아플랜 제도 없이 사원 급여 총액 공제>
사용자 B는 카페테리아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용자 B는 비공식적으로 사원들이 매

해 12월에 다음 해에 건강 보험 보장(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그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선택하면 매주 그에 대해 3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사

용자는 그들이 세전 소득 기준에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그들이 보험

보장을 원하면, 사용자는 그들의 W-2임금을 매주 30달러씩 줄일 것이다.
IRS는 건강 보험 보장을 선택한 사용자 B의 사원들은 건강 보험 대신에 매주 30달러씩

받을 수 있는 현금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건강 보험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

소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25조에서 규정하는 카페테리아플랜을 수행하지 않으면, W-2
임금을 줄여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협정은 현재의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예제 3. 카페테리아플랜 하에서 선택과 총급여 공제>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125조 하의 카페테리아플랜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예

의 1 및 2와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자.
사용자 A와 B는 125조의 카페테리아플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을 통해서 그들의

사원들은 건강 보험과 현금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제 1 에서  사용자 A로부터 현금

대신에 건강 보험 혜택을 선택한 사원들은 매주 30달러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제 1에서 건강 보험을 선택한 사원들은 그에 대해 과세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제 2에서의 사원들도 세전 소득 기준으로 그들의 건강 보험 보장에 대해 지불

하는 것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물론, 건강 보험 대신에 매주 30달러를 받기를 선택한

사원들은 수취한 현금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나. 카페테리아플랜의 입법 연혁

                                           

23)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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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1978년 11월 6일 내국세법 125조(IRC 125)의 카페테리아플랜 조항이 신설되어 카페테리아

플랜의 의미와 운영 방식 및 세제상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카페테리아플

랜의 커다란 골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이후 여러 차례의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운

영상에는 현실적인 필요에 맞게 수정되었다.

2) 주요 개정

가) 1979년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1979

카페테리아플랜의 차별금지 참가 조항에 관해 규정한 (c)항 규정

나) 1980년 Miscellaneous Revenue Act of 1980

현금, 이익 분배, 주식 보너스 플랜 등이 적용되는 규정들 하에서는 이연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

  
다) 1984년 Deficit Reduction Act of 1984

카페테리아플랜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25%의 주요 사원 규정과 6039조 D에 따르는 보고 및 명세 규정 첨가.

라) 1984년 Education Assistance program Act of 1984

6039조D의 보고 요구와 명세 조항에 따라 카페테리아플랜을 운영할 것을 규정

마) 1986년 Tax Reform Act of 1986

125조 3항의 교육 원조 프로그램, 적격 집단 법률 플랜, DCAPs에 대한 예외 항목과 5항의

근로 소득세 목적에서 임금과 카페테리아플랜 적용 선택 부담금 예외 항목을, 6조의 카페테

리아플랜 하의 퇴직 후 집단 정기 생명 보험의 예외 조항들을 규정

바) 1988년 Technical and Miscellaneous Revenue Act of 1988

카페테리아플랜 하의 용어들을 재기술

사) 1990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125조의 (f)에서 124조의 vanpooling제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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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96년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MSAs(Medical spending arrangement)를 창설하고 125조의 하에서    MSAs가 적격 플랜이

될 수 없음과 사원과 사용자의 장기 보상 계약에 의해 사원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혜택

이 125조 하에서는 적격 혜택이 될 수 없음을 규정

3) 규제 연혁

일  자 근거 법령등 내    용
1984.5.7. Prop,Treas.Reg.

1.125-1
Use-it-or-lose-it 개념 도입

공인된 급여 공제 조항 도입

1984.12.31 Prop,Treas.Reg.
1.125-1 개정

Use-it-or-lose-it개념에 대한 과도적 규칙 제정

1986.2.4. Temporary
Prop,Treas.Reg.
1.125-2T

125항에 의해 제공 가능 혜택 정의

1989.3.7. Prop,Treas.Reg.
1.125-2

health FSA에 대한 “ 획일적 보장”  도입

health FSA와 DCAPs에 대한 실제적 요구조건 도입

1995.12.21 Prop,Treas.Reg.
1.125-3

125항과 FMLA1)사이의 상호 관계 규정

1997.11.7 Proposed and
temporary
regulations by IRS

참가자의 지위 변화로 인한 플랜 연도 중의 선택

변환에 대한 시기와 범위 규정

4) 기타 근거 규정

① IRS PLR(Private letter Rulings)
② IRS Information letters
③ Informal IRS guidance
④ Case Law

다. 카페테리아플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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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플랜의 유형은 크게 적격 카페테리아와 비적격 카페테리이 플랜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적격 카페테리아플랜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근로자 본인이 자
신의 급여와 복리후생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급여차감플랜(Salary Reduction Plan)과
둘째, 사용자의 기여를 포함하는 선택형플랜 (Flexible Benefits with Employer and Employee
Contributions and a Cash-out Option)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플랜은 다시 세부적으로 다

양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적격 카페테리아플랜은 현금선택권이 없는 선택형플랜

(Flexible Benefits Plans with No Pre-tax Employee Contributions and No Cash-Out Option)으로 이 경

우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비적격 카페테리아플랜이라 하더라도 비과세헤택이 있는

복리후생제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비과세혜택을 누리게 된

다. 다시 말해 현금선택이 없는 카페테리아플랜은 수취추정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국세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 급여차감플랜(Salary reduction Plan)

급여차감플랜은 카페테리아플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개별 근로자가  현금급여(이
플랜에서 말하는 현금 선택권이란 어떤 비과세 혜택도 선택하지 않을 때 받는 급여액을 말

한다.)를 선택하거나 혹은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리후생프

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성격을 지닌

플랜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프리미엄을 급여에서 차감

하는 제도 (premium payment plan)가 있고 의료비보상제도와 이밖에도 보험료 지불 플랜과

급여 차감 유연 지불 협정이 대표적이다.

가) 보험료 지불 플랜(Premium payment Plan)

급여 차감 플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보험료(e.g. 집단 건강 보험) 지불 플랜인데, 이는

세전 소득으로 보험료 중 일부를 사원들 자신이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원은 매월 자신

의 보험료 해당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건강 보험을 제공한다.
이때 보험료 지불 방법에는 ①사원이 전액 지불하는 방법과 ②사원이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이 비율은 사원과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

어지며, 때로는 사주가 사원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를 위해 사원 일인 보장액을 넘어서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전 소득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사용인이 세후 소득으로 건강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Ⅲ-2] 급료차감보험료 지불 플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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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  급여  차감  부담금

$$

125조  카페테리아  플랜

보험료  지급  특성

*집단  건강  보험
*  집단  치과  보험
*다른  단체  보험

사용자가  보험요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전혀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음

기금원천

참가사가  선택  가능한  혜택

*  이  보기에서의  단체  건강  보험은  대
규모의  자가  조성  건강  플랜이다 .

*사원의  급여  차감액은  사용자가  제
공하는  카페테리아  플랜의  메뉴  아래
서  참가자가  선택한  단체  보험료  중
사원의  몫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된다 .
사원이  자신의  급료를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고 , 그에  대해  사용자가  보험
보장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

*사용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하면 ,
사원의  급료  차감액은  단지  사원의  보
험료  해당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내국  세법  125조에  의한  “적격  혜택 ”
이  되는  다른  단체  보험  보장도  역시
제공  되어  질  수  있다 . 이의  예로는  집
단  A D & D  보험 , 집단  L T D  보험 , 집단
안과  보험  과  집단  정기  생명  보험 (보
장액  중  50 ,000달러만  비과세 )

* 보험료 지불 플랜하의 세액 절감 예시

제인은 남편과 아이 하나가 있으며, 그녀의 사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그녀의 사

용자는 제인의 건강 보험만 지불하고 그녀의 가족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하에 가

족의 보장을 위해서 연간 2,400달러를 지불하는 보험료만 제공하는 카페테리아플랜에 가입

해 있다. 그녀의 소득이 60,000 달러이고 그녀의 남편은 학생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가

정하자. 그들은 부부 합산 과세를 선택한다.
제인은 카페테리아플랜 하에서 가족 건강 보험료로 지불함으로써 약 596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그녀는 주(州) 소득세나 지방 소득세에 있어서도 더 많은 부분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사용자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고용세에 있어

184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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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플랜

적용의 경우

카페테리아플랜이

없는 경우

1. 조정 총 소득

2. 소득 공제

3. W-2 총 임금

4. 표준 공제

5. 소득 감면

6. 과세 표준(3-4-5)

7. W-2 총 임금

8. 연방 소득세(6*세율)
9. FICA세(3*7.65%)
10. 세후 비용

11. 세후 수취 소득(7-8-9-10)

$60,000
($2,400)
_______
$57,600

($7,350)
($8,400)
$41,850

_______
$57,600
($6,278)
($4,406)

$0
=======

$46,916

$60,000
$0

_______
$60,000

($7,350)
($8,400)
$44,250

_______
$60,000
($6,690)
($4,590)
($2,400)

=======
$46,320

나) 급여차감 실비상환유연계정형

    (Salary Reduction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FSAs))
  
이는 위에서 언급한 단순히 정해진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보상제도나 육아원조프로그램을 근로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불제도와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료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유연하게 지불이 가능하도록

계정(account)을 만들어놓은 점이다. 여기에는 크게 자가보험의료비상환 플랜 (Self-insured
medical reimbursement plans)과 육아원조 플랜(dependent care assistance plan)이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세전 소득을 이용한다.

(1) 의료비보상 실비상환유연계정형 (Health 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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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보험 의료 배상 플랜(Self-insured medical reimbursement plans)을 보통 Health FSA라고

부르며, 근로자에게 발생한 의료비 지출 가운데 다른 여타의 어떤 보험이나 제도에 의해서

도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용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설계된다.

  [그림 Ⅲ-3] 급여 차감 유연 지출 협정 예시

 
$$ 

사원의   급료  차감  부담금 
$$ 

125 조 카페테리아  플랜

Health FSA 
( 유연  지출

  협정과  동시에 
  자가  보험   
의료  배상 

 플랜 ) 

DCAP 
( 피부양자 
 보호   원 
조  플랜 ) 

사용자가  해당   
부담금을   
지불한다 . 

참가자가  선택가능한  혜택

기금의   원천 

Health 

FSA  

보기 : 샐리는  1998 년의   그녀의  급여   에서
매달   의료   배상  플랜의  보험료로  매달  200 달러를  지
불하고   그에   대해  XYZ 회사는  그녀가  1998 년 내에 
적립할   금액인  2400달러  라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샐리
는  미리  지불한  권리인  2400달러짜리의   양동이를  가 
지고   있어서 , 그녀가  그녀의  권리를  주장할  때   비록 
그녀가   그녀가  약속한  보험료를  1 회나  2 회만  지불한 
상태라고  할지라고   사용자는  2400 까지의  금액은  배
상해야   한다 . 

DCA

P  

보기 : 제인은  DCAP 플랜  한에서   연간  4800 달
러가   보장되는  플랜은  선택했다 . 제인은   매월  400달 
러  씩을  지불하고 ,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하기 
로  동의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위의  샐리의   경우와는 
달리   제인의   양동이는  제인이  지불한   금액만큼  점차
적으로   차게   되고 , 제인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Health FSA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은 플랜 실행 연도에 불입할 의료비용의 총액을 그 한도

로 한다. 다만 의료비보장이 무한대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의료 관련된 제도의 모든 프리미

엄의 합계를 크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크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총 프리미엄의 50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Health FSA를

운용하는 데 있어 혜택 참가자는 의료비 지출 시점에 자신이 불입한 금액이 자신이 청구하

는 의료비에 미달할지라도 회사는 연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료비에 대한 보상

을 해주어야하고 이러한 보상액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게된다.

(2) 육아원조 플랜 (DCAPs)

DCAPs는 사원에게 사원과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그 때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

는 비용들 (이를테면 육아 및 탁아 관련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디자인 된 실비

상환유연계정(FSA)을 말한다.
DCAPs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플랜 실행 연도에 불입 예정인 금액의 총액을 그 한

도로 한다. DCAPs를 운용하는 데 있어 혜택 참가자는 피부양자 관련 지출 시점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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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 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즉, 부모가 모두 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의 육아 또는 탁아 비용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불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 의무가 없다. 이는 위
의 Health FSA와 차이를 보인다.

  <표 Ⅲ-9> Health FSA와 DCAPs의 비교

Health FSA DCAP
1. 보상 내용 의료 관련 지출 부양 가족 관련 지출

2. 보상 한도 연중 불입할 총액 연중 불입 총액

3. 보상 방법 불입 예정 총액 범위 내에서의 청구액 청구 시점의 불입 총액의 범위 내에서의 청구액

4. 법정 조건

① Code 105(h)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험

의료 배상 플랜

(Medical Reimbursement Plan)
② 문서화된 플랜 형식 요구

③ 보상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배우자,피
부양자의 "의료 비용" 규정

④ code 105(h)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

⑤ 세금 공제와 상충

⑥ Use-it-or-lose-it

① Code 129에서의 Dependent Care Plan 규정

② 문서화된 플랜 형식 요구

③ 독점적 혜택 요구

적격 대상자에게만 지불할 것
지불 한도 규정

④ code 129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

⑤ Use-it-or-lose-it

다) 보험료 지출과 실비상환계정형을 동시에 포함하는 급여차감플랜

    (Salary Reduction Plan with Both a Premium Payment feature and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험료 지불 플랜과. DCAP 그리고 Health FSA와 혼합하는 급여 차감

카페테리아플랜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동시에 여러 제도를 혼합하여 운영한

다 하여도 각 제도간의 예산의 전용은 금지된다. use-it or lose-it의 원칙은 개별 제도 별로 독

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림 Ⅲ-4] 보험료 지불과 FSA를 모두 가진 급여 차감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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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원 의  급 여  차 감  부 담 금

$ $

1 2 5조  카 페 테 리 아  플 랜

H e a l t h  F S A D C A P보 험 료  
지 불  특 성

*  단 체  주 요
 의 료  플 랜

*단 체
 치 과  플 랜

사 업 주 가  보 험 료 의  
일 부 를  부 담 하 고

(하 거 나 )  .
 H e a l t h  F S A 나

D C A P의
 일 정  부 분 을  보 조 한 다

플 랜  참 가 자 가  선 택  가 능 한  혜 택

기 금 의  원 헌

2) 비적격 카페테리아플랜(Flexible Benefit Plans with No Pre-Tax Employee Contributions and

No cash-out Option(Not Subject to 125))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적격 카페테리아 외에도 비적격 카페테리아플랜도 운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에서 각 사원이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는 총액을 할당해 두고, 사원들이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이 때 사원들은 현금이나 다른 과세 혜택

을 선택하는 기회는 차단된다. 이 플랜은  처음 도입한 회사의 이름을 따서 "America Can
Plan"이라고도 한다. 이는 IRC 125조에서 규정하는 카페테리아플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원에게 비과세 혜택인 DCAP, 의료보험, 치과보험을 제공했다고 하자.  이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50달러의 한도 내에서 제시한 혜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면 (즉,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대신 지불하는 옵션은 없고 소멸된다.), 이

는 IRS에서 규정하는 카페테리아플랜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125조의 규정을 따를 의무도

역시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원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은 모두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고, 비과세에 포함되는 혜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IRC의 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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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5] 조세법 125조를 따르지 않는 이연 혜택 플랜

$ $
사용자  부담금

$ $

1 2 5조에  의하지  않은  유연  혜택  플랜

보험료  
지불  특성

*단체  주요  
의료  플랜

*  단체  
치과  플랜

H e a lth  F S A D C A P

기금의  원천

플랜  참가자가  선택  가능한  혜택

*  현금  인출  선택권  없음
*  세전  소득  급여  차감  없음
*구입  가늘한  모든  혜택은  비과세

3) 기업의 기여를 포함하는 적격 카페테리아플랜 (Flexible Benefits Plans with Employer

and Employee Contributions and a Cash-out Option(Must comply with 125))

가) 비적격 카페테리아 프랜과의 차이

적격 카페테리아플랜은 급여에 산입 되지 않은 금액으로 ① 부가 혜택을 구매할 수 있고,
② 만일 플랜이 현금 인출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혜택을 대신해 현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비적격 플랜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적격 카페테리아플랜은 ③ 401(k)플랜을 제공

가능한 혜택의 하나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원들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리후생비용

외에 나머지를 부담하거나 혹은 복리후생비용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설

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1(k) 플랜을 혜택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인출

선택권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앞에서 보았던 단순한 급여차감플랜과는 달리 사용자가 제공하는 적격 카페테리아플랜은

세전 소득으로 자신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플랜의 조건에 적합한

모든 사원에 대해 혜택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때 사원들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리

후생 비용으로 여러 종류의 “적격” 혜택들을 구매할 수도 있다.
만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리후생비용이 사원이 선택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현금

선택 조항이 있는 경우, 초과분은 현금으로 사원들에게 지급되고 과세 소득이 된다.(사용자

가 반드시 현금 인출 선택권을 플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 몇몇의 사용자는 현금 인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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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면서 달러 금액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기도 한다.) 반대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부

담금이 사원이 선택한 혜택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원은 자신의 급여에서 초

과 부분만큼을 세전 소득 기준으로 차감할 수 있다.
플랜이 반드시 현금 인출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다수의 유연 혜택 플랜은 현

금 인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플랜들은 소비계정 (크레딧 달러)을 사용하거나 다

른 몇 가지의 협정 (e.g 일률적인 달러 상한)을 맺어서, 혜택을 선택하는 만큼 현금이 차감

되도록 한다. 그런 차감 기법이 때로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들만이 건강 플랜을 경험

하게 하고, (자신들이 건강하고 다른 보장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거의 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현금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많은 경우 현금 인출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핵심 보장의 내용을 설정해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Ⅲ-6] 조세법 125조 규정에 의한 일반 유연 혜택 플랜

 
$$ 

사원의   급여   차감   부담금 
$$ 

$$ 
사용자   부담액 

$$ 

125 조에 의한 카페테리아  플랜 

보험료   
지불 특성

* 단체 주요 
의료 플랜

* 단체 
치괴 플랜

* 단체 
  LTD 보험

* 단체 
 AD&D 보험 

Health FSA DCAP 

현금   인출  
선택권 플랜   참가자가  선택 가능한  혜택 

* 사용자는   현금   인출   선택권을  선택하 
기에 앞서 , 몇   가지의   핵심  혜택은   반
드시 선택하기를  요구한다 . 
* 사용자는   현금  인출 선택권을  없앨 
수도 있고 ,현금   인출액의  상한을   정할
수도 있다 . 
* 사용자  부담금이  사원이  원하는  혜택 
에  미달하는  경우 , 사원은  세전 소득에 
서  차감한  금액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
큼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 사용자의   부담금은  종종   flex credits  
의  형태도  제공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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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7] 조세법 125조에 의한 정밀한 유연 혜택 플랜

$$
사원  급여  부담금

$$

$$
휴가  판매

$$

$$
사원  부담금

$$

125조  카페테리아  플랜

Health FSA

401(k) 플랜
 분담금

보험료  
지불  특성

* 단체  주요
 의료  플랜

* 단체  
치과  플랜

* GTL 보험
* 단체

 LTD 보험
*단체  

AD&D 보험

휴가  구매

DCAP

현금  
인출  선택권

기금의  원천

플랜  참가자가  선택  가능한  혜택

* 이  플랜은  40 1(k) 플랜의  특성
과  휴가의  구매  및  판매도   부가
적으로  지니고  있다 .

*카페테리아  플랜은  현금  인출
선택권이  잇는  경우에만  401(k)
플랜을  편입시킬  수  있다 . 예를
들어  카페테리아  플랜은  현금으
로  1000달러를  인출  할  수  잇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만  자신의
401(k) 플랜에  1000달러를  불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나) 적격카페테리아플랜의 유형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포함하는 적격 카페테리아플랜은 매우 다양한 유형으

로 설계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크게 모듈선택형 (Modular plan), 선택항목추가형 (Core plus
option), 혼합선택형 (Mix and Match) 등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며24) 보다 최근에는 대기업

을 중심으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비롯하여 앞에서 논의하였던 급여차감플랜 (보험료프리

미엄, 의료비보상, 피부양자원조 포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카페테리아플랜(comprehensive
plan)을 운영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McCaffery, 1992).

(1) 모듈선택형 (Modular plan or Prepackaged Flex)

모듈선택형은 종업원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조합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모듈 혹은 팩

키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항목을

각각 그 수준에 차이를 두고 골고루 섞어서 여러 모듈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

하게 한다.

                                           

24) 소비계정형(flexible spending account)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도하나 (송계전·박귀현, 1997) 이는 대체로

선택항목추가형이나 복합형 등과 연결하여 선택항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
규창·조규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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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항목추가형 (Core plus option or Core Carve-out plan)

선택항목추가형은 모든 종업원에게 최소한의 복리후생 항목(core 항목)을 기본으로 제공

하고, 종업원들 개인에게 부여된 일정점수(credit) 한도 내에서 공통항목의 수혜 범위를 증가

시키거나 핵심 항목 외에 별도의 항목(option)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핵심항목은 종업원에게 필수적인 복리후생으로 모든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3) 혼합선택형 (Mix and Match)

혼합선택형은 TRW社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종업원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

생제도 내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복리후생제도를 자신의 니즈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복리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선

택을 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되는 점수 (credit)로 다른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하던

가 혹은 현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급여차감플랜과 함께 활
용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할 경우 자신의 급여에서 삭감하여 추가적

인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물론 비과세혜택이 부여된다.
  

라. 내국 세법에서 요구하는 플랜의 법정 요건

미국내국세법125조는 첫째, 사업자가 카페테리아플랜 수행 관련 양식을 갖출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카페테리아플랜 양식에는 반드시 ①제공하는 혜택의 기술서, ②자격 규정, ③사업

자의 부담금 분담 방법, ④사업자와 사원의 분담금 상한액, ⑤플랜 수행 연도, ⑥참가자의

혜택 선택기간, ⑦참가자 선택의 변경 불가 조항 등의 운영 규정을 포함할 것을 정하고 있

다. 또한 다른 세법 조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양식들도 반드시 구비할 것을 정하고 있다. 물론 이때 제공되는 양식은 반드시 법정 용어를

따라야 한다. 둘째로, 카페테리아플랜의 보고와 명세는 조세법 6039조항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고 마지막으로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참가 자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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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자

(1) 사원

사용자는 전현직 사원 모두에게 플랜의 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지만, 현 사원의 경우

다음에서 설명할 차별 금지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전직 사원의 경우 퇴직 수당이

W-2급여에 해당하고, 플랜이 퇴직 수당에 대해 급여 차감을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 전직 사

원이 카페테리아플랜 혜택을 구매를 원한다면, 그 금액은 급여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원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

사원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가 직접 플랜에 참가할 수는 없지만, 사원 자신이 자신의 배우

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피부양자가 조

세법 152조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 조건에 위배된다면 이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3) 지배 그룹 조항

조세법 414조의(b),(c),(m)항(지배 그룹 규정, 지배 그룹 하의 거래와 사업, 계열 서비스 집

단 관련) 하에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피고용인들은 카페테리

아플랜에서도 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룹 내의 모든 회사는

단 하나의 카페테리아플랜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이 규정은 앞으로 설명할 차별 금

지 조건 테스트의 목적에서 중요하다.

(4) 기타

조세법 414조의 (n)항에 의한 leased employees, 미국 내 원천 소득 수령 비거주자 등도 카

페테리아플랜에  참가 할 수 있다. 원천 소득 수령자의 경우에는 양국간의 조세 조약에 따

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몇몇의 국가 기관에서도 이미 카페테리아플랜을 수행

중이다.

나) 부적격자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관계로 운영되는 업체의 파트너들, S조항 주식회사(35인 이하의 개인

주주로 구성되고, 회사의 이익이나 법인세는 개개 주주에게 귀속되는 독특한 주식회사)에서

지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사외 이사, 유한 책임 사원, 유한회사 등은 카페테

리아플랜에 참가할 수 없다.
   

2) 혜택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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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 비과세 혜택

(1) 정의

125조의 (f)는 카페테리아플랜에서 제공 가능한 혜택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내국 세법 125의 (f) 적격 혜택의 정의

“적격 혜택”이란 소득세의 정규 소득세 및 부과세 관련 부분(다른 조항으로106(b)[ medical
savings accounts], 117[qualified scholarship], 127[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132[fringe benefit
programs]등이 있다.)에서 피고용인의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혜택은 어느

것이든 해당한다. 또한 단체정기보험의 경우처럼 일정 한도액까지는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

지만,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과세 소득에 포함하는 혜택과 여러 규제에 의해 허
용된 혜택들도 포함할 수 있다.“

(2) 종류

다음의 혜택들은 법정 요건이 갖춰진다면 카페테리아플랜의 적격 혜택에 포함 할 수 있

다.

(가) 재해 혹은 건강관련 제도 (Coverage Under an Accident or Health Plan (106조))

재해 혹은 건강관련 제도는 "개인적인 손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사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나의 플랜이 한 사람 이상의 사원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

른 계층의 사원들에게는 다른 플랜이 적용되는 것도 허락한다. 여기서 재해 혹은 건강 플랜

(Accident or health plan)은 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플랜은 1989년에 카페테리아플랜의 적격 혜택에 포함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① 전통적 집단 건강 보험, HMOs (Health Maintenanace organization) 및 PPOs하의 보장

집단 건강 보험 및 치과 보험이 카페테리아플랜 하에서 제공되는 가장 일반적인 혜택으

로 각 사원은 자신의 배우자와 조세법 152조에서 규정한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구

매할 수 있다.
② 조세법 105조25)(h)에 의한 자가보험 의료비 보상 플랜

                                           

25) 조세법 105조 Amounts received under accident and health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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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FSA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사망 및 장해 (Accdental Death and Dismemberment: AD&D)보험

    
④ 입원 보상 보험 또는 암 보장 보험

이 경우 보장 기간 내에 입원이나 암 발병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 즉 저축성 보험의 성격의 경우에는 카페테리

아플랜의 적격 혜택으로 포함 될 수 없으며, 사건이 발생하여 보상 약속액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⑤ 단기 장해(Short-term disability: STD)와 장기 장해(Long-term Disability:LTD) 보험

카페테리아플랜의 적격 혜택에 포함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세전 소득으

로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후에 장해로 인한 혜택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며, 둘째,
장해를 입은 후 처음 6개월 동안에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로 인해 대부분의 사용자는 세후 소득으로 장해 혜택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선호한

다.

⑥ 메디케어 추가 보장 과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퇴직자들을 위한 보상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선택한다.

⑦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한 사원의 부담금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근로자 산업 재해 보상 플랜에 대해 각 사원이 부담할 것을 법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카페테리아플랜에 포

함할 수 있다.
   
⑧ 안과 의료비, 약 처방전 등
검안이나 약의 조제에 관련된 플랜도 때로 카페테리아플랜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보험 위험 요소나 선급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나) 피부양자 원조 제도 (DCAPs) 하의 혜택(Benefits under a dependent care

assistance plan-조세법 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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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129조에 의한 DCAP은 차별 금지 조건 때문에 다른 혜택들이 총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적격 혜택에 포함된다.

(다) 단체 정기 생명 보험 (Group term life insurance (GTL)-coverage-code 79)

조세법 79조에 의해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50,000달러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집단 정기 생

명 보험은 적격 혜택으로 카페테리아플랜에 포함할 수 있으며, 50,000달러 초과분이 총소득

에 포함되어도 이 역시 적격 혜택이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료 지급시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묻지 않고 비과

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장해 관련 혜택과의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라) 유급 휴가(paid vacation days)

사원은 유급 휴가를 플랜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데 구입

한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를 다 사용하기 전에는 카페테리아플랜 내에

구입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플랜 수행 연도에 미리 구입해 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플랜 수행 연도 말에 현금으로 수취해야 한다. 또한 유급 휴가를 미리 판매한

사원의 경우 판매 금액의 1/12를 매월 지급 받게 된다.

(마) 유급 휴게 시간 (Paid time-off arragements)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과 함께 유급 휴게 시간을 포함하는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것은 카페테리아플랜에 해당된다.

(바) 401(k)plan하의 현금 또는 이연협정 (cash or deferred arrangement-조세법 125조

(d)(2)(B))

성과배분제도나 스톡옵션제도의 일환으로 401(k) 제도하에서 현금이나 혹은 이연성과분을

카페테리아플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카페테리아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 입양 원조 프로그램(Adoption assistance- 조세법 137조)

(아) 교육기관 근로자의 퇴직 후 생명 보험의 보험료(certain  contributions for

post-retirement life insurance by covered employees of educational organizations-조

세법 125(d)(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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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적격 비과세 혜택

다음의 제도들은 카페테리아 제도에 포함하여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1) 적격 학자금

 (2) 교육 보조 프로그램

 (3) 조세법 132조에서 규정한 다양한 fringe benefit 프로그램

 (4) 피부양자 집단 정기 생명 보험

 (5) Medical Savings Account
 (6) Long-Term Care Insurance

다) 주의

일반적으로 카페테리아플랜에 포함되는 혜택들은 보상 이연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즉 플

랜 수행 연도에 사원 자신이 선택한 각각의 혜택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이

되지 않고 플랜 수행 연도의 종료 시점에 사라져 버리는(use-it-or-lose-it)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카페테리아플랜에 편입되는 모든 적격 혜택들은 단기 보상의 성격을 지니며 (401(k)
연금제도 예외), 이에 대해 정확한 명세를 제공해야 플랜 참가자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대로 카페테리아플랜은 세법상의 다른 조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하나의 메뉴화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각 플랜의 내용과 관
련된 각각의 자격 요건과 세법상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카페테리아플랜 규정(세법 125조)외
의 각 항목상의 세법 조항에 규정된 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3) 카페테리아플랜 제공 혜택 선택 방법

사전 선택기간과 선택 유효 기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플랜 참가자가 선택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 제공 가능한 기본 사양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플랜 수행 기

간 동안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플랜 수행 연도의 선택을 위해 주어

지는 선택기간에 다음 기간의 혜택은 변경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의 혜택에 있어 플랜 수
행 연도의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에 따른 혜택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4) 차별 금지 규정

조세법 125조는 카페테리아플랜을 이용함으로써, 세제상의 이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고소득 참가자와 주요 사원들은 이미 평사원의 경우보다 많은 소득을 얻

기 때문에 몇 가지의 차별 금지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세제상의 이점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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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카페테리아플랜은 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3가지 테스트를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 참가자란 조세법 125조의 (e)(1)에 따라  간부,  소유 지분의 5%이상

소유자, 고소득자, 위에서 기술된 자들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 등을 말한다.
카페테리아플랜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차별 금지 조건 만족을 위한 세 가지 테스트를

살펴보자.

첫째, 참가 적격 테스트

모든 사원에게는 동일한 고용 조건이 주어져야 하고, 플랜은 참가 자격에 있어 3년 이상

근무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을 내걸 수 없다. 또한 각 사원이 취득 자격을 갖게 되면 어떤

이유로도 해당 플랜의 가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사원들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사용할 것을 Post-TRA(Tax Reform Act) of 1986에서 규정하

고 있다.

둘째, 혜택 또는 부담금에 있어서의 차별 테스트

플랜은 비과세 적격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사원에게 동등하게 주어야 하고,
만일 플랜이 차별 금지 원리에 의해 수립되었지만 수행 과정 중에 고소득 사원에게 더 많

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 이는 차별적이라고 간주된다.

셋째, 주요 사원 집중 테스트

주요 사원이란 간부 사원, 사용자 지분의 5% 이상 소유 사원 등으로 조세법 416조의 (I)
와 Treas.Reg.1.416-1 Q/A T-12 와 T-21사이에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플랜 하

의 모든 사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총합의 25%를 넘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요 사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혜택에 대해서는 내국 세법 125조가 규정한 수취 추정 원칙의 예외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요 사원은 자신이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 당하게 된다.

마. 카페테리아플랜의 장단점

1) 사원에 있어 카페테리아플랜의 장단점

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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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비과세

사원들은 카페테리아플랜에 부담하는 급여 해당액 만큼은 연방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 산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원들은 세전 소득 기준으로 적격 혜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또 사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플랜이 현금 인출 선택권을 제공하면, 현

금으로 받았다면 과세되었을 해당 소득을 대신해 건강 보험이나 다른 혜택들을 선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 FICA, FUTA, RRTA26) 비과세

FICA, FUTA, 및 RRTA와 관련해서 사원이나 125조의 카페테리아플랜에 의한 그의 부양

가족을 위한 불입 금액을 산정할 때 카페테리아플랜 해당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주세 및 지방세

대부분의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카페테리아플랜 해당액을 주나 지방 소득세의 목적에

서 우대한다. 그렇지만 많은 주들은 카페테리아플랜의 선택을 주의 실업 보장세와 산업 재

해 보장세 등의 목적에서는 다양하게 취급한다.

(4) 기타 장점

급여 차감 플랜은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었다면 세전 소득으로 지불할 수 없었던 적격 혜

택들에 대해 세전 소득으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
유연 혜택 플랜은 사원들이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혜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예를 들어, 플랜들은 사원이 그의 배우자의 사용자가 제공하는 플랜에 의해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사원에게 건강 보장을 선택하는 대신에 현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나) 단점

(1) 선택의 불가변성

카페테리아플랜은 보장 기간(플랜 수행 연도)에는 참가자의 선택을 바꿀 수 없음을 규정

하고 있으며, 몇 가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26)  FICA (연방사회보장세: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UTA (연방실업보험세: Federal Unemployment Tax);
RRTA (철도퇴직세: Railroad Retiremen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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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금지 원칙 (use-it-or-lose-it rule)

사원들은 이월금지 원칙의 (use-it-or-lose-it)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비 FSA의 경우,
사원들은 플랜 연도 동안에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의료비용에 대해 플랜 연도 동안 세전

기준으로 부담하는데, 만일 플랜 수행 연도 동안 발생한 의료비용이 미리 적립해둔 금액보

다 작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은 소멸한다.

(3) 피부양자 보호 크레딧 vs. DCAP하의 배제

부양비용이 발생하는 사원들은 DCAP하에서 부양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급여 차감 플랜

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세법 21조에 규정된 세금 공제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다.

(4) 다른 혜택에의 영향

(가) 사회 보장

급여 차감액은 사원의 사회 보장 혜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사원의 보장 소득을 감소

시킬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사회 보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영향의

범위는 각 개인의 사회 보장 임금 기준(2000년의 경우 $76,200)을 넘어서는지 여부와 퇴직

시까지의 잔여 기간에 따라 다르다.27)

(나) 적격 퇴직 플랜하의 혜택 증가

적격 혜택 계산상의 목적으로 카페테리아플랜하의 급여 차감액을 급여에 산입하도록 고

치지 않으면, 카페테리아플랜하의 급여 차감액은 사용자가 운용하는 401조 (a)의 적격 플랜

하의 사원 혜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유연 혜택 플랜 하에서 사용자 부담분은 적격 퇴직

플랜 하에서 혜택 부가 목적을 위한 보상에 산입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퇴

직 플랜이 “보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 기타 혜택

카페테리아플랜의 급여 차감액은 그런 플랜들이 혜택 계산 목적에 있어서 카페테리아플

랜하의 차감액을 보상액으로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운용하는 다른 보상 기준

                                           

27) 그러나 최근의 실증 연구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의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고 있
다. 즉 카페테리아플랜으로 얻는 비과세혜택이 그로인해 잃게 되는 사회보장혜택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한

다 (Fe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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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플랜하의 사원의 혜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라) 급여 상승

카페테리아플랜에 의한 급여 차감액은 사원의 W-2임금을 감소시킨다. 각 사용자는 W-2
임금(i.e. 급여 차감액을 제외한 총액) 기준으로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

또는 W-2 임금에 급여 차감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사용자가 혜택 대신 현금 선택권을 포함하는 유연 혜택 플랜을 가지면, 사용자는 W-2 임

금(i.e. 현금 인출액 포함)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 또는 현

금 인출액을 제외한 W-2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 415조 제한-25% 테스트

415조는 401(k) 플랜이나 다른 적격 401(a) 플랜에서 참가자가 가질 수 있는 혜택 총량의

상한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401(k) 플랜의 참가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연간 최고액은 과

세 소득의 25%또는 30,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확정 갹출 플랜

(e.g. 401(k) 플랜과 금전 취득 연금 플랜)을 운용하는 경우, 부담금의 합계가 25%/30,000달러

의 한도를 초과하는 지를 살펴야 한다. 사용자가 다른 한정 혜택 플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도들이 적용된다.

(바) 장해 혜택 과세

카페테리아플랜 하에서 세전 소득 기준의 급여 차감액으로 기금이 조성된 장해 보장은

장해 관련 혜택이 과세되도록 한다. 비과세의 사용자 크레딧이 장해 보장을 살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경우에도 장해 관련 혜택은 과세된다.

(5) 휴가 판매

휴가 판매를 선택할 수 있다면, 휴가를 판매하는 사원에게는 아무 불리한 점이 없지만 팔

지 않기로 선택한 사원에게는 세제상 불리한 점이 있다. 그들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해의 말까

지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카페테리아플

랜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휴가를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 카페테리아플랜 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자에게 있어서 카페테리아플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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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점

① 사용자는 급여 차감 플랜과 관련되어 FICA와 FUTA를 절감할 수 있다.
② 주 실업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법은 카페테리아플랜 급여 차감액을 주의 실업 보험

과 산업 재해 보상 목적에서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③ 대규모의 보험료 증가에 대한 완충책 역할을 한다.
④ 각 혜택의 비용에 대해 사원이 더 잘 알게 된다.
⑤ 몇몇의 경우에는 건강 보장 비용이 포함된다.

나) 단점

① 급여 차감 의료 보상 플랜을 가진 사업자들은 보장 기간 동안 동일 보장을 요구받는다.
② 플랜 계획 설정과 운용 비용이 들지만, FICA 및 FUTA관련 비용 절감액이 발생한다.
③ 역선택으로 인한 혜택 관련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④ 처음에는 건강 혜택에 차별 금지 요구 조건이 잠재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들은 카페

테리아플랜의 차별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격 조건과 부담 조항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바. 미국 기업들의 Cafeteria Plan의 도입 현황

1978년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법적 지원을 확립한 후 많은 기업에서 제도를 급

격하게 도입하게 되었는데, 97년과 같은 경우 100인이상의 기업의 52%가 이 제도를 도입하

게 되었고, 1980년에 도입회사가 8개이었던 것에 비해 1988년에는 800개로 증가하게 된다.
실시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해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그 예로 Fortune지에서 선

정한 500大 중에서 3/4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유형중에서도 대기업은 선택급부 사용자 부담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은 세전

근로자부담플랜중심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표 Ⅲ-10>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도입현황 (미국)
(단위 : %)

구  분
대기업/중소기업

(1997)
소기업

(1996)
연(지)방정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상환제도

보험료전환제도

13
32
 7

 4
12
 7

5( 5)
65(3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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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2 23  81(46)

 자료 : Employee Benefits Survey 각년도, U.S. Department of Labor

  [그림 Ⅲ-7]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도입추이 (미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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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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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Hewitt Associates' Salaried Employee Benefits Provided by Major U.S. Employers in 1997, EBPR June 1999에서 재

인용

사. 미국 기업의 운영 사례

1) CUNA Mutual Group28)

가) 기업 개황

CUNA Mutual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신용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의 재무 서비스 제공자이다.
이 회사는 신용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에게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업 사명으로

하고 있다. 전략적 관계와 다양한 서비스 경로를 통해 300개 이상의 보험, 투자,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신용 협동 조합에 국한된 상품제공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할

수 있다.
CUNA Mutual은 위스콘신주의 메디슨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6개의 마케팅 사무

소를 통해서 고객에게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35년에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선각자들이 CUNA Mutual 보험 협회를 창설하고 이는 현

재의 CUNA Mutual 그룹의 모체가 되었다. 물론 CUNA Mutual 그룹이 CUNA Mutual 보험 협
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CUNA Mutual 보험 협회는 상해, 건강 및 생명 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그와 더불어 CUNA Mutual 생명 보험 회사는 생명 보험과 정기 보험 및 연금을 제공

                                           

28)  2000년 11월, CUNA Mutual의 카페테리아플랜 담당자와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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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쿠나 브로커리지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투자 및 뮤추얼 펀드를 가능케 하는 등록된 사

업자이다. CUNA Mutual 모기지 주식회사는 주택 담보 대출을 승인 판매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CUNA Mutual 보험 대리인은 고객의 특별한 니즈에 맞추어 보험과 연금 상품을

맞춰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호 회사로서, CUNA Mutual은 신용 협동 조합의 보험계약자의 소유이며 그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CUNA Mutual 그룹은 현재 58개의 국가에 약 5000명의 사원이 있으

며, 8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CUNA Mutual에 대해 신용협동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과 신뢰는 미국 전역의 10,900개

에 이르는 신용협동조합의 98% 이상이 CUNA Mutual 그룹 계열의 하나 이상의 회원임을 봐
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재정상의 결과를 얻는 것에 더하여 경쟁사와 비교한다 해도

CUNA Mutual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용협동조합과 그 구성원들의 성공과 안정에 기여한다

고 믿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CUNA Mutual의 몰입은 21세기를 넘어서서 신용 조

합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신용협동조합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을 위한 보험과 서비스 외에도

CUNA Mutual의 멤버스 엔터프라이즈도 역시 보험, 연금, 뮤추얼 펀드, 및 다른 여타 투자

상품들을 대략 8,000,000의 신용협동조합 구성원들에게 미국 전역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나) 카페테리아플랜의 도입

아무리 광범위하고 빈틈없는 건강, 치과 또는 종업원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적이든 부분적이든 보장이 불가능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종업원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CUNA Mutual은 이런 비용 비효율을 막고, 종업원 복지 증진과 유능한 신입 사원 유치

를 목표로 완전 카페테리아플랜(full cafeteria Plan)인 'Flexbenefit'을 도입했다. 1994년도에 입안

하여 1년의 논의과정을 거쳐 플랜이 나오게 되었는데 도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은 경비 절감이냐 보다 유능한 신입사원을 영입하기 위한 유인책이냐의 개념 정립을 확실

히 하는 것이었고, 처음 복지 항목을 선택할 때에는 의무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2주간의 시간을 두고 선택하도록 했다. 이 과정이 끝나고 각 종업원들이 선택한

항목에 대해 6-7주 정도의 평가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인 플랜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과정을 그림 [Ⅳ-8]로 나타냈다.

  [그림 Ⅲ-8] CUNA Mutual의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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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페테리아플랜의 유형과 내용

CUNA Mutual의 카페테리아플랜인 ‘Flexbenefit'은 조세법 125조에서 규정한 카페테리아플

랜의 유형 중 가장 완전한 보장을 제공하는 형태로, 세전 소득옵션급부와 실비급부계정

(FSA), 세후 소득옵션급부를 모두 포함한다. 세전 소득 옵션 급부는 일반의료비, 치과의료비,
장기소득보상(LTD), 종업원 생명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후 소득옵션급부는 추가적

의료보장플랜, 배우자 및 자녀의 생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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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1> CUNA Mutual의 카페테리아플랜 ‘Flexbenefit' 구성

세전 소득옵션급부 FSA 세후 소득옵션급부

- 일반의료비

- 치과의료비

- 장기소득보상(LTD)
- 유가족 재정플랜

- 의료비

- 부양가족 보조

- 추가보험료 보조

- 배우자 및 자녀 생명보험

- 추가적 의료보장플랜

FlexBenefit은 CUNA Mutual에서 근무하는 정규 · 비정규직 사원, 비거주 사원 모두가 가입

대상이 된다. Flexbenefitdmf 선택하려는 사원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의 1개년 중에 유효한

기간 내에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여야 하며, IRS에서 규정하는 가족상황의 변경29)을 제외하

고는 플랜 수행연도의 유효기간 외에는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IRS
에서 규정하는 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선택의 변경이 가능

하고 이때 선택 상황의 변경시에는 가족상황에 부합되는 급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Flexbenefit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여러 비용에 대해 생애주기계정을 마련하여 매년

최고 $300까지 실비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출산, 입양, 부양

가족 보조, 부양가족의 학비, 재정 계획, 법률서비스, 헬스클럽의 회원가입비, 본인 학습비등

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애주기계정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최소 1년간

의 근속기간만을 필요로 하므로, 1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원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이 계정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 건강관련플랜

CUNA Mutual의 건강관련 플랜은 크게 5가지의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

면,

  ① Option 1 : CUNA Mutual Indemnity Plan
특정의 한도 내에서 최고 치료의 100%까지 보장하고,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적으로 연간 1인당 $75씩 공제하며, 가족은 $225을 공제한다. 이에 대해 한도 초과분 비용

의 10%에 대해서는 연간 $425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② Option 2a : Dual option Medical Plan (메디슨/데인 카운티만 적용)
                                           

29) IRS 규정 변경 사유① 결혼/이혼② 출생/입양으로 인한 부양가족 증가③ 부양가족 또는 자녀 사망

④ 자녀의 부양비 보조 자격 박탈시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또는 정규직

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경우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급 휴직 상태인 경우⑦ 본인 또는 배우자

의 건강급부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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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

우에는 거의 100% 해당하는 비용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Physicians Plus HMOs에 소속된 의사들과 병원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HMO 형식의 보장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옵션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연간 $ 250(가족은 $ 500)을 공제한 후에 80%의 비용을 보장받는자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Option 2b : (메디슨/데인 카운티 이외의 지역에서 적용)
이 옵션을 선택한 종업원은 연간 $250(가족은 $500)을 급여에서 선공제한 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20%만을 보장하며, 개인의 공제한도액은

$1,000이다.

  ③ Option 3 : Catastrophic Medical Plan
연간 $750(가족은 $1,500)을 급여에서 공제해야만 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

된 비용은 25%만 보장되고, 연간 개인의 공제 한도는 $2,000이다.

  ④ Option 4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HMOs)
메디슨과 파모나 지역에서는 HMOs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비용의 100%가 전액 보장된

다. 이때 비용에 보조되는 자기 부담금에는 응급실 이용료와 조제비가 모두 포함된다.

  ⑤ Option 5 : Waive Medical Coverage
다른 플랜에 의해 본인이 보장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치과나 안과 관련 보장은 건강플랜 내에서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급부 항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장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위의 절차가 없어도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어
떤 보장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연간 $900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가지고 다른 급부를

선택하거나 현금 지급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 의료비

미국의 의회에서 논의를 거듭할수록 건강 플랜이나 의료비 보조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CUNA Mutual에서는 종업원 개인에게는 90%를 그 부양가족에게는 80% 이상의 의료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1995년에 선택적복리후생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플랜을 선택한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추가적 비용부담 없이 연간 $1,000,000에 이르는 이식 관련 프로그램

의 보장도 받게 되었다. 이의 내용에는 심장, 폐, 간, 콩팥, 췌장, 연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Ⅲ-12>CUNA Mutual의 의료비 옵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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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1인 사원 및 배우자 사원 및 자녀 사원, 자녀 및 배우자

Physiciams Plus dual option $ 6.00 $ 30.00 $ 30.00 $ 54.00
Dean Care HMO $ 14.28 $ 46.52 $ 47.14 $ 79.42
Unity HMO $ 24.90 $ 67.70 $ 69.02 $ 111.88
Group Health Cooperative HMO $ 14.36 $ 46.68 $ 84.96 $ 108.86
Preferred Hospital Provider $ 42.86 $ 96.46 $ 100.00 $ 154.24
Catastrophic $750 $ 0.00 $ 0.00 $ 0.00 $ 0.00

  주 : 의료 보장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매월 $81.50달러 현금 수취

(나) 안과 보장

안과관련 비용보조는 적격한 부양가족에게까지 해당되며, 질환여부조사, 컨택트렌즈 착용,
안경테에 이르기까지 플랜 해당연도 내에 허용되는 최대금액까지 모두 보조가능하다. 단 소
득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 Ⅲ-13> CUNA Mutual의 안과 보장 내역

사원 1인 사원 및 배우자 사원 및 자녀 사원, 자녀 및 배우자

안과 플랜 $ 0.00 $7.92 $8.32 $16.24

 주 : 안과 보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0 현금 수취

(다) 치과 보장

치과 질환 예방 비용의 급부에 있어서는 6개월 1회 방문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 보장, 주요 치과 질환 치료, 치령 교정비용 보조 급부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Ⅲ-14> CUNA Mutual의 치과 보장 내역

사원 1인 사원 및 배우자 사원 및 자녀 사원, 자녀 및 배우자

치과 플랜 $ 2.50 $ 7.50 $ 8.08 $ 15.70

 주 : 치과 보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매월 $ 8.08을 현금 수취

(2) 장기소득보장(LTD)

장애를 입은 직원이 파트타임 기준에 의거 업무에 복귀하여 이전 소득의 100%를 보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장애 급부를 제공한다. 이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새로운 대
기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대기 기간 중 최고 7일간을 적용한다. 최소한의 월 정액급

부로는 $100을 한도로 월 전체 부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급된다. 사망의 경우에 생존

자의 급부는 월기준급여의 3배에 해당한다. 24개월 동안 급부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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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경 계통의 장애가 왔을 경우로 한정한다. 단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Ⅲ-15> CUNA Mutual의 장기 소득 보장 내역

60일 90일
소득의 60% 급부 소득의 70% 급부

(3) 실비상환계정(FSA)

FSA는 일련의 건강 보장과 부양 가족 보장 비용에 대해 세전 기준의 공제를 허락한다.
상황 계정에 세전 소득을 사용함으로써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세전 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에 의해 상환 받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세금액은

줄어들고 세후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의료비 상환 계정의 경우에는 단체보험이나 HMO에서 보장되지 않지만 필요한 의료서비

스에 지불되는 비용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되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과나 안과 관련치

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양비 상환 계정은 본인 스스로는 생활할 수 없는 자녀나 부양가

족을 돌보는 데 사용된 비용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된다.
CUNA Mutual이 제공하는 상환 계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16> CUNA Mutual의 FSA 구성

의료보장 상환계정 부양가족보장 상환계정

-연간 분담액

  최소 $72,최대 $2,600
-연간 분담액

최소 $120.00, 최대 FS$5,000 
  
FSA의 적립 및 수행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

회사가 제공하는 상환 계정 관련 과목을 살펴본 후에 사원과 사원의 가족에게 필요하지

만 다른 보험이나 보장에 의해 완벽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2단계

사원과 사원의 배우자의 혜택 플랜 아래서 보장받지 못하는 다음 해에 발생할  건강 관

련 비용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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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다음 해에 발생할 부양가족 관련 비용을 추정한다. 최고 보장액은 연간 $ 5,000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가정의 총 소득이 연간 $24,000 미만인 경우에는 연방 조세가 편성한 크레

딧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단계

각 사원이 추정한 연간 비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워크시트에 기입하고 연간 추정액을 계

산하고 이를 플랜 수행 연도 동안의 급여 지급 회수로 나눈 후 그 액수를 적절한 양식에

기입한다.

(4) 생명 보험

CUNA Mutual은 기본 생명 보험 보장을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종업원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관련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 Ⅲ-17> CUNA Mutual의 생명 보험 관련 옵션

사원 자신 배우자 자녀

선택하지 않음 선택하지 않음 선택하지 않음

급여 1배 $ 10,000 자녀 1인당 $ 5,000
급여 2배 $ 20,000 자녀1인당  $ 2,500
급여 3배 $ 30,000

$ 40,000
$ 50,000
$ 60,000

위의 <표 Ⅲ-17>은 이와 관련하여 각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구성 내역을 보여

주고 있다.

(5) 종업원 단체 보험

$10,000에서 $ 500,000까지 사원 본인과 사원의 가족을 위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금액이 $ 2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10배까지 가입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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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카페테리아 플랜 이용시 주의사항

(1) 기본급부가 본인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장이 되는가?

본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가족 전체를 보장하는 건강플랜 가입자인 경우 또는 기본 플

랜 이외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급부로도 보장이 충분할 수

있다.

(2) 의료보장은 얼만큼이 필요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선택형복리후생제도에는 100% 보장의 HMOs와 적은 비용으로도 여

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해상해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계

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다른 곳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지역에서 의료비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CUNA Mutual에 의한 보장을 포기하고 다른

급부를 선택하든지,  과세대상이 되는 현금 급부로 지급받든지 하여야 한다.

(4) 의료 플랜에서 연간 공제금이나 자기부담금 부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면 어떻게 되는가?

위에서 언급한 Option 2a에 의해서 80%까지의 상환이 가능하다.

(5) 치과관련 치료비 보장을 선택할 경우 제한사항은 없는가?

치과관련 치료비보장은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며, 예방치료비나 주요 치주질환치료에 관련

된 비용의 100% 보조가 가능하며, 다른 의료비 보장 플랜이나 HMOs를 통해 치과 관련 보

장을 받거나 개별 급부 항목으로 치과 치료 보장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생명보험에 대한 보장 급부가 충분한가?

연간 예산으로 구입한 단체보험은 $50,000까지 보장되는데, 이러한 기본 급부에 대한 개

인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다.

(7)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보험 급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가?

배우자를 위해서는 연간 $60,000까지 자녀는 1인당 $2,500 또는 $5,000에 해당하는 보험

급부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인과 동일한 단체보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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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불구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고 있는가?

월급여 비율로 사고사나 상해로 인한 불구의 경우에는 소득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

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0,000을 추가해서 보장받게 된다.

(9) 부양가족 일일 비용보조, 미취학 아동 교육비 보조,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개

호시설 비용 보조 등의 필요성이 있는가?

부양가족비용보조 상환계정을 이용하면 되고, 과세 전 소득으로 상환 받기 때문에 본인의

세율에 의해 20%-40%의 소득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용이 의료 플랜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은 없는

가?

실비상환계정을 활용하면 의료비 보조 계정에서 세전 소득으로 실비상환을 받는 것이 가

능하다.

마) 카페테리아플랜 운영상의 제 효과

CUNA Mutual은 단기적으로는 회사에게 관리비용이나 과다한 의료비 관련 비용 지출이

야기되었지만, 결국 우수한 사원을 유치하는 것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연간 계속 상승하기만 했던 의료 관련 비용을 카페테리아플랜의 도입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만족도는 그리 크지 못했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종업원들은 세전 소득의 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세나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등

의 금액을 그들이 자신의 FSA에 적립하는 금액에 관련해서만큼은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런 감세 효과는 각 종업원이 자신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결과

는 가져왔고, 이 때문에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플랜에 참여하게 되고 각 계정의 관리는 급
여 공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의 세수 감소분은 결국 장기적인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
FSA의 경우 현금 상환에 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실질소득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자는 매력적인 항목으로 여기고 종업원들에게 자료나 비디오 테잎 등

을 통해 자세히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조 역시도 종업원들이 가능한 한 FS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FSA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위로 상환계정을 점검하고 균형 재정 여부를 체크해서 IRS 양식에 의거 안내책자 등을

통해 종업원들이 어떤 플랜을 어느 정도 선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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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 효율을 추구하는 제도가 그러하듯이 카페테리아플랜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그리 크지 않은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 위험의 내용은 사원이 플랜

수행 연도 초반에 의료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해 버리고 회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그 대

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사들은 합리적으로 연간 이연 가
능액의 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다.

한편, 사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분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IRS 가이드라인은 사원의 의료 관련 계정이나 부양 가족 관련 계정에 플랜 연도 말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몰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원은 플랜 수행 연

도 전에 미리 철저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2) MetLife30)

 가) 회사 개요

1863년 뉴욕의 일단의 사업가들이 $100,000의 기금을 조성하여 National union Life and Limb
insurance Company를 설립한 것이 현재의 MetLife의 모체가 되었다.

현재 MetLife는 재정 서비스산업에서 선두의 위치에 있으며, 약 1조 7천억 달러의 생명

보험액과 미국 내 9백만 가정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MetLife는 현재 단체 보험과 퇴직 보험 및 저축 상품과 서비스 등을 약 64,0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에게 제공하고 있다. MetLife의 기관 고객은 약 3,300만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포츈지 선정 100대 기업 중 86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나) 카페테리아플랜의 도입

1989년 종업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선택형복리후생제도인 MetLife Options(MLO)를 도입

시행 중이다.
MetLife는 제도 도입 후 매년 비용과 보장의 추세 검증을 통해 매년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MLO는 세전소득옵션급부, 실비급부계정(ESA: Emloyee Spending Account), 세후소득옵션급

부로 구성된 완전카페테리아제도(Full Cafeteria Plan) 형태를 띠고 있다.
세전소득옵션급부에는 일반의료비, 치과의료비, 장기소득보상(LTD), 종업원 생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후소득옵션급부는 배우자 및 자녀의 생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세

                                           

30)  2000년 11월, MetLIfe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사례를 구성한 것이며, 이에 대

한 영문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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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여개 국에서 국제적인 보험 운용을 하고 있으며, 퇴직자를 위한 상품 개발로 100만 명
이 넘는 고객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 수행해 온 관리 중심의 보장에 의해 생성되었던 비용 절감 효과가 점점 작아지면서

회사는 건강 보장 비용의 증가를 다시 경험하고 있다. 이는 특히 처방 조제 분야의 비용이

매년 18%에서 20%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건강 보장의 크기

가 커지면서 공제액과 보험료 지불액 및 개인 지불액도 사원 부담금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그렇지만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 보장에 있어 회사가 그 전체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각 사원의 부담액은  상대적으로 작다.

  <표 Ⅲ-18> MetLife의 카페테리아플랜 구성

세전소득옵션급부 실비급부계정 세후소득옵션급부

·일반의료비

·치과의료비

·장기취업불능소득보상

·종업원생명보험

·의료보험

·부양가족보호

·배우자 및 자녀 생명보험

(1) 의료비 옵션

의료비 보장에 있어 플랜 참가자는 아래의 5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표 Ⅲ-19> MetLife의 의료비 옵션 구성 내역

옵션 1 옵션 2 옵션 3 옵션 4 옵션 5
보장 없음

(다른 의료 보장 급부가

있는 경우 선택 가능)
네트워크 내 급부 + 네트워크 외 급부 HMOs

각각의 옵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 옵션 1
참가자가 배우자의 플랜에 의해 보장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장을 선택하지 않

을 수 있다. 만일 배우자나 다른 부양자에 의해 적용 받던 급부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급부

종료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시점에 의료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비 옵션 2,3,4
참가자가 옵션 2,3,4 중 하나를 선택하고 United Health Care 네트워크 내에 거주하는 경우

에는 두 가지 레벨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한 가지 옵션 내에서 네트워크 내의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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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네트워크 외의 급부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참가자가 참가하는

Network primary care Physician(PCP)내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네트워크

밖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참가자가 UHC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밖의 진료만이 가능하다.

  <표 Ⅲ-20> 의료비옵션2,3,4

네트워크 내 급부 옵션 2 옵션 3 옵션 4
본인 부담액

·병원 방문 시 $ 0 $ 0 $ 0
·PCP,UBH* 방문시 $ 20 $ 15 $ 10
·특진 시 $ 40 $ 30 $ 20
·응급실 이용 시 $ 50 $ 50 $ 50
플랜 보험료 부담액 0% 0% 0%

UBH 처치:
·외래 환자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입원 환자 31일 31일 31일
네트워크 외 급부 옵션 2 옵션 3 옵션 4

공제액

·개인 $ 1,200 $ 800 $ 400
·가족 $ 2,400 $ 1,600 $ 800

플랜 보험료 부담액

·UBH 처치 외 25% 25% 20%
·UBH 처치 50% 50% 50%

UBH 처치

·외래 환자 연중 20회 연중 20회 연중 20회

·입원 환자 31일 31일 31일
  주 : UBH는 United Behavioral Health

의료비 옵션 5
옵션 5는 HMOs로 대별할 수 있다. HMOs는 정기 검진과 예진 등을 실시하여 건강 교육

과 보장을 통해 예방적 보장을 강조하는 조직체이다. HMOs는 또 정기 검진이나 응급 처치

가 필요한 경우 모든 보장을 제공한다. 구성원들은 HMO.의 의료 제공자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2) 치과보장

MLO하의 치과 보장은 2년간 유효하다. 종업원들은 매 2년마다 홀수 연도에 시작하는 플

랜을 선택하면 된다. 즉 2001년과 2002년에 적용되는 치과보장 플랜은 2000년 가을에 선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치과 옵션은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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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1> MetLife의 치과 보장 옵션 내역

옵션 1 옵션 2 옵션 3

예방 보장 보장 없음 90% 100%

치료 보장 보장 없음 $25/$75 공제 후 지역별 가격 체계에 따름 최저 가격 책정 일생 $1,000 한도

치열 교정 보장 없음 최고 가격 책정 공제액 없음 최고 가젹 책정 일생 $ 2,000 한도

치과 옵션 1
참가자는 반드시 치과 보장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곳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에도 치과 보장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치과 옵션 2
예방적 치료의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치료비의 90%를 부담하며, 개인은 $25 가

족은 $75를  공제한 후에 4가지의 지역별 가격 체계 중의 하나에 기초하여 치료에 관해서

는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부담액은 참가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치과 치료의 지역별

가격에 달려 있다. 치열 교정의 경우 적용 시 $280과 매월 $30을 한도로 보장한다.

치과 옵션 3
예방적 치료의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치료비의100%를 부담하며, 치료 보장과 치

열 교정의 경우에는 옵션 2와 동일한 보장을 하는 데 이때 선공제액은 없다. 치열 교정의

경우 적용 시 $320과 매월 $70을 한도로 보장한다.

참가자가 치과 보장을 선택한 경우 매해 보장액 한도로 예방과 치료 보장에 옵션 2는
$1,500을 옵션 3은 $2,000을 규정하고 있다.

치열 교정에 있어 참가자가 평생 보장받는 한도액은 옵션 2에서는 $1.000을 옵션 3에서는

$ 2,000을 규정하고 있다.

(3) 장기 소득 보상(LTD)

LTD는 보장은 사원이 6개월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급부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

다. MetLife는 사원의 급여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LTD 가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

소득 보상은 세 가지 옵션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표에서 그 내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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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2> Metlife의 장기 소득 보상 옵션

옵션 1 옵션 2 옵션 3
1단계

급여 $ 3,500 $ 3,500 $ 3,500
급여 백분율 *40% *50% *60%
매월 헤택 $ 1,400 $ 1,750 $ 2,100

2단계

 사회보장으로부터의 월 취득액 -$ 750 -$ 750 - $ 750
3단계

 옵션이 제공하는 월 급부 $ 650  $ 1,000 $ 1,350

(4) 생명보험

생명 보험 옵션은 크게 사원 자신만을 위한 옵션과 배우자를 위한 옵션, 자녀를 위한 옵

션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생명 보험 보장의 지불액은 세전 소득 기준으로 지불하며, 배우자의 생명 보험 보장의 액

수는 사원 자신의 보장액을 넘어설 수 없다. 배우자에 대한 생명 보험 보장을 세후 소득 기
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위한 생명 보험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세
후 소득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표 Ⅲ-23 > MetLife의 생명 보험 옵션

옵션 사원 1인 배우자 자녀

1 급여의 1배 보장 없음 보장 없음

2 급여의 2배 $ 10,000 아이 1인당 $2,000
3 급여의 3배 $ 25,000 아이 1인당 $4,000
4 급여의 4배 $ 50,000
5 급여의 5배 $100,000
6 급여의 6배

7 급여의 7배

(5) 종업원 실비 보상 옵션(ESA Options)

MetLife의 플랜 참가자는 두 가지 계정을 소유할 수 있는 데 하나는 참가자 자신의 건강

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관련 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관련

계정이다. 참가자가 건강 및 부양 가족 관련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해 낼 수 있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세후 순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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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4> MetLife의 FSA 내역

건강 관련 계정 부양 가족 관련 계정

건강 관련 지출 비용-의료, 치과, 조제, 안과

-을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
부양 가족 관련 비용- 일반적으로 참가자와 그 배우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을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
세전 기준 $7,488까지 적립가능 세전 기준 $4,992까지 적립 가능

계정을 사용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 : 세전 적립할 금액을 결정한다.
  2단계 : 급료 지급기간에 급료에서 세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공제되고 그 액수만큼 참

가자의 계정에 적립된다.
  3단계 : 적격한 비용이 있을 때마다 요구한다.
  4단계 :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계정에서 비과세로 지불액을 받게 된다.

(6) 법률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 9,000명 이상의 플랜 참가 변호인들에게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의해 보장되는 각종 서비스들을 특별한

양식 없이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특별한 공제액이나, 본인 부담액 대기 기간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플랜의 비용은 플랜을 이용하는 보장된 부양 가족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

플랜의 비용은 세후 소득 기준으로 지불하게 된다.
법률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역에는 유언장, 서류 검토 및 구비, 채무 관련 사항 및 개인 파

산 관련 사항, 법정 출석, 가정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 카페테리아플랜 운영상의 제 효과

MetLife의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 전과 똑같은 급부수준을 유지하

는 경우에는 카페테리아플랜 도입으로 인해 종업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카페테리아플랜이 제공하는 세금 절감 혜택으로 인하여 동일한 혜택을 선택하는 사원의 경

우 세후 소득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카페테리아플랜이 제공하는 우수 인재 유치 효과 및 종업원 개인이

자신의 니즈에 맞게 효율적인 선택을 통해 전반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꾀해 전반적인 생

산성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MetLife는 사원들이 이용의 편의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프로

그램화하고, MetLife의 인트라넷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자신의 옵션 선택 및 계정 관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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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상시 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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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본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31)

1. 일본의 기업복지 비용

가. 법정복리비

법정복리비는 법률로 기업의 부담의무 및 부담률이 정해져 있어 기업측으로서는 ‘재량’의
여지가 적은 강제적인 제도이다. 법정복리비에는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노동보험(고용보험

과 노동재해보험)·선원보험 등의 보험료 중 사업주부담액과 아동수당 갹출금, 석탄연금부금,
신체장해자고용납부금 및 법정보상비가 포함된다.

아래의 <표 Ⅳ-4>를 보면, 1988년 12월말 현재 법정복리비 총액은 31,330円으로, 내역별로

는 후생연금보험료 14,268円(구성비 45.5%), 건강보험료 10,831円(동 34.6%), 노동보험료

5,771円(동 18.4%) 등으로 이들 세 항목이 전체법정복리비의 약 9할을 점하고 있다. 법정복

리비의 각 구성항목별 구성비의 신장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와 노동보험료의 구성비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후생연금보험료의 신장이 두드러져 1980년의 38.6%에서

1988년 45.5%로 높아지고 있다.

1) 법정복리비의 노사부담비율

기업의 법정복리비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

노사부담비율은,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료는 노사 절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부 부분에

대해 노사 절반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노동측은 종업원부담분의 경감을 위해 단체교섭시

에 이들 보험료의 노사부담비율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성 조사에는 이들

법정복리비의 노사부담비율에 관한 조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勞務行政硏究所

의 실태조사(이하 勞硏조사로 약칭)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 김훈(1996), ‘일본의 근로복지제도’를 발췌, 요약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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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 일본의 법정복리비 1인당 1개월 평균

노동보험료

년 계
건  강
보험요

 후 생
 년 금
보험료

소계

고용

보험에

관한 액

노재

보험에

관한 액

아동수당

거출금

석 탄
년 금

선  원
보험료

신체장해

자고용

납부금

법정

보상금

액(円)
 1985
 1988
 증가율(%)
구성비(%)
 1980
 1984
 1985
 1988

27,740
31,330
(12.9)

100.0
100.0
100.0
100.0

10,214
10,831
(6.0)

38.1
37.0
36.8
34.6

11,654
14,268
(22.4)

38.6
41.6
42.0
45.5

5,320
5,771
(8.5)

21.0
19.4
19.2
18.4

2,746
2,916
(6.2)

10.4
10.0
 9.9
 9.3

2,574
2,855
(10.9)

10.7
 9.4
 9.3
 9.1

201
215
(7.0)

0.0
0.0
0.0
0.0

2
4

(100.0)

0.8
0.9
0.9
0.5

261
158

(  39.5)

0.4
0.3
0.3
0.2

77
72

(  6.5)

0.0
0.0
0.0
0.0

11
12

(9.1)

  주 :  (  )안은 1985년에 대한 증감률임.

2) 건강보험

일본의 건강보험은 그 주체에 따라 ‘정부관장’과 ‘조합관장’(건강보험조합)으로 나누어진

다. 건강보험조합은 ‘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로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다수의 기업이 협력

하여 조합을 결성, 정부관장건강보험을 대신하여 조합 독자적으로 보험급부나 부가급부업무

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조합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보험료의 부담비율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급부나 보

건사업 등 독자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勞硏조사에 의하면

1991년 현재 정부관장 14.3%에 대해 조합관장은 85.7%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조합주체로 건

강보험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3,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건강보험의 조합관

장이 거의 100%에 가깝고, 1,000∼2,999인의 경우는 88.1%, 1,000인 미만 71.7%로 규모가 적

을수록 조합관장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조합의 설립허가신청시 행정감독

상의 이유에서 종업원(피보험자)규모 1,000인 이상이 실제 인가기준으로 되어 있어, 조합설

립이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한정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업종

이나 지역별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모체로 하여 인가기준 3,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조직하여

설립되는 ‘종합건강보험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노사부담율은 정부관장의 경우 노사절반 부담이 원칙(건강보험법 제72조)으

로 1991년 현재 노사가 각각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4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1992년
4월부터는 노사 각각 1,000분의 41, 합계 1,000분의 82로 인하). 그러나 일부에 있어서는 보

험료를 규정대로 징수하고 별도로 수당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회사가 보험료의 반

이상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조합관장의 경우는 勞硏조사에 따르면 회사가 보험료의



-   -82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86.6%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

고 있는 기업은 13.2%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부관장보험과 달리 조합관장보험의 경우 표
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95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

는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어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勞硏조사에 따르면 조합관장의 경우 평균 보험료율은 종업원부담이 1,000분
의 34.6, 기업부담이 47.1, 합계 81.7로 노사부담비율은 42.4 : 57.6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5
참조).

3)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료 역시 노사절반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나 勞硏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전체

의 68.0%의 기업에서만 노사절반부담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으며, 나머지 32.0%의 경우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후생연금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후생연금기금의 설립은 ‘단독 설립’의 경우 종업원수 상시 1,000인 이상, 계열기업 등이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합 설립’의 경우 주력기업의 종업원수가 500인
이상이며 한편 각 기업의 종업원수가 합계 1,500인 이상, 동업종의 기업 또는 이업종에서도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설립하는 ‘종합 설립’의 경우 합계 5,000인 이상을 설립조건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일 수록 그 채용예가 많다. 勞硏조사에 따라 1991년 현재 후

생연금기금의 설치 유무를 살펴보면 설치되어 있는 기업비율이 55.7%,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업비율이 44.3%로 대략 절반정도이다. 당연히 대기업일수록 후생연금기금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가 많아 1991년 현재 3,000인 이상 58.9%, 1,000  2,999인 56.7%, 1,000인 미만 51.8%
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Ⅳ-2> 건강보험의 보험료율과 노사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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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전     체 정부관장 조합관장

보험료율과 노사부담비율 보험료율과 노사부담비율 보험료율과 노사부담비율구 분
사수

합계 종업원 회사
사수

합계 종업원 회사
사수

합계 종업원 회사

규모계

3,000인
이상

1,000
2,999인

1,000인
미만

333

 91

135

107

 82.0
(100.0)

 79.9
(100.0)

 82.8
(100.0)

 82.9
(100.0)

35.5
(43.3)

32.5
(40.7)

36.2
(43.7)

37.2
(44.9)

46.5
(56.7)

47.4
(59.3)

46.6
(56.3)

45.7
(55.1)

45

 1

15

29

 84.0
(100.0)

 84.0
(100.0)

 84.0
(100.0)

 84.0
(100.0)

41.4
(49.3)

42.0
(50.0)

42.0
(50.0)

41.1
(48.9)

42.6
(50.7)

42.0
(50.0)

42.0
(50.0)

42.9
(51.1)

288

90

120

78

 81.7
(100.0)

 79.9
(100.0)

 82.7
(100.0)

 82.5
(100.0)

34.6
(42.4)

32.4
(40.6)

35.5
(42.9)

35.8
(43.4)

47.1
(57.6)

47.5
(59.4)

47.2
(57.1)

46.7
(56.6)

 자료 : 노무행정연구소, 『平成4年版 福利厚生事情』(1992), 378쪽.

  <표 Ⅳ-3>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율과 노사부담비율

(단위 : 보험율%)

전     체 기금 無 기금 有

보험료율과노사부담비율 보험료율과 사부담비율 보험료율과 사부담비율구 분
사수

합계 종업원 회사
사수

합계 종업원 회사
사수

합계 종업원 회사

규모계

3,000인 이상

1,000 ∼ 2,999인

1,000인 미만

334

 92

135

107

147.8
(100.0)

147.3
(100.0)

147.6
(100.0)

148.1
(100.0)

72.5
(49.1)

72.5
(49.2)

72.7
(49.3)

72.2
(48.8)

75.3
(50.9)

74.8
(50.8)

74.9
(50.7)

75.9
(51.2)

148

 39

58

51

 145.0
(100.0)

145.0
(100.0)

145.0
(100.0)

145.0
(100.0)

 72.3
(49.9)

72.5
(50.0)

72.5
(50.0)

72.2
(49.8)

72.7
(50.1)

72.5
(50.0)

72.5
(50.0)

72.8
(50.2)

186

53

 77

56

 149.9
(100.0)

 149.0
(100.0)

 149.6
(100.0)

 150.9
(100.0)

72.6
(48.4)

72.5
(48.7)

72.9
(48.7)

72.2
(47.8)

77.3
(51.6)

76.5
(51.3)

76.7
(51.3)

78.7
(52.2)

 자료 : 노무행정연구소, 『平成4年版 福利厚生事情』(1992), 380쪽.

후생연금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부관장에 의한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될 경우 보험

료율은 1991년 현재 남자의 경우 노사양측이 각기 1,000분의 72.5씩으로 합계 1,000분의 145,
여자의 경우 노사양측이 각기 1,000분의 70.75씩으로 합계 141.5로 모두 노사 절반부담이 원

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후생연금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회사부담

비율의 증가가 허용되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부담상황에도 반영되고 있다. <표 Ⅲ-3>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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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후생연금보험의 노사간 보험료율은 후생연금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업의 경우

종업원 부담 평균 1,000분의 72.3, 회사 부담 평균 1,000분의 72.7로 부담비율은 49.9 : 50.1이
다. 이에 비해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의 노사간 평균 보험료율은 종업원 부담 1,000분
의 72.6, 회사부담 1,000분의 77.3으로 부담비율은 48.4 : 51.6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부부분’과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을 위한 ‘기
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실업급부부분은 노사 절반부담(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11)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비용은 기업이 부담(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5)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勞硏조사에 따라 노사절반이 원칙인 실업급부부분에 대한 부담상황을 보면, <표 Ⅳ
-4>에서와 같이 회사가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사절반 부담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4> 고용보험의 보험료율과 노사부담비율

                                                                      (단위 : %)

보험료율과 노사부담비율
구  분 사  수

합  계 종업원 회  사

합  계

노사절반 부담

회사가

절반이상 부담

333

327

  6

  11.00
(100.0)
  11.00
(100.0)
  11.00
(100.0)

 5.47
(49.7)
  5.50
(50.0)
  3.67
(33.4)

  5.53
(50.3)
  5.50
(50.0)

   7.33
(66.6)

 자료 : 노무행정연구소, 『平成4年版 福利厚生事情』(1992), 381쪽.
  

나. 법정외복리비

노동성 조사의 법정외복리비 구성항목에는 주거, 의료.보건, 식사, 문화.체육.오락에 관한

비용, 사적보험제도 거출금, 노동재해 부가급부비용, 경조 등의 비용, 재형저축장려금등의

비용과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기업 독자의 복리후생시책으로 이에 요구되

는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표 Ⅳ-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88년 현재 상용근로

자 1인 1개월당 법정외복리비 지출액은 평균 11,048円이다. 내역별로는 ‘주거에 관한 비용’
이 4,242円으로 총 법정외복리비의 38.4%로 압도적이고 다음이 ‘식사에 관한 비용’ 1,425円
(구성비 12.9%), ‘문화.체육.오락에 관한 비용’ 1,263円(11.4%), ‘기타’ 1,170円(10.6%), ‘의료.보건

에 관한 비용’ 1,144円(10.4%)의 순이다. 법정외 복리비의 구성항목중에서 주택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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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극히 높은 것은 지가상승으로 종업원의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업복지의 중점시책이 내집마련에 두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85년 대비 각 법정외복리비 구성항목의 비용지출 증감율을 살펴보면 의료  보건

에 관한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69.5%, 노동재해부가급부비용이 39.4%, 재형장려금 등의

비용이 38.2%로 이들 세 항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건강관리상

의 문제나 종업원의 재산증식 욕구 등에 대한 기업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정외복리비 지출에서도 기업규모간 격차는 현저하다. 1988년 현재

5,000인 이상 규모의 법정외복리비 지출은 총 22,928円로 全産業평균 11,048円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즉 5,000인 이상을 100으로 할 경우 법정외복리비의 기업규모별 격차는 1,000
4,999인 46.0, 300  999인 32.6, 100  299인 26.6, 30  99인 25.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정복

리비와는 달리 법정외복리비지출의 경우 기업의 ‘재량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중소기업규모의 종업원보다는 대기업 종업원일수록, 그리고 저생

산성 기업의 종업원보다는 고생산성 기업의 종업원 일수록 높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상 일본 노동성의 『1988年賃金勞動時間制度等綜合調査報告』에 의거하

여 총노동비용과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 등의 비용지출실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파악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기업의 ‘재량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정외복리비 부분에서 기

업규모간 격차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Ⅳ-5> 내역별 법정외 복리비(상용근로자 1인 1개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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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계

주거에

관한

비용

의료·보

건에관

한

비용

식사에

관한

비용

문화·체육

·오락에

관한

비용

사적보

험제도

에의

거출금

노재부

가급부

비용

경조위

로등의

비용

재형장

려금등

의비용

기타

법정외

복리금

실액(엔)
 1985년
 1988년
  5,000인 이상

  1,000 ∼ 4,999인
    300 ∼ 999인
    100 ∼ 299인
     30 ∼  99인
구성비(%)
 1980년
 1984년
 1985년
 1988년
  5,000인 이상

  1,000 ∼ 4,999인
    300 ∼ 999인
    100 ∼ 299인
     30 ∼  99인
격차

 5,000인 이상

 1,000 ∼ 4,999인
   300 ∼ 999인
   100 ∼ 299인
    30 ∼  99인

10,022
11,048
(10.2)
22,927
10,539
 7,485
 6,091
 5,8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6.0
32.6
26.6
25.7

 3,962
 4,242
( 7.1)

 9,934
 4,773
 2,771
 1,880
   830

41.9
41.1
39.5
38.4
43.3
45.3
37.0
30.9
14.1

100.0
48.0
27.9
18.9
8.4

  675
1,144

 (69.5)
3,905
  588
  289
  212
   168

 6.7
 6.5
 6.7
10.4
17.0
5.6
3.9
3.5
2.9

100.0
15.1
 7.4
 5.4
 4.3

1,407
1,425
 ( 1.3)
2,424
 1,348
 1,176
   957
 1,031

15.1
14.4
14.0
12.9
10.6
12.8
15.7
15.7
17.5

100.0
 55.6
 48.5
 39.5
 42.5

1,213
1,263
( 4.1)
2,023
 1,015
   919
 1,032
 1,151

12.4
12.4
12.1
11.4
 8.8
 9.6
12.3
16.9
19.5

100.0
50.2
45.4
51.0
56.9

  662
  824
 (24.5)
  779
   767
   651
   748
 1,145

 6.6
 6.7
 6.6
 7.5
 3.4
 7.3
 8.7
12.3
19.4

100.0
 98.4
 83.6
 96.0
147.0

 188
 262

 (39.4)
170
 187
 270
 266
426

2.5
2.2
1.9
2.4
0.7
1.8
3.6
4.4
7.2

100.0
109.9
159.0
156.6
250.5

358
367

( 2.5)
482
376
281
285
408

3.3
3.4
3.6
3.3
2.1
3.3
3.8
4.7
6.9

100.0
71.8
58.3
59.0
84.6

254
351

(38.2)
850
492
196
 84
 42

1.3
2.3
2.5
3.2
3.7
4.7
2.6
1.4
0.7

100.0
57.9
23.1
9.9
4.9

 1,302
 1,170

(  10.1)
2,361
1,023
 930
 628
 690

10.1
10.9
13.0
10.6
10.3
 9.7
12.4
10.3
11.7

100.0
43.3
39.4
26.6
29.2

 주 : (  )안은 1985년에 대한 증감률(%)임.

2. 일본의 카페테리아 플랜

가. 카페-플랜의 목적과 구성

  
1) 일본의 기업후생 특징과 카페-플랜

일본 기업후생의 특징을 살펴보면「필요성의 원칙」, 「지출형태의 다양성」, 「귀속의식

과 기업간 격차」, 「기업경영으로서의 복리후생」등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특

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나머지 세 가지는 개별 기업에서 복리후생제

도를 경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양화된 것으로, 대개 일본형 복리후생이라 불리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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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일본 기업의 복리후생은 戰前·戰時에는 저임금의 보완으로서,
戰後 초기에는 생존을 위한 최저생활 수단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부분은

임금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경제력의 취약으로 부족한 재원을 가장 빈곤한 사람

에게 우선 충당하는 방안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에서의 약자 우선구제의 사상에 근접한 이념으로, 「필요성의 원칙」의 기원이며,

이후에도 장기고용 형태와 함께 오늘날까지 日本 복리후생 운영이념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

며, 종업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공평성을 엄격하게 추구하는 관행이 없었던 이유가 된다.
하지만, 카페-플랜에 의한 기업복지는 일종의 이익분배의 성격을 띄고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日本의 복리후생이 필요성의 원칙에서, 美國이나 유럽 같이 일종의 이익분배 성격으

로 전환되지 않는 한 카테-플랜의 원활한 도입은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카페-플랜을

도입할 때는 복리후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베네세 코

퍼레이션社을 들 수 있는데, 상호부조구제는 기존 공제회에서 실시하고, 카페-플랜에 의한

지급은 성과배분으로 인식함으로써, 일본 최초로 카페-플랜을 도입하게 되었다.

2) 일본의 도입목적에 따른 5가지 도입유형

일본형 카페-플랜은 미국과 비교할 때 그 제도적 환경 및 역사적 연혁, 도입목적 등에서

차이점이 많아 미국과는 상이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가) 종업원의 자립지원형

종업원별로 복리후생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자격취득 등 자립 지원을 위한 급부항

목을 마련함으로써 종업원의 자립지원이나 의식개혁을 위해 도입하는 유형이다. 다만, 반드

시 종업원 일부부담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급부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의식개혁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식이 중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성

공으로 이끄는 기반이 된다. 이 유형은 기존의 복리후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이

나, 갖추어졌지만 재편·통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 적합한 제도이다.

나) 제도 미정비 기업형

급성장 기업 등 복리후생이 미정비된 기업에서 카페-플랜의 도입을 통해 급부를 충실히

하려는 유형이다. 제도설계는 미정비 기업들도 도입하기 쉬운 새로운 급부를,  예를 들면,
젊은층이 이용하기 쉬운 자기계발, 자원봉사 휴가 등 체험형 급부가 중심이 된다.

이에 적합한 기업은 하이테크산업, 정보소프트 관련기업, 각종 서비스업 등이며, 또, 최근

설립·육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벤처비즈니스 등도 포함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미래의 보장이 불확실하여 단기 승부식의 보수를 기대하는 인재가 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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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로 연봉급여제도와 함께 카페-플랜 도입이 가장 적합하다.

다) 급부항목의 재편·통합형

복리후생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① 기존급부 개폐, ② 새로운 급부 도입, ③ 유사급부 통
합」등이 필요한 경우 카페-플랜 도입으로 급부항목을 원활하게 재편하는 유형이다.

제도설계는 현행제도를 유료화하여 자기부담 부분을 도입하거나, 증액을 통해 조성된 재

원으로 새로운 급부항목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전통형 기업(사력이 오래된 기업, 대규모 기업 등)에 적합하다.
전통형 기업에 있어서 카페-플랜 도입의 최대 효과는 경직화된 복리후생제도의 개혁으로,

종업원의 자주선택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급부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급부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노조를 통한 종업원의 기득권 주장으로 복리후생의 합리화·효

율화가 방해를 받아 왔지만, 카페-플랜의 도입으로 종업원에게 자주선택이 주어져서 저항

없이 원활하게 개선할 수 있다.
  

라) 불공평 시정형

종업원간에 복리후생 수혜에 대한 불공평감이 있는 경우 그 시정 수단으로 도입하는 유

형이다. 불공평 여부의 객관적 판단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노사가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해

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면, 가족구성의 변화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과거의 복리후

생제도가 불공평하게 되거나, 전국 사업망을 가진 기업이 도시만 스포츠시설이 있어 사업장

에 따라 이용이 한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제도설계는 급부권의 일률적인 배분이 기본이 되지만, 가족구성, 거주지, 개인별 능력·공

헌도,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어느정도 감안하여 실질적인 공평화를 꾀할 것인가는 노사간

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마) 합병형

기업합병에 따른 도입 유형이며, 합병시 비용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만족도도 떨어뜨

리지 않고 복리후생제도를 통일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이다.
제도설계는 원칙적으로 두 회사의 전체 재원은 변동시키지 않고 두 회사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 유형은 양쪽 회사의 종업원 인당복리후생비 부담차가 적되, 제도내용

차는 큰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3. 三井石油化學工業의 生涯福祉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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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生涯福祉플랜의 성격과 특징

석유위기 후 안정성장기에 진입하여 종래의 종신고용관행과 연공형 임금·승진체계의 능력

주의적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기업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또 하

나의 주요한 요소인 기업복지는 오히려 체계화  충실화되어 왔다. 즉 저임금을 보완하는 동

시에 사회보장(공적복지)의 미비에 대한 대체기능적 성격을 띠면서 기업임의로 실시되어 온

기존의 복리후생시책이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어 종업원의 ‘생애주기(total life cycle)’에 대응한

‘생애복지플랜’으로 한층 체계화  강화되는 경향성을 뚜렷하게 내보이게 된 것이다. 특히

생애종합복지플랜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극히 다양하고 포괄적일 뿐만아니라 기존의 복리후

생과는 그 목적이나 실시주체에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후지타는 기존의

복리후생과 현대의 생애복지형 기업복지간의 차이를 다음의 <표 Ⅳ-6>와 같이 요약하고 있

다.
일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생애복지플랜은 그 입안과 설계 및 운

영과정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본 절에서는 이하에서 생애

복지플랜의 대표적인 사례로 三井石油化學工業(株)의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표 Ⅳ-6> 종래의 복리후생과 현대의 생애복지형 기업복지의 차이

종래의 복리후생 현대의 기업복지

기  간  明治期  1970년경  1970년 이후

주  체
국가(법정부문)
기업임의(법정외부문)

국가(법정부문)
노사협의(일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
공동기획·운영(법정외부문)

목  적 노동력의 유지·배양
종업원의 복지(결과로서 생산성향상·

양호한 인간관계의 유지 기대)
역  할 사회보장의 대체, 저임금보완 사회보장의 보충·분업, 생애에 걸친   종합적 생활보장

대  상 본인 및 가족 본인 및 가족, 퇴직자(OB), 때로는 지역주민

비  용 은혜적 기업부담
생산성성과의 배분, 임금, 복지비의 패   키지(package) 결

정, 공제·기업연금   등 본인도 일부부담

시책의

중  점
현물급부

기숙사·사택·의료·구매

노후·불시의 생활보장, 재산형성 및   문화·체육·오락 등 여

가활동

나. 三井石油化學工業의 生涯福祉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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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개요

- 사업영역 : 합성수지, 화성품·기초원료, 특수화학품 등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 자본금 : 31,781백만엔(1990. 2. 기준)
- 연간 총판매액(A) : 262,194백만엔(1989. 3. 기준)
- 연간판매총이익(B) : 89,653백만엔(매상총수익률(A/B) : 34.2%)(1989. 3. 기준)
- 종업원수 : 4,334명(평균연령:38.8세, 평균근속연수 : 17.5년)(1989. 3. 기준)

2) 노사관계의 기본이념과 노사간 정보공유의 장

三井石油化學(이하 三井石化로 약칭)은 ‘총노동 대 총자본의 대결’로 불리웠던 三井三池爭

議의 경험을 바탕으로 ① 소수정예주의, ② 고노동조건  고생산성, ③ 노사신뢰관계를 당사

노사관계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

노사신뢰관계의 측면에서는 단체협약(전문 제1조, 제2조)에 의해 회사와 조합은 상호의

번영과 안정을 지향하여 이해와 신뢰에 입각하여 올바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노

사간 행동규범으로 하고 있음. 이같은 노사신뢰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사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노사는 기업경영의 파트너라는 기본인식하에 중앙노사간담회(연1회, 사장이 경영상황

을 설명), 사업현황설명회(연2회, 사업담당임원이 사업현황을 설명), 사업소 노사간담

회(연1회, 각 사업소장이 사업소 현황을 설명)를 개최.
  - ‘대화’를 통한 노사간 문제해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노사협의회(임금인상, 기말수당,

휴일증대, 인원계획에 따른 배치전환문제 등), 사업소노사협의회(초과근로 등의 문제)
를 개최.

  - 경영상황, 경영분석·노동생산성지표에 의한 당사 및 동종업계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한

정확하고도 시의적절한 노동조합측에의 정보제공과 비공식적인 노사정보교환.
  -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공동의 전문위원회

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답신’에 기초하여 제도를 구축해 옴.

3) 생애복지플랜의 도입 배경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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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근로자의식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인적 자원

을 확보하고 그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는 한편 기존의 협조적·상호신뢰적 노사관계를 유지

및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배경

임금·기말수당 등 협의의 근로조건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종업원의 생활상의 욕구가 증

대되고 있다는데 대한 노사간의 인식이 일치하였다.
임금인상의 평준화 경향성과 더불어 기말수당 역시 산업  기업간 격차가 축소되어 오고

있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복리후생시책의 충실 및

강화로 분배하고자 하였다.

다) 생애복지플랜 작성시 강조된 점

복지수혜대상 및 복지내용측면에서 ‘재직중’의 사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정
년퇴직후’의 부부, 사원 사망후 유족의 생활안정, 심신의 건강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복지를 고려하였다.
임금 등으로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입사후의 사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상의 욕구

(결혼, 자녀탄생, 내집마련, 재산형성, 노후생활)에의 대응하는 플랜이 요구되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임금인상 및 기말수당수준의 평준화로 인해 야기된 유인력의 저하를

기업복지의 충실화를 통해 보완하려 하였다.
사원 본인의 자조노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지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기존의 복리후생시책의 재정비 및 체계화(scrab and build), 공적제도의 활용, 자조노력의 확

대, 수익자부담의 증대 등을 통한 경비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라) 생애복지플랜 도입 경위

1986.  7 : 협약개정. 노사공동의 ‘종합복지검토위원회’ 설치 합의.
     10 : ‘종합복지검토위원회’ 설치

1987. 7 : 소책자 ‘FINE’ (당사 기업복지를 생애복지의 관점에서 정리)을 작성, 배포

1988. 12 : ‘종합복지 검토위원회’ 답신

           - 재산형성시책의 충실

           - 노후보장

           - 리조트 시설의 대폭증진

1989.  2 : ‘시단·생산성전문위원회’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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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근무자가 아닌 상일근자의 토.일요일 완전휴일화

           - 연휴의 계획적 취득에 의한 장기연속휴가의 도입

       7 : 협약개정

           - ‘종합복지검토위원회’ 답신사항의 완전실시

           - 여가관련제도의 신설

              * 재활력휴가

              * 연속휴일  휴가

1990. 4 : ‘FINE’ 지 개정판 작성, 전사원 배포

     6 : 소책자 ‘WIND’(휴양소, 리조트시설안내)작성, 배포

4) 생애복지플랜의 체계와 내용

三井石化의 생애복지플랜의 체계는 아래의 [그림 Ⅳ-1]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三井石化의 생애복지플랜은 종업원의 생애단계를 고려하여 ‘대비하는 생활’,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원숙한 생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여유있는 생활’이라는 기본 개념하에 ①

재산형성, ② 소득보장, ③ 노후보장 ④ 건강관리, ⑤ 여가활용 등 5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三井石化의 생애복지플랜의 제반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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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 삼정의 생애복지 플랜

생 애
단 체

청년기 가족형성기 가족성장기(내집마련, 자녀교육기)

夫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妻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제1자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2자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생활의

변화

입

사

결  제       제
혼  1        2
    자       자
    녀       녀
    출       출
    생       생

제     내 제        제   제 제    제 제
1      집 2         1    1  2     1  2
자     마 자        자   자 자    자 자
녀     련 녀        녀   녀 녀    녀 녀
국        국        중   고 중    대 고
민        민        학   등 학    학 등
학        학        교   학 교    입 학
교        교        입   교 입    학 교
입        입        학   입 학       입
학        학             학          학

  <결혼, 내집마련자금>                                  <자녀교육, 노후자금>
   My Lift Plan, My Home Plan, 財形住宅                My Life Plan, My Free Plan, 一般財形

재 산
형 성

        <주택융자금의 상황>
         財形轉貸融資, 會社提携融資, 年金轉貸

融資, 住宅金融公庫融資

團體定期保險(최고 5천만円), 積立家族傷害保險, 普通傷害保險, 5年長期綜合保險 암보험

소 득
보 장

노동재해보상부가급부        통근재해급부

부상, 병문안금 입원급부금 간호급부금 치과진료보급급 특별진료보급금 Home Helper 급부금

三井건강보호요양비, 일부부담환원  사망퇴직금  조의금  육아육영연금(3.5만엔)  團體取扱生命保險

재해위문금    全勞濟火災共濟

결혼축의금   출산축의금   三井健康保護出産補助

일반대부금, 교육대부금, 財形轉貸進學融資

  35세 치매개호보험(종신지불), 네따키리개호보험(60세불입완료)
    45세 퇴직후의료보험(60세부터회사보조 1.5천엔/월) (60세불입완료)

  35세 배우자 연금보험의 불입

30세 재형연금의 적립(30세이상 재형급부금의 회사지급 2천엔/월)

노 후
보 장

후  생 연 금 의 불 입

 주 : 이 생애단계는 삼정 사원의 실태에 맞추어 노사합의위에 설정한 것이다.

가) 재산형성

三井石化의 재산형성지원시책에는 먼저 기존의 사내예금제도가 변형된 것으로 <표 Ⅳ-7>
에서와 같이 ① 주택 및 토지의 취득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 홈 플랜’, ② 주택의

증개축을 위한 자금마련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의 경비지출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마이라이프 플랜’, ③ 결혼비용, 자녀의 교육비나 여행경비 등의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마
이프리 플랜’ 등의 3가지가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三井계열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과 제

휴한 종업원 재산형성 지원시책으로, 회사로부터 자금원조와 이자율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마이 홈 플랜의 경우 적립금 500만엔 한도내에서 年利 9%(세금공제 후)의 이율이



-   -94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소정이율과의 差를 회사가 이자보급한다.

  <표 Ⅳ-7> 三井石化의 재산형성지원제도(1)

내    용 마이 홈 플랜 마이 라이프 플랜 마이 프리 플랜

목    적
본인 거주의 주택

및 토지의 취득자금

본인 거주의 주택 또는

토지의 취득이나 증개축,
갑작스러운 입원비 등의 자금

결혼, 자녀의

교육이나 여행 등의 자금

가입자격

토지와 주택 모두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원(촉탁)
사원, 촉탁 사원, 촉탁

취금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생보회사‘ 연금공제’

100%
생보회사‘ 연금공제’ 80%,
三井銀行 ‘ 정기예금’ 20%

생보회사‘ 연금공제’ 50%
三井銀行‘ 정기예금’ 50%

이    율 9.0%(세금공제후) 8.5%(세금공제후) 5.5%정도(세금공제후)

자금원조
500만엔 한도*
(초과적립가능)

500만엔한도*
(초과적립가능)

   주 : 500만円초과시 年利는 각각 7.60%, 6.70%이다.
 자료 : 三井石油化學工業株式會社.三井石油化學勞動組合(1990), 「FINE」, 9쪽.

  
위의 시책이외에도 三井石化에는 <표 Ⅳ-8>에서와 같이 ‘재형저축’을 이용한 다양한 재산

형성지원시책이 마련되어 있다. ‘재형주택저축 1(급부금有)’ 은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종업원의 주택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재형주택 2(급부금無)’는 부지를 확보하

고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주로 주택의 건설, 증·개축을 위한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재형주택 1’은 원리합계 500만円까지 적립액의 10%(‘재형연금’ 의 급부금과

합산하여 연간 10만円)를 급부금으로서 회사가 지원해 준다. 한편 ‘밀리온(million)’은 주식운

용을 통해 퇴직후의 생활자금 등 장래에 대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종업원의 내집마

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三井石化의 재산형성지원의 주축은 주로 ‘내집마련원조’
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三井石化는종업원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시설로 주로 독신자를

위한 기숙사(비용은 월 2,369円)와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및 사택

(비용은 월 4,326円에서 7,210円의 범위내)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집세보조(취업규칙34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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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8> 三井石化의 재산형성 지원제도(2)

종   류
재형주택저축 1

(급부금有)
재형주택저축 2

(급부금無)
일반재형저축 밀리온(million)

목    적
자기가 거주할 주택

및 토지의 취득자금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취득이나

증개축, 및 대규모 보수

결혼, 자녀의 교육,
여행 등

퇴직후의 생활 자금

등 장래에 대비한 재
산형성

가입자격

토지나주택 모두 취득

하지 못하고 있는 사원,
촉탁

만55세 미만의

사원, 촉탁

만55세 미만의

사원, 촉탁
사원 및 촉탁

취    금
금융기관

三井신탁은행(5.48)
三井은행(4.57)

三井신탁은행(5.48)
三井은행(4.57)

三井신택은행(4.38)
三井은행(3.65)

증권회사

자금원조

· 적립액의 10%
· 재형연금급부와 합해

 연 10만엔

· 원리합계 500만엔 限

- - -

 자료 : 三井石油化學工業株式會社 三井石油化學勞動組合(1990), 「FINE」, 9∼10쪽.

이와 함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표 Ⅳ-9>에서와 같은 ‘재형전대융자’, ‘회
사제휴융자’, ‘연금전대융자’ 등의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융자제도는 모두 은행의

일반적인 대부이율보다 훨씬 낮은 대부이율이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소정 이율과의 차이는

회사가 이자보급을 통해 지원해 주고있다.

나) 소득보장

三井石化는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슬로건으로 사원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불시의 사

고 등의 다방면에 걸쳐 사원들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1) 결혼·출산·교육

  <본인, 자녀결혼>
종업원이 결혼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급부 및 서비스로는 결혼휴가(5일 이내), 회사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축의금, 결혼자금융자, 부양수당 등이 있다.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축의

금은 근속 1년이상 8만엔, 1년이하 3만엔이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은 1만엔이다.
또한 희망자는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시 月利 0.3%, 상환기간 3년 조건으로 1회 30만엔 한

도내에서 결혼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결혼에 따른 배우자 부양수당은 대도시권의 경우

36,000엔, 그 이외의 지역은 34,000엔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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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9> 三井石化의 住宅融資제도

 재형전대융자 회사제휴융자 연금전대융자

피용자자격

① 근속 5년이상, 25세이상

으로 상환능력이 있는자

② 회사가 인정하는 동거부양

가족이 있을 것
③ 재형저축에 1년이상 가입

하고 적립잔고 200만円이상일

것

④ 연간상환액이 전년의 총수

입에 대해 30%이내일 것

① 左記의 ①-④의 자격을

갖추고 ‘재형전대융자’를 받

을 수 없을 때
② 융자금의 일부에 대해서

퇴직시 원금 일괄상환을 희

망할 때

左記의 ①-④의 조건에

더해 厚生年金가입기간

3년이상인 자

융자한도액

<재형저축잔고><융자액>
 200만円 미만  1천만円

 300만円 미만  2천만円

 300만円 이상  3천만円

단, 취득가격의 80% 이내

① 재형저축잔고의 10배이내

3천만円한도

② 토지 및 주택 800만円

  까지의 40%
  주택만 증·개축 400만円 까

지의 40%

<연금가입기간><융자액>
     3  5년     420만円

     5  10      470만円

    10  15      580만円

    15년 이상   710만円

이자보급

한도액

① 토지 및 주택의 취득

    1,300만엔

② 주택만의 취득, 증·개축      
   750만엔

③ 대도시가산  700만엔

재형전대융자와 동일 이자보급 없음

이  율
보급한도액까지  3.0%
한도액초과시   4.55%

한도액까지 3.0%
한도액초과시은행이율

 年利  4.9%
(연금복지사업단 소정이율

 자료 : 三井石油化學工業株式會社 三井石油化學勞動組合(1990), 「FINE」, 18쪽.

  <출 산>
출산시 제공되는 급부 및 서비스로는 출산휴가, 출산축의금 및 출산비용보조, 일반대부금,

부양수당 등이 있다. 출산휴가는 본인출산의 경우 산전 42일·산후 56일 이내의 휴가일수, 배

우자의 출산시는 본인에게 3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출산후 14일 이내 취득). 출산축의금

및 출산비용보조는 아래의 <표 Ⅳ-10>과 같다. 출산비용조달을 위한 일반대부금은 희망자에

한해 月利 0.3%, 상환기간 3년 조건으로 1회당 30만엔 이내에서 융자가 실시된다. 자녀와

손자에 대한 부양수당은 연령별로 4,500엔에서 11,000엔까지 급부가 이루어진다.

  <교 육>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는 융자제도에는 회사의 교육대부금, 고용촉

진사업단의 재형전대진학융자, 노동금고의 교육융자 등이 있다. 회사의 교육대부금은 ‘입학

일시금’이 月利 0.3%, 상환기간 3년 이내로 대학이나 전문학교 진학의 경우 70만엔 이내,



-   -97

고교진학의 경우 40만엔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대부금’은 月利 0.3%,
대부완료 후 6개월 거치, 대부를 받은 기간과 동일기간내의 상환을 조건으로 동거통학의 경

우 월 2만엔, 별거통학의 경우 월 5만엔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재형전대진학융자의 융자

한도액은 재형저축잔고의 5배(300만엔 한도)이며, 연리 5.97%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다.
조합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노동금고의 교육융자의 융자한도액은 100만엔이며, 연리

7.0%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다

  <표 Ⅳ-10> 三井石化의 출산축의금 등 일람표

종    류 주 체 급  부  액 비   고
회사  1자녀당 1만円

출산축의금
조합  1자녀당 1만円

분만비
·본인 : 표준보수월액의 1/2(최저 20만円)
·배우자 : 일률 20만円

분만비부가금  1자녀당 3만円

임신 4개월

이후의 출산·死産에 대해 지급

육아수당금  1자녀당 2천円

육아수당부가금  1자녀당 2천円

출산수당금

(본인출산에 한정)

三井

健保  결근의 경우

 ·지금기간   산전 42일간(多胎임신70일간)산 후 56일간 이내

 ·지급액 : 결근 1일에 대해 표준보수월액의 60%

 자료 : 三井石油化學工業株式會社, 三井石油化學勞動組合(1990), 「FINE」, 15쪽.
.

다) 불시의 보장

三井石化의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종업원 및 가족의 생활보장시책은 크게 ‘의료보

장’, ‘휴업보장’, ‘장해보장’, ‘유족보장’, ‘단체보험’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의료보장>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보장은 주로 공제회와 三井健康保險組合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제회로부터는 입원, 간호, 치과진료, 특별진료 등에 대해 급부금이

지급된다. 급부액은 입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부담액의 3분의 2(본인의 경우 일 6,000엔,
가족의 경우 일 5,000엔한도), 치과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액의 5분의 1(건당 5만엔 한도), 특

별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액의 2분의 1(건당 5만엔 한도)이다. 또한 공제회는 홈헬퍼제도를

운영하여 가사담당자인 배우자의 질병 또는 출산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배우자가

간호에 종사해야 할 경우 부담액의 3분의 2(일 5,000엔 한도, 연간 20일 이용가능)의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다. 한편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나 통근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재해보험에 의

한 요양보상급부이외에 법정기준을 넘어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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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끔 회사로부터 부가급부가 제공된다.

  <휴업보장>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할 때 근속 5년 이상의 경우 휴직에 들어

가기 전의 결근기간(최장 2년 6개월)동안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데, 1년 6개월간은 三井健康

保險組合으로부터 표준보수일액의 60%(무부양자가 입원한 경우는 50%)가 급부되며 결근기

간동안 공제회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상병위로금이 지급된다.32) 또한 장기결근자에 대해서는

半期 40일분의 기말수당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할 경우 노동재해보험에 의한 휴업보상급부 및 휴업특

별지급금(평균임금의 80%) 이외에 회사로부터 평균임금 20%의 부가급부가 지급됨으로서

급여상당액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근재해로 인해 일을 쉴 경우(근속 5년 이상의 예) 노동재해보험에 의한 휴업급부 및 휴

업특별지급금(3년간, 평균임금의 80%)이외에 공제회로부터 상병위로금이 지급된다(2년 6개
월). 또한 업무상재해와 통근재해의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월 5,000円의 위로금이 지급된

다.

  <장해보장>
먼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후생연금보험으로부터 장해연금(1∼3

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장해)과 장해수당(일시금)이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노동재해보험의 의해 1∼7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장

해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8∼14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도의 장해인 경우에는 장해보상

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외에 회사로부터 장해등급에 따라 퇴직의 경우 3,500만엔, 비

퇴직의 경우 2,000만엔 이내에서 부가급부가 행해진다.
통근재해의 경우 노동재해보험에 의해 1∼7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장해인 경우에는 장해

연금, 8∼14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도의 장해인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외에 회사로부터 장해등급에 따라 퇴직의 경우 1,700만엔, 비퇴직의 경우 350만엔 이내에

서 부가급부가 행해진다.

  <유족보장>
먼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종업원이 사망했을 경우 회사에서 50만엔(근속 3

년 이상, 근속 3년 미만의 경우 30만円), 노동조합에서 20만엔 등 총 70만엔의 조의금이 지

                                           

32) 노동조합의 위로금은 월 5,000円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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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고 회사로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사망퇴직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원전원이 가입하는 ‘보
장성 단체정기보험’에 의해 최고 5,000만엔의 보험금이 지급된다(200만엔까지 보험료 회사

부담). 그밖에 건강보험조합으로부터 표준보수월액 1개월분의 장례비(최저10만엔)와 부가금

(5만엔)이 지급된다. 그리고 유아1인에 대해 회사로부터 대학졸업(23세도달 직후 3월)까지

월액 3.5만円의 유아육영연금이 급부된다.33)

다음으로 통근재해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회사와 노동재해보험에 의한 일

시금 및 연금의 급부내용은 다음의 <표 Ⅳ-11>와 같다. 또한 가족사망시에는 회사와 노동조

합으로부터 배우자 사망의 경우 총 15만엔(회사 10만엔, 조합 5만엔), 부모나 자녀 사망시

총 4만엔(회사 3만엔, 조합 1만엔)의 조의금이 지급된며, 부모나 배우자·자녀 사망시에는 7
일, 조부모나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의 사망시에는 4일의 휴가가 주어진다(300km 이상 원

격지일 경우 2일 가산).

  <표 Ⅳ-11> 三井石化의 통근재해.업무상 재해 급부내용 일람표

종  류 급부주체 급부내용

유족보상일시금 노재보험

처 18세미만의 자녀 55세 이상의 부모 등이 없는 경우 급부된다.
급부기초일액 및 산정기초일액  ＋ 특별지급금

          1,000일분               300만円

일시금 유족보상급부

부가급부

장례비

장례비부가급부

회    사

노재보험

회    사

통근재해      1,700만円

업무상재해    3,500만円

24만円 ＋ 급부기초일액 30일분

장례 또는 100만円

연  금 유족보상연금 노재보험

처.18세미만의 자녀.55세 이상의 부모등이 있는 경우 급부된다.
급부기초일액 및 산정기초일액 ＋ 특별지급금

     153  245일분               300만円

 자료 : 三井石油化學工業株式會社, 三井石油化學勞動組合(1990), 「FINE」, p.24.

  <보장성 단체정기보험>
三井石化에는 사고로 인한 사원 및 가족의 불시의 사망,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도 장

해에 대비하여 전사원 및 그 배우자를 三井生命의 ‘보장성 단체정기보험’에 가입시키고 있

다(임원이나 촉탁사원은 임의가입). 이 보장성 단체정기보험은 사원 전원이 단체로 가입하

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로 높은 액수의 보험금이 보장되고 또한 매보험년도별로 수지계산을

하여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還付해 주는 유리한 생명보험이다. 보험료는 남자 40
세의 경우 월 7,200엔, 배우자는 40세 기준으로 월 1,200엔이며 200만엔까지의 보험료는 회

                                           

33) 공적보장으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해 유족기초연금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후생연금보험에 의해 유족후생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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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부담한다(배우자는 전액 본인부담). 보장내용은 사망시 최고 본인 5,000만엔, 배우자

800만엔이다. 이밖에도 三井石化에서는 불시의 사고로 인한 가계지출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

로 보험료 본인부담의 원칙이긴 하나 ‘암보험’, ‘적립가족상해보험’, ‘보통상해보험’, ‘5년장기

종합보험’ 등 각종 보험제도의 특징과 보장내용에 대해 상세한 정보제공을 통해 가입을 권

장하고 있다.

라) 노후보장

(1) 연금제도

三井石化의 사원은 60세정년 퇴직 후 공적연금인 노령후생연금을 비롯하여 기업연금인

자사년금과 적격년금, 재형년금 등을 합쳐 아래의 [그림 Ⅳ-2]에서와 같이 1989년 현재 근속

40년의 고졸남자를 기준으로 평균 월 37만엔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 중 자사연금, 적격연금

은 퇴직일시금을 연금화한 것으로 재원은 전액회사부담이다. 자사연금 및 적격연금의 연금

액은 정년퇴직시의 기본급기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연금기초액, 자사연금, 적격연금의 산

정식은 다음과 같다.

 - 연금기초액의 산정식(퇴직금규칙 제7조, 제10조)
     (A)퇴직금기준액 = 퇴직시 기본급기초액    수준계수    지급계수

     (B)연금가산액 ＋ 퇴직금기초액의 20% ＋ 200만円

     연금기초액 = (A) ＋ (B)
 - 자사연금(월액)의 산정식(퇴직금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연금월액 = 연금기초액    40/100    8.8737/1,000
 - 적격연금(월액)의 산정식(퇴직금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
     연금월액 = 연금기초액    60/100    7.5169/1,000

재형연금은 재형연금저축에의 임의가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만31세 이상으로

매월 2,000엔 이상을 1년 이상 적립하고 있을 시는 회사에서 월 2,000엔의 재형급부금을 재

원창출을 위한 거출금으로 부담한다(급부금을 회사소정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7년마다 각

자의 재형연금구좌에 불입). 三井石化의 연금제도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Ⅳ-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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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후 의료보장

퇴직후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三井石化에는

퇴직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45∼57세의 사원으로 만50세 이상 가

입자에 대해 월 1,500엔의 보조금이 회사로부터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60∼70세까지로 병이

나 재해로 5일이상 계속입원시 5일째로부터 120일 한도내에서 일 5,000엔이 지불되며, 수술

시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수에 관계없이 1회당 5∼20만엔 범위내에서 보험금이 지불된다.
이 외에도 三井石化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증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

우 개호급부금이 지불되는 ‘치매介護보험’, 노쇠나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개호를

위한 ‘네타끼리(ねたきり)보험‘ 등의 금융상품의 이용이 상세한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적극

권장되고 있다.

  <표 Ⅳ-12> 三井石化의 年金制度

自 社 年 金 適 格 年 金 財 形 年 金
 加 入 資 格 全社員 25歲以上 全社員 30∼54歲 任意加入

 受 給 事 由 定年退職 및 定年에 준하는 퇴직 同左
60歲또는60歲以後据置

期間(5年以內)經過後

 受 給 資 格 勤續20年以上으로 55歲以上의社員 同左 財形年金加入者

 거출금의負擔 全額會社 定年退職一時金의 40%
同   左

定年退職一時金의60%

財形年金/社員(2,000円
/月以上)財形給付金/

會社(2,000円/月)
 運 用 利 率 8.0% 5.5%(國稅廳指導利率) 金融機關所定利率

 年 金 月 額 모델年金額 5.7만円 모델年金額 7.2만円

월2,000円적립: 2.2만円,
500만円非課稅限

度額까지 적립:3.7만円

 支 給 期 間
17年保證終身 17年以上은 會社가 새로

原資를 追加해서本人이 生存하는한

同額의 年金 給付를 계속

17年期限
社員이 지정

(5∼20年, 10年保證종신)

 자료 : 「企業福祉」(1991. 3.),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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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 ] 三井石化의 모델 年金額(1989년 고졸남자 기준액)

   모델 年金額

財形年金              2.2만円

(財形給付金을 포함) (年金原資324만円·30歲부터2,000円積立)

定年退職金 60% 年金化

 1,614만円 40% 年金化

 年

 金

 月

 額 適格年金              7.3만円

                     (17年기한)

自社年金              5.7만円

                     (17年기한) 37
 만

 円 厚生年金              21.8만円

                     (終身, 물가연동)

  주 : 1) 모델정년퇴직자 : 고졸남자, 係員2급, 근속40년, 기본급 기초액 186,400円, 본급 333,300円, 연금재원

1,614만円, 평균표준보수월액 32만円.
2) 재형연금(대부신탁형)의 이율은 연리 5.4%, 재형급부금의 이율은 연리 4.4%, 재형 연금의 수급기간

은 20년간으로 계산.
3) 자사연금의 이율은 연리 8%, 17년기한 이후는 회사가 별도재원으로 종신지급.

자료 : 「企業福祉」(1991), 49쪽.

(3) 퇴직준비프로그램

三井石化에서는 퇴직준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 55세 이상의 사원들 가운데 참가를 희

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라이프 플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의 목적은 정년퇴직 이후

의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의 배양, 정년후에 대비한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에 두어지고 있다. 교육은 1박 2일로 행해지는데 교육내용은 ① 인사부와 三井신탁은행의

전문가에 의한 경제생활에 필요한 교육, ② 産業醫에 의한 건강관리 교육, ③ 가족관계  여

가생활에 관한 전문가 초빙강좌, ④ 사외 전문가의 지도에 의한 건강  가족  여가생활에 관

한 개인학습 및 집단토의, ⑤ 사외 전문가의 지도에 의한 개인별 실행계획의 작성 등이다.

마) 건강관리

三井石化의 건강관리는 크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나누어진다. 회사주체로 실시되

는 질병예방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연 1회(본점) 또는 2회(공장) 실시되는 ‘일반건강진단’, 그
리고 勞動安全衛生法에 규정된 물질을 취급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는 ‘특수건

강진단’이 있다. 일반건강진단에서 실시되는 진단항목은 신체계측, 혈액측정, 소변검사, 시력

청력검사, X-Ray검사 등으로 35세 이상의 종업원에게는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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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항목으로는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소변검사 등이 행해지고 있다.
三井健康保險組合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는 질병예방에는 성인병 검사, 인간독크(1박 2일

코스, 당일코스), 암검진, 치과검진, 가족건강진단 등이 있다. 성인병검사는 35세 이상의 종

업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는데 본인부담액은 1,200-1,800엔이다(三井健康保

險組合부담액 8,000-11,700엔). 인간 독크 역시 35세 이상의 종업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되는데 본인부담액은 1박 2일 코스의 경우 5천엔(동 55,000엔), 당일코스는 4천
엔이다(동 43,000엔). 암검진도 35세 이상의 종업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되고 있

는데 본인부담액은 총비용의 15%이다. 치과검진의 경우는 연령에 관계없이 연 1회 실시되

는데 본인부담액은 500엔(동 2,800엔)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진단의 경우 35세 이상의 피부양

자가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부담액은 1,600엔(동 9,400엔)이다.
한편 건강증진시책으로는 직장체조, 금연운동, 에어로빅, 죠깅, 1982년에 설치된 ‘건강관리

검토위원회’의 답신에 의한 정신건강교실의 개최 등 폭넓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바) 여가활용

三井石化의 여가활용지원시책은 크게 휴가제도의 충실과 휴양소와 스포츠시설 등 각종

여가관련시설로 나누어진다. 먼저 연속휴가제도로는 1990년도의 경우 4월 28일에서 5월 6일
까지 9일간의 ‘골덴 위크휴가’(5월 1일과 2일은 計劃年休), 7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되는 9일
간의 연속하기휴가(이 중 5일은 年休, 먼저 연속휴일·휴가 시기를 자기신고한 다음, 업무조

정을 기하면서 年休를 취득), 12월 29일에서 1월 3일까지의 6일간의 연말연시휴가제도가 있

다. 또한 50세를 전기로 심신의 재충전을 도모하여 이후의 회사생활이나 인생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력 휴가제도(마이 리프레쉬 플랜)’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매년 4월 현재 근속 25년 이상 만 50세의 사원(囑託사원 포함)으로 회사로

부터 15만엔, 공제회로부터 5만엔 등 합계 20만엔의 자금원조가 행해지고 있다. 기간은 연

차유급휴가와 휴일의 복합적 이용에 의해 연속 2주간을 한도로 한다. 휴가내용은 연수, 자

격취득, 여행, 靜養, 스포츠, 건강관리 등으로 실시후 보고서 제출이 요구된다.
여가지원시설로는 리조트 클럽, 휴양소, 스포츠시설 등이 있는데 리조트클럽으로는 골프,

테니스, 스포츠 센터, 온천 등의 설비를 갖춘 가족대상의 종합리조트 시설,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해양리조트시설과 산악리조트시설 등이 각기 하나씩 있다. 이용시 모두 회사로

부터 일박에 1인 2,000엔의 보조가 행해진다. 휴양소로는 회사보유휴양소가 전국 5개소, 계

약휴양소가 6개소, 三井健康保險組合의 직영휴양소 등이 있다. 스포츠 시설로는 회사 소유

의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코트 이외에 회사계약 스포츠 클럽과 80개소에 달하는 三井건강

보험조합계약의 필드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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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型 카페테리아 플랜의 형성(미국과의 비교)

일본의 경우 1996년부터 카페-플랜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카페-플랜을 도입한 기

업 사례를 참고로, 미국 제도와 일본시스템의 차이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96년 4월부터 시작된 베네세코퍼레이션社를 효시로, 수십 개의 기업에서 카

페-플랜을 도입하여 착실히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 상황과 법제/세제와 같은 경영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지만,  처
음 도입하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하여 확실한 개선을 요하는 것 외에는 미국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상태이다. 단적인 예가 급부권의 일률적 분배, 급부권의 단년정산주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선진기업의 귀중한 경험을 모델로 연구/검토하여 일본에 가장 적합한

카페-플랜을 모색하기 위해, 베네세 코퍼레이션社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기업

의 실례를 논하기로 한다.

가. 베네세 코퍼레이션社의 사례

1) 경영방침·인사정책과의 관련

가)능력/실적주의와 카페-플랜

베네세 코퍼레이션社는 종업원 1400명으로 통신교육·출판 기업이며, '96년부터 신인사제도

로 전환을 도모하여 카페-플랜 도입 이외에 연봉제, Point 교육제도, Point 퇴직금제도 등을

차례로 적용하고, 기존의 연공서열제에서 능력·업적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베네세의 복리후생 이념·목적은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관 인정, 전원 평등혜택 제도가 아

닌 자조노력 지원, 노후 및 만일의 경우에 대한 깊은 배려 등  세 가지이다.  카페-플랜의

목적은「사원의 자조노력에 의한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카페-플랜은 성과분

배라는 개념에서 실시하되, 과거의 상호부조구제 이념하의 복리후생은 공제회로 이관한다는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 즉, 카페-플랜에 의한 급부는 상여와 마찬가지로 경영성과와 연계하

여 계획적으로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나) 베네세社의 급부 성격

베네세社의 급부권은 고정된 총액을 전원에서 일률적으로 분배하고 있다. 사실상 베네세

社의 인사정책은 능력·업적주의를 표방하면서 카페-플랜에서는 급부권을 전원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반드시 경영방침대로 운영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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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카페-플랜을 도입할 때 美國 제도를 초기부터 너무 많이 변경하면 종업원

에게 불신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또한, '95년부터 신인사제도를 표방하여 연봉제,
Point 교육제도, Point 퇴직금제도의 도입 등 과거의 연공형 제도에서 능력·업적주의로 급격

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심한 반발을 어느정도 완화하는 조치로서 카페-플랜

의 급부분배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 베네세社의 사택의 선택 항목화

사택은 美國의 카페-플랜에서는 없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카페-플랜에서 사택(임대)을 선

택항목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베네세社와 '98년 4월에 시작한 큐슈 도요타자동차 뿐이다.
베네스社에서는 사택을 선택항목으로 전환할 때 사택경비와 이용급부의 차액을 보전해주

기 위해 잠정조치로「서비스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점수는 도입 시 500점이며, 연

간 배분되는 급부 92점의 5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해 상기 두기업외에는 고

액부담이 되는 사택을 선택항목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사택 서비스 점수의 목적으로 베네세社가 무리하면서 까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사택제도를 향후 폐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2) 급부(點數)의 이용방법

가) 미국의 이용방법

미국의 IRS(내국세입청)는 카페-플랜의 조건으로 다음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급부선택은 제도실시연도 개시전까지 결정해야 한다.
② Life event(결혼, 이혼, 출산, 입양, 배우자/자녀의 사망, 배우자의 취직·퇴직)가 없으면 연

도개시후에는 급부선택을 바꿀 수 없다.
③ 회사의 급부와 종업원의 갹출부분(임금공제)은 새로운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연도개시전에 결정하는 것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상해시 연도가 바뀔 때까지 아무런 대처

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베네세社는 점수 소화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첫째는 사택이용, 주택할부이자 보전, 탁아소 등은 旣이용하고 있던 종업원이 계속 이용

시는 재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급부를 소화한 것으로 한다. 둘째는 건강검진 보조, 의

료비 보조, 방문 신체개호 보조 등은 이용시마다 신청하도록 한다. 이 항목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으나, 불확정 요인이 커서 수요 발생에 따라 신청급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세째는 연도말에 신청하여 급부권을 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연금 보조, 개호보험 보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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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재형 보조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급부를 소화하지 못하면 다음년도로 이월할수 없기 때문에

소화하지 못한 급부의 현금화가 허용되어 단년정산이 용이하다. 반면에, 일본의 카페-플랜은

소화하지 못한 급부의 현금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형에서의 급부항목 사전결정, 단년정산주의는 일본에서 도입할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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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기업의 카페테리아플랜의 도입 현황과 평가

1. 도입 현황

현재 국내 기업에 얼마나 카페테리아플랜이 도입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

다. 다만 1997년 한국IBM이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카페테리아플랜을 도입했고 이후 여러

기업이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일부기업은 현재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페테리아플

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사관리협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교육기관에서 이에 대한 교

육프로그램도 시행되었다.
최근 삼성생명과 왓슨와이어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424개 기업

가운데 약 15%인 44개 기업이 실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86% 기업

이 3년 내로 실시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아직은 많은 수의 기업이 카페테리아플랜을 도

입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카페테리아플랜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IBM과 제일제당

그리고 최근에 도입한 LG유통과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카페테리아

플랜의 도입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도입 사례

가. 한국 IBM의 선택복리후생제도34)

1) 도입 절차 및 배경

한국IBM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한 것은 1997년 1월 1일 부터이나 실제로 약 1
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었다. (1996년 11월 시행 발표) 한국 IBM의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는 일정한 복리후생예산을 가지고 직원의 다양한 복리후생요구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

응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각자의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복리후생제도이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하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각 복리

                                           

34) 초기의 제도는 유규창·조규성 (1999)에서 발췌하고 그 이후 변화상황에 대해서는 한국IBM을 방문 면담조

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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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선택안(Option)을 제공해 주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복

리후생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Credit)을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이 각 선택안의 가격

표를 참고로  하여 프로그램별로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안을 구입, 개인별 복리후

생제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각자의 주머니 사정과 입맛에 맞게 반찬을 골라

자신의 점심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주문 식단제(Cafeteria)’식 복리후생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IBM의 복리후생제도를 보면 매우 우수한 제도들이 많다. 특히 의료보상제도, 단체생

명보험, 유급병가 등은 직원들을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및 사망,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나 사고나 질병, 사망의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제도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직원의 경우는

단체생명보험제도, 의료보상제도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그 제도들의 고마움

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직원들은 개인의 취향, 선호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에 요구, 기대하고 있는데, 기존의 제도는 개인적 특성, 취향, 다양성 선호도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는 까닭에 그때 그때마다 계속 새

제도를 만들어 내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이러한 직원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게된다.
직원에게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여 직원 및 가족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면서 동시

에 회사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복리후생제도“의 개발이 절실해

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것이 “선택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s, FLEX)”이
다.

   
2) 실시 전 사전 점검 사항

 선택복리후생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작업을 실시하였

다.
 ① 직원 의견 조사 : 기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

 ② 실시 목적 정립

 ③ 선택복리후생제도의 예산 결정

 ④ 전문 Consulting 회사의 서비스 이용여부

 ⑤ 프로그램별 최근 3-5년간 지출내역 분석

 ⑥ 각 복리후생제도의 세제 혜택여부 점검

 ⑦ 직원 반응의 사전 점검을 위한  Pilot test
 ⑧ 관리 시스템의 개발/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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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복리후생제도에서 제외하여야 할 항목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선택복리후생제도의 대상 항목에서 제

외되었다.

① 직원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 기존의 복리후생제도 하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직

원 의견 조사 결과에 의해 직원들이 현재보다 그 비중을 줄여 주기를 원하는 제도는

당연히 선택복리후생제도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질 수밖에 없다.
② 자신에게 주어진 FLEX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급여의 일부를 선택복리후생제도의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거

의 찾기 어려운 현실과 이러한 일부 급여의 복리후생 예산으로의 전환이 급여 삭감으

로 오인될 수 있는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항목은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도입

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③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복리후생 관련 제도(예, 퇴직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

재보험, 국민연금, 정기건강검진 등)는 그 혜택의 수준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

으므로 선택복리후생제도의 항목으로 넣을 수 없다.
④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단 한번 그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예, 주택

마련 자금지원제도), 혹은, 일부 직원은 이미 수혜 받아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반면

어떤 직원들은 아직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도(예, 자녀 교육비 보조 제도)등
은 선택복리후생제도의 메뉴로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새로이 창업하는 회사나, 아직

주택마련제도나 자녀교육비 보조제도가 없는 회사가 새로이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함할 수도 있다.
⑤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에 속하는 축위 경조에 관한 항목은 제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모 사망의 경우, 회사의 부의금이나 조화를 직원이 선택복리후생제도에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내지 않으면 회사의 image 및 직원의 위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⑥ 연간 예산이 미미한 제도, 연간 지출이 미미한 프로그램의 경우 차등화된 몇 개의 선

택안을 만들기에는  복잡성에 비하여 효과가 적으므로 이 또한 마땅한 대상으로 간주

하기 어렵다.

4) 선택복리후생제도 실시로 개선/추가된 제도

이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개선/추가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나, 한국IBM의 경우는

선택복리후생제도 실시에 즈음하여 그 동안 직원들의 요구와 선호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혜

택의 수준을 새롭게 향상시키거나 혹은 새로 추가한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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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진료비 보상 신설(선택복리후생제도의 실시 이전까지는 없었음)
- 휴가 구입 / 판매제도 신설   
- 의료비보상 대상 추가 (한방, 약국도 포함)
- 구강외과 입원수술 - 생명보험의 적용사고보상금액 확대   
- 근속 연수에 따른 추가예산(Bonus Credit) 배정

- 복리후생구좌(Spending Account) 신설

  
가) 치과진료비 보상제도 신설

연간 보상 한도액을 설정한 치과진료비 보상제도가 신설되었다. 등록된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연간 30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은 연간 20만원까지 모든 종류의 치과진료

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진료비의 80%를 보상해 준다.

나) 휴가구입/판매 제도

휴가가 부족한 신입 직원 혹은 특별한 이유로 주어진 휴가가 부족한 기존 직원의 경우,
배정된 예산을 이용하거나 부족시 다른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소 보상 선택안

(Option)을 고르고 대신 자신의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의 휴가가 필요한 일수보다도 많은 직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자신에게 주

어진 휴가를 판매하여 그 금액만큼 자신의 선택복리후생제도 예산을 스스로 증액시킬 수

있다. (예산 증액분 = 일당    판매 일수)

다) 의료비보상

기존의 제도에서는 보상되지 않던 ‘한방진료(입원 포함)’, ‘약국에서의 진료‘ 및 ’구강외과

입원수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의 급여 항목에 한해 의료비 보상제도의 추가 보
상 항목에 포함되었다.

라) 단체생명보험

기존의 ‘단체생명보험제도(公傷/私傷 모두 보상, 최대 보상 한도 : US$ 20,000)’ 와 ‘유가족

보상제도(私傷에 한해 적용, 연봉의 2배수를 4년에 걸쳐 분할 지급)’ 를 통합하여 새로운 단
체생명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새 생명보험제도에서는 기본 보상금액을 연봉의 3배수로 증액

하고 公·私傷의 구분없이 사망 및 일급장해 사고시 보험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BM사들이 공동으로 Pool을 형성, 가입 보험사의 행정서비스만 빌

려 운영하는 까닭에 보다 많은 가입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고 훨씬 저렴한 보험료만 부

담하면서도 최상의 보험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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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속자에 대한 우대

기존의 한국 IBM 복리후생제도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해 특별히 우대하는 제도가 없었

다. 그런데 선택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에게 복리후생 구입 예산 배정시 근속 기

간에 따라 차등화 된 추가 예산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근속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적 혜택(근속년수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25만원에 해당하는 Credit 점수)을 제공하게

되었다.

바) 복리후생구좌(Spending Account)

각자에게 배정된 복리후생 선택안 구입 예산(Credit)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인별 선택

복리후생 메뉴를 선택하고 난 후에도 남는 미사용 예산(Credit)이 발생하면 이 금액은 복리

후생구좌(Spending Account)의 연간 사용한도액으로 전환된다.
복리후생구좌에서는 직원들이 잔여 예산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기

존 제도에서는 전혀 보상하지 않던 총 15가지의 새로운 경비 보상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해당 항목의 실제 경비가 발생하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5) 선택복리후생제도의  메뉴 (각 프로그램별 선택안) 개요

  [그림 Ⅴ-1] 한국 IBM의 선택복리후생제도 메뉴

기본보상 (50%보상) 직원

의료보상 현재보상 (90%보상) 배우자

확대보상 (100%보상) 자녀

부모

비보상 무가족직원

치과진료비보상

보상 (80%) 유가족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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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배수 보상(*)

연봉 2배수 보상(*)

생명/상해 보험 연봉 3배수 보상(=현재보상)

연봉 4배수 보상

연봉 5배수 보상

 주 : (*) 1배수 2배수는 유가족 보호의 취지에서 1998년 부터는 폐지하였음.

구입 0일

휴가(*) 판매 1일

.
10일

복리후생구좌 15가지 별도 복리후생 지출 항목

6)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

 가) 의료비보상 제도

  
(1) 의료비 보상제도는 의료비 보상률에 따라 3 가지 선택안이 각기 다른 가격으로  제공

된다. (기본 / 현재 / 확대보상)
(2)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보상 적용 대상 진료비는 기존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험 급여

항목에 한한다.
(3) 연간 보상한도액은 없고 대신 재직 기간 중 최대보상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부양가

족에 대한 보상 포함하여 직원 1인당 7500만원)
(4) 선택안(Option)의 종류

   ① 기본보상 (Basic Medical Option) : 현재 아주 건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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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비 보상률이 50%인 최소보상 선택안(Option)
   ② 현재보상 (Current Medical Option) : 현재의 Medical Program과 동일하게 보상률이 90%

인 선택안(Option)
   ③ 확대보상 (Deluxe Medical Option) : 많은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직원을 위해 제공되

는 보상률 100%인 최대보상 선택안(Option)

나) 치과진료비보상 제도

(1) 치과진료비 보상제도는 진료비 보상률에 따라 2 가지 선택안이 다른 가격으로 제공된

다. (비보상 / 80% 보상)
(2) 모든 종류의 치과진료비에 대해 연간 한도액 내에서 보상한다.
(3) 선택안(Option)의 종류

   ① 치과진료 비보상 : 치과진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직원은 치과진료비보상

Option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치과진료비 80% 보상 : 치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직원은 치과진료비보상 Option을

선택하여  진료비의 80%를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 : 연간 20 만원

      -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 연간 30 만원

   
다) 생명보험

(1) 생명보험 제도는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크기에 따라 5가지 선택안(Option)
이 제공된다.

(2) 선택안(Option)의 종류

    - 연봉의 1배수 보상(*)
    - 연봉의 2배수 보상(*)
    - 연봉의 3배수 보상 (현재보상)
    - 연봉의 4배수 보상

    - 연봉의 5배수 보상

(*) 유가족 보호의 취지에서 1998년 부터는 1배수 및 2배수의 선택은 폐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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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가구입/판매제도

  
(1) 휴가구입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에서 최소보상 선택안을 구입한 후 이로 인해  절약한 예산

(Credit)을 이용하여 휴가를 10일까지  추가로 구입할 수가 있다.

(2) 휴가판매   

선택복리후생제도 적용 연도에 새로 부여되는 휴가 중 최대 10일(임원 5일)까지 판매하여

자신의 가용예산(Credit)을 그만큼 증액시킬 수 있다. 증가된 예산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최

대보상 선택안을 구입하거나 복리후생구좌(Spending Account)의 연간 사용 한도액을 늘려 별

도의 다양한 Benefit을 그만큼 더 누릴 수도 있다.
*주) 1998년도에는 회사의 경영여건상 휴가구입/판매 제도는 보류하였음. (직원 모두 당해

에 취득한 휴가는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음)

마) 복리후생구좌

각자에게 배정된 개별 예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택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하고 난 후 남는

예산은 복리후생구좌에서 다음 15개 별도 보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비가 발생할 경우 실비

보상된다.

1. 의료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약값

2. 치과보상한도를 초과한 치과진료비

3. 체력 단련비

4. 개인보험료

5. 건강진단

6. 안경

7. 보청기

8. 운전 학원비

9. 탁아비

10. 자녀교육비

11. 도서 구입비

12. 본인 및 가족의 학원비

13. 자동차관련 비용

14. 컴퓨터관련 구입비

15. 이사관련 비용

7) 기타 제반 규정

① 선택안(Option) 가격과 개인예산(Credit) 배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선택복리후생제도에서 제공되는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선택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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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도록 매년 개인예산(Credit)이 주어진다.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몇 개의 선택안

(Option)이 주어지는데 각 선택안마다 그것이 제공하는 혜택의 수준(Level of Coverage)에 따

라 개인별로 가격이 달리 책정된다. 각 프로그램별로 개인별 선택안의 가격(Option Price)과
개인별 배정예산(Credit)을 산정할 때에는 직원의 성별, 가족상황, 나이, 급여, 근속연수 등이

고려된다. 개인 배정 예산의 산정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선택 복리후생 제도에

서 제공되는 각 프로그램의 "현재보상 Option(기존 제도에서 제공된 Benefit)"을 살 수 있는

금액만큼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 IBM의 경우 날로 증가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욕

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리후생제도에서 제공한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충분한 개인별 예산(Credit)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 Ⅴ-1> 한국 IBM의 예산 부여 기준

Credit Source 주어지는 Credit (예산)
Medical(기존)
Dental(추가)
Insurance(기존)
Bonus Credit(추가)
가족건강구좌(기존)

90% 의료비 보상 Option 을 살 수 있는 예산

치과진료비 보상 Option 을 살 수 있는 예산

연봉 3배수 보상 Option 의 가격과 동일예산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W100,000 - W250,000에 해당하는 예산

연간 ￦200,000에 해당하는 예산

개인별 배정예산(Credit) 금액과 각 프로그램별 선택안(Option)의 가격은 매년말 지정된

등록기간중 온라인으로 각자의 선택복리후생제도(FLEX) 등록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FLEX 제도의 수혜자

모든 정규직 직원 및 임원, 그리고 등록된 자격있는 그 가족이 본 제도의 수혜자이다. 가

족의 경우, 그 수혜 대상 제도는 의료보상, 치과진료, 복리후생구좌에 한한다.
  - 배우자

  - 직원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

  - 직원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 / 배우자의 부모

   
③ FLEX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일단 등록한 이후에는 적용기간동안 선

택 변경이 불가능하다. (등록 시기는 전년도 12월중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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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직원 스스로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A. 의료비 보상 제도

      - 과거 몇 년간의 의료비 지출액   
      - 앞으로의 예상 의료비 지출액과 선택하고자 하는 의료보상 Option의 가격을 비교

      - 평소의 재정 상태

   B. 치과진료비 보상 제도

      - 얼마나 자주 치과진료를 받고 있나?
      - 예상되는 진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예방을 위한 정기적 검진   
         ·특정 질병에 대한 일시적 치료   
      - 지출 예상액과 Option 가격의 비교

   C. 생명보험

      - 직원의 사망/일급장해로 인해 가족의 재정 형편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직원 및 가족의 부채 정도

      - 현재 직원 및 가족의 저축 상태

      -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가?
   D. 휴가구입/판매제도

      - 통상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가?
      - 장기간의 휴가를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가?
      - 당신과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을 고려할 때 추가로 구입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한 휴가가 필요한가?

⑤ 선택(등록)시 주의 사항

‘의료보상’과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별 선호도가 미미할 경우에도 적어도 최소보상 선택

안(Basic/Minimum Option)은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상 직원과 가족의

복지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혜택(Benefit)은 제공되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선택(등록)의　변경

직원이 등록한 선택안(Option)은 해당 적용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  가족상황의 변동은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대로 선택복리후생제도의 수혜자 명단에 반영되어 해당 직원이

처음 등록한 각 프로그램별 선택안(Option)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가족상황이 바뀌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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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택한 등록 내용(Option)은 변경할 수 없다. 이 때, 가족의 변경으로 인해 복리후생구

좌(Spending Account) 및 치과진료비의 연간 보상/사용한도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새로 변경

된 한도액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이 운용된다.

⑦ 미등록자에 대한 처리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각 프로그램의 현재보

상 선택안이  적용된다 .
  - 의료보상   :  90% 보상 Option
  - 치과진료   :  치과진료비 비보상 Option
  - 생명 보험  :  3 배수 생명/상해 보험

  - 휴가       :  구입/판매일수 없음

     * 즉, “현재보상 option"이 적용되는 것임

상기 Option을 선택하고 남는 예산(Credit)이 미등록 직원의 개별복리후생구좌(Spending
Account)의 연간사용액으로 전환된다.

⑧ 발생경비 청구

실제 발생경비는 경비보상시스템(EXPRESS)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소액 청구가 빈발할 경
우 예상되는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 영수증의 경우 몇 회분을 모아 청구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 모든 보상 경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므로  연중 회사로

부터 청구하여 받은 총 보상 금액은 연말 소득세 정산시 과세된다.

⑨ 미사용분의 처리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Credit)은 차기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고 자동 소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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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복리후생제도 등록 실례

  <표 Ⅴ-2> 한국 IBM의 복리후생제도선택 형식 예
            (본 실례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예이므로, 실제와는 다름)

이름 : 홍길동

입사일 : 1992년 1월 1일
가족 사항 : 배우자/2자녀/부모

성별 : 남
생년월일 :1966년 6월 1일
연급여 : 3,500만원 (96년 12월 현재)

(단위 : 만원)

항목 선택안 가격표 선택
사용한

Credit
취득한

Credit

의료 보상

50% 보상

90% 보상(기본)
전액 보상

252
372
504

(     )
(     )
(     )

252

치과 보상
비보상

80% 보상(기본)
0

114
(     )
(     )

114

단    체
생명보험

연봉 1배수

연봉 2배수

연봉3배수(기본)
연봉 4배수

연봉 5배수

29
58
87
116
145

(     )
(     )
(     )
(     )
(     )

29

기본예산(*)
·의료보상     : 372
·치과보상     : 114
·단체생명보험 : 87
·가족건강구좌 : 200
·근속년수에 의한

  Bonus        : 150
-------------------
      소계     : 953

휴    가
구입

판매                               2일
(1일당 Credit : 135만원)

- 휴가판매 : 270

지출 총액(사용한 Credit 합계) 395(A) -

사용 가능한 총액 1223(B)

복리 후생 구좌의 연간 이용 가능 한도액                             828(B-A)

  주 : 기본예산(Credit)은 개인별로 급여, 부양가족, 근속 연수,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 직원의

경우, 기본 Credit인 953점에다 2일의 휴가를 회사에 판매함으로서 추가되는 Credit가 270점이 되어 사

용 가능한 Credit는 1223점이 된다. 이중 사용한 Credit 395점을 빼면, 828의 Credit가 남는다. 이 남은

828점의 Credit(828,000원에 해당)를 15개의 복리후생구좌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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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적으로 1997년도의 선택복리후생제도에서 직원들이 선택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Ⅴ-3> 1997년의 한국 IBM 직원의 복리후생제도 선택 내역

항목 선택사항 전체 직원중 선택한 비율

의료보상

50% 보상

90% 보상(기본)
100% 보상

 7%
76%
17%

치과진료
비보상

80% 보상(기본)
51%
49%

단체생명보험

연봉의 1배수

연봉의 2배수

연봉의 3배수(기본)
연봉의 4배수

연봉의 5배수

22%
 4%
56%
 2%
16%

휴  가
판매

구입

43%
8명

위의 표가 나타내듯이 의료보상과 단체생명보험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기본”을 선택하

였으며, 치과 진료 보상과 휴가판매를 선택한 직원은 전체 직원의 50%내외임을 일 수 있다.
특히 휴가를 돈으로 보상받지 않고 실제 사용하려는 직원의 비율이 57%인 것과 휴가를 추

가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직원이 8명 있다는 것은 휴가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휴가를 잘

활용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시행 결과

가) 직원 반응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에서 최소한의 혜택만 보장받기를 선택하

고 그 대신에 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선택의 권리를 제공

해 준 새 제도를 환영하였다. 더구나 한국 IBM의 경우, 선택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면서 해

당 예산을 다소 증액시킨 결과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새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이 자

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직원들로부터 실망감이나 불만의 소리가

전해져 오는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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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용 측면

한국 IBM의 제도에서는 표준적인 선택복리후생 제도의 디자인과는 달리 의료비 보상에

대해 연간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기존의 ‘재직기간 중 최대 누적 보상한도액’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까닭에 다른 메뉴와는 달리 의료비 보상제도의 경우 그 지출이 매년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심한 편인데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휴가 판매 제도의 경우에도 직원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해마다 관련예산이 그만

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제도의 비용증가 현상은 제도 변경에 기인하는 것

은 아니다.
그 외 개인에게 배정되는 기본예산 산정시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Bonus Credit의 경우,

직원의 근속기간이 늘게 되면 소요 예산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다) 문제점과 개선

첫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는

선진 각국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그 개선여부가 전체선택복리후생

제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의료비

보상은 50%까지로 제한 하였다.
둘째, 무급휴직한 직원, 해외 파견직원의 처리 문제이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

주 많고 관련 규정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제도 시행이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상
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란 것이다.
셋째, 지정된 등록기간 중에 선택안을 등록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등록기간 완료 이후

에 등록을 신청한다던지, 이미 등록한 내용을 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그것도 한참 지나서)
변경하게 해 달라고 조르는 직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시행  2차년도부터 현저히 줄어

들고 있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나. LG유통의 선택적 복리후생제35)

LG 유통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서 홈쇼핑/수퍼마켓 사업의 소매부문과 단체급식/빌딩관

리 사업의 비소매사업에 주력하는 유통업체로서 정규사원 3200명, 촉탁사원 700명, 파트타

이머 6000명 등 인력중심의 서비스 업체이다. LG 유통의 소매부문과 비소매부문의 각 사업

                                           

35) 박우성·이춘우(199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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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고 사업부마다 다른 인력구조 특성을 갖고 있어 종래 회사주도

의 획일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수혜를 받는 직원들이 사업부문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

었으며, 복리후생비의 고정비적 성격은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종업

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LG유통은

종업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성과가 무시된 일률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합

리적이면서 구성원 개개인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물색하던 중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LG 유통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종래 회사주도의 복리

후생비 운영을 종업원의 선택과 주도에 따른다는 점에서 임금유연화의 방안인 것이다. LG유

통의 선택적 복리 후생제는 도입 이후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증대

시킬 수 있었다

1) 제도 도입배경

LG유통은 유통업이 가지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총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4%에 이르며

이중에서 복리후생비는 15%에 이르는 노동집약적인 인건비 구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LG유통은 사원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불감증, 사원들간의 복지수혜 불균형, 개인별 성과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지급, 개인의 자율성과 성과가 무시된 일률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방법

을 개선하여 합리적이며 구성원 개개인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물색하

는 과정에서 LG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권고와 LG유통의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 선택적복리후

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7년 IMF 이후 LG그룹 구조조정 본부의 지침에 따라 LG유통은 회사 운영비 절감 차

원에서 복리후생비 금액을 축소하게 되었다. 더욱이 임금동결과 상여금 200% 반납이 이루

어지고 복리후생비도 학자금 지원액수를 줄여 대학생 2명까지 100% 지원해 주던 학자금

복리후생비를 50%로 줄였고 10만원 미만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원들의 만

족도가 크게 저하되었다.
또한 사업부별로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왜곡되어 사업부간에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를 수혜

받는데 있어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소매업에 속한 사원들은 평균연령이 낮은 반면, 비소

매업에 속한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높아 상대적으로 소매업에 속한 직원들의 복리후생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짧더라도 연령이 높은

직원이 복리후생비의 수혜정도가 큰 반면, 회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

리후생 혜택은 적고 또한 그들의 욕구다양화에 복리후생제도가 실질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

고 있었다.
이에 LG유통은 종업원 개개인들의 다양한 개인별 복지후생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과 회사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의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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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 제도의 내용과 특징

LG 유통이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 후생 메뉴

중 일정금액 한도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필요욕구에 맞추어 복리 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복리 후생 메뉴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개인별 다양성

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개인별 기존 복지 수혜 수준이 저하되는 정도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급, 근속 등의 기준에 따른 회사기여도를 고려하였으며, 비중은 작지만 복리

후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개인성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자금항

목이 자유선택항목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자유선택항목에 대한 예산결제의 범위가 매우 신

축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LG 유통은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한국IBM이나 제일제당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98년 9월부터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최고경영자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현상파악을 위해 현장근무자 위주로 전체 인
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원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83%가 지지하였다.

LG 유통은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에 대한 사원의 기대감을 확인한 후 우선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을 산출하였다. 복리후생비 중 노동관계법 등에서 의무사항

으로 규정한 법정 항목과 개인별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향후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개인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리 후생비를 카페테리아 복리후생 재

원으로 설정했다. 재원이 결정된 후 선택형 복리 후생 항목을 메뉴의 성격, 사전 선택 여부

에 따라 크게 의무선택과 자유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의 의무선택 항목은 선택여

부와 관계없이 복지 포인트에서 사전에 해당 포인트를 자동 공제하는 복리후생 항목이며

자유 선택 항목은 포인트가 남아 있는 경우 개인별로 포인트 한도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 메뉴이다.



-   -123

  [그림 Ⅴ-2] LG유통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메뉴

주택자금융자

장학금 /학자금

보장성  보험

기타  의료비

제품구입비

인포멀  활동비

자기개발 /문화생활

본인의료비

의무  선택  항목

자유  선택  항목

선택적  복리후생
항   목

자유선택항목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해 정

한 항목들이다. LG유통에서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위한 전산개발을 특별하게 별도로 운

영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인사정보시스템에 화면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이때 LG EDS
로부터 파견된 인력에게 아이디어 및 로직을 제공하여 만들도록 하였다.

LG 유통에서 시행중인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운영기준은 첫째, 개인별 복지 포인트의 구

성은 기본포인트 외에 근속, 직급, 성과를 반영한다, 둘째, 사전에 선택해야 하는 복리후생

항목은 개인별로 사전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전산으로 관리한다, 셋째, 매월 급여명세

표에 복지 포인트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계획한다, 넷째, 개인별로 부여

된 복지 포인트는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사용한다, 다섯째, 복지 포인트 계산에 있어서 발

생비용은 10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한다 등이다. 또한 개인별 MBO제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

에 따라 100포인트의 복리후생 가산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리후생의 수혜수

준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도록 하였다.

  <표 Ⅴ-4>  LG 유통의 포인트 배분기준 및 부여포인트 결정

구  분 기    준 부여 포인트

기본포인트 대상자 공통 320포인트

근속포인트 근속(입사일자)기준

근속3년이상 : + 50포인트

근속5년이상 : +100포인트

근속10년이상 :+150포인트

직급포인트 직급기준 과장이상 + 100포인트

성과포인트 전년도 업적고과(MBO)기준 상위10%이내 +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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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포인트에 따라 개인별로 선택가능한 복리후생 항목의 세부내용은 ① 본인 의료비

항목은 전사원이 20포인트씩 사전에 의무공제하고 본인부담 10만원 이상인 의료비가 발생

하면 사전 공제한 포인트와 관계 없이 총 의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주택자금 융자제도의 기수혜자 중에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미상환 잔액의 1%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사전에 의무 공제한다. ③ 두 명의 자녀에 한하여 장학금·학자금을

수혜 받으려면 본인 의료비 및 주택 자금 융자 항목의 해당 포인트를 공제한 후 남은 포인

트의 일부를 공제한다. ④ 본인 명의로 계약하는 보장성 보험을 선택하여 일괄 가입하고 연

간 보험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복지 포인트 한도에서 자동 공제한다. ⑤ 10만원미만의 본

인 의료비, 본인의 치과 보철료, 가족 의료비, 종합 검진비를 포함한다. ⑥ 자사점포에서 상

품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⑦ 사내 비공식

집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1인당 발생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

다. ⑧ 도서구입, 운전, 어학학원 수강 등과 같은 자기개발,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관람

등 문화생활, 체력단련, 안경구입 등과 같은 건강유지, 자동차 보험료 등을 해당될 수 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동의 적용대상은 임원, 촉탁사원, 파트타임 사원을 제외한 전사원을 대

상으로 하였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98년 12월 기준으로 확정하였다. 사전선택항목은 98년
12월 중 개인별로 카페테리아 사전 이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12
월말까지 개인별로 인사전산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을 완료하였다. 1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

하게 하였다. 개인의 복지포인트는 당해년에 소진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 12/16∼12/31 발생

분은 다음해의 복지포인트에서 공제되도록 하고 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도록 하

였다. 중도 입사자의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은 1/4분기 입사자는 기준복지 포인트 100%, 2/4분
기 입사자는 75%, 3/4분기 입사자는 50%, 4/4분기 입사자는 25%로 하였다.

LG유통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학자금 재원운용도 일부를

선택적 복리후생 항목으로 포함시켰다는 점, 종업원들이 포인트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항목

에 대한 지출이라도 지원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종업원들로부터는 항목만 늘려서

티만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LG유통에서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고 중역과 사원들간에 한달 반마다 주니어 보드

형식의 노사협의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조직적인 반대나 저항을 받지 않았다. 반면 LG정유나 LG엔지니어링과 같은 회

사에서는 LG유통보다 먼저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나 노조

와의 문제 때문에 LG유통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LG유통은 서비스 인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

퇴직률이 많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복리후생비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가 발생했다. 즉 신규직원이 채용되어 퇴사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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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퇴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충원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또 다시

복리후생 기본포인트를 지급해야 함으로써 결국 복리후생비용이 약간 증가하게 되었다. 또

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복리후생의 수혜수준이 저하된 높은 연령의

직원들로부터 강한 불만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3) 도입효과

LG 유통의 복리후생 담당 부서에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이 개인별 다양성을 반영

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인 제도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카
페테리아 복리후생 재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용재원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복리

후생제도 변경전후 사업부별로 선택적 복리후생비 및 1인당 복리후생비가 포인트 부여기준

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시행 1년이 채 안되는 시

점이기 때문에 단언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시행 3개월에

접어들면서 복리 후생 제도의 변경에 따른 사원들의 문의가 쇄도하였고, 1인당 수혜금액이

적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99년 11월 중 카페테리아 복리 후생제도의

도입효과 및 사원만족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행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즉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종업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만

점으로 할 때 2.97로 종래 복리후생제도하에서의 2.66보다는 증가하였다.

4) 추후과제

LG 유통은 노사협의회 및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전파 및 운영 매뉴얼을 이메일에

상시 게시함으로서 사내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

사결과 가장 큰 불만사항은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지원규모가 작다는 것으로 조사대상의

38%가 이러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개인수혜금이 적다(32.1%), 선택항목의 보완 필요성

(29.3%)도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사원들의 요청 빈도가 높은

선택항목은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피드백 미팅을 통해 추가하려고 한다. 향후에는 복리후생

비의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선택항목의 In-Out을 적극 실행하여 사

원들의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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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가스공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36)

한국가스공사는 LNG가스를 도매하는 공기업으로 약 200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영기업체로서는 드물게 임금유연화를 위한 선진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를 1998년에 도입하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연봉제 및 능력성과급제를 도입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및 복지불만을 해소하고 그 동안 단순한 임금보조 또는 부가적 급여

성격, 공사에 의한 하사품의 의미로 이해되던 복지제도를 직원보호, 안전보장, 기회 수혜 균
등의 복리후생제도, 종업원의 개별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다양한 욕구충족으로 가치실현을

극대화하려고 도입하게 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특징으로는 생애복

지를 고려하여 복지지원을 한다는 점, 노사가 함께 직원주체의 복지설계를 한다는 점, 구성

원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비용 관리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가
스공사에서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도입으로 복리후생 지급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확

보하였다는 점, 복지 항목 및 비용의 추가 투입으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에 대한 기업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 복지비용의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경비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었다는 점, 복지 만족도 수준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직원 전산화 마인드를 제고시켰다는

점,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켰다는 점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1) 도입배경 및 과정

한국가스공사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게된 이유는 대내외적 경영환경변화에 기

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가) 경영여건의 변화

한국가스공사의 대내외적 여건은 1998년 이전의 연공서열 및 평생직장 개념의 인사관리

가 퇴조하고 능력성과주의의 신인사제도 도입과 외부인사 도입 및 아웃소싱의 추진이 이루

어졌다. 노무관리면에서 볼 때, 호봉, 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급여 차등 지급에서 연봉제 및

능력성과급제를 도입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사기저하와 복지불만을 해소시키고 단순한 임금

의 보조 또는 부가적 급여 성격, 공사에 의한 하사품의 의미로 이해되던 복지제도를 직원보

호, 안전보장, 기회수혜 균등의 복리후생제도 종업원의 개별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다양한

욕구충족으로 가치실현을 극대화하려고 도입하게 되었다.

                                           

36) 박우성·이춘우(199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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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 부각

종래 한국가스공사의 복리후생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첫째, 급여인

상정책에 대한 변칙적인 급여보조 성격으로 운영하였다. 즉 복리후생제도가 급여보조 기능

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복리후생제도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둘째, 노조측의 복

지항목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요구에 따른 공사측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다. 셋째, 복지항

목 및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수혜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임직원들이 복지수혜의 정

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복지항목의 증가 및 일률적인 증액을 통한 단순한 복지

업무 수행으로는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가 곤란하였다. 다섯째, 가스공사에 의한 일

방적인 복지설계로 개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상대적인 빈곤감이 발생하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는 노무복지부가 자체부서에서 기획하고 도입하였

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노무복지부가 독립 단위 부서로 조직되어 있었으므로 부서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부서장이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복지

제도로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구상한 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 , 정부측에 대해 새로운 복
리후생제도에 대한 개념과 취지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3개월에 걸쳐 설득작업을 벌였다. 99
년 3월 이사회 통과한 후에 99년 5월에 전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사회 통과 후 2
억여원을 투입하여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한편 새로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도입직전과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인트라넷을 통해 선택형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시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유니온숍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2400명중 노조원은

2000명으로 강력한 노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커

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2) 제도의 내용·특징

가) 복지후생제도의 방향 설정

기존의 복리후생제도는 비체계적이며 직원들간에 수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단순히

임금의 보조기능 역할, 회사에 의한 일방적 지급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복리후생제

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새로운 복리후생제도의 설계 방향으로

첫째, 생애복지를 고려하여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복리후생의 형평성을 높인다, 둘째, 노사가

함께 직원주체의 복지설계를 한다, 셋째,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비용 관

리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복리수

혜의 불균형 해소, 복지 욕구의 다양성 인정, 개인의 가치관이나 생활패턴에 따른 복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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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할 수  있다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기존 복리후생항목 중 급여적 성격을 갖는 항목들은 연봉제의 도입과 함께 급여항목으로

통합시키고 복리후생제도를 위한 항목은 비급여적 성격을 가진 항목들로만 구성하였다. 또

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위한 재원을 산출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등

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법정 항목과 가스공사에서 직원의 신체보호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복지포인트제를 도입하였다. 선택형 복리

후생비 재원은 법정 및 기업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에 비례하는 정률 및 정액성 복리후

생비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98년 대비 4.5%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

였다. 포인트 배분은 직급별, 근속년수별로 기준의 복리후생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

서 편성하였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연령 및 가족 수에 따른 생활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매년 물가수준에 비례하도록 편성하였다. 포인트 배분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직급, 근속년수,
가족 수에 따라 적용하되 당해년도에 발생한 직급, 근속년수, 가족수의 변화에 따른 추가

포인트 배분은 없게 하였다.

  <표 Ⅴ-5> 한국가스공사의 포인트적용 기준

구   분 적용기준 부여포인트

기본포인트 전직원 공통 1200
근속포인트 근속 1년당 35

직급포인트

- 일반직원(최저-최고)
- 기능직원(최저-최고)
- 청경(최저-최고)

130-880
130-400
130-550

가족포인트
- 배우자

- 자년 1인당

100
50

 주 : 1포인트 = 500원 기준

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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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선택항목과 자율선택 항목

  <표 Ⅴ-6> 한국가스공사의 선택항목 내역

기본선택항목운영항목 운영기준

의료보상

·보상범위 : 의료보험적용을 받는 진료비(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분

·적용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보상한도 : 5백만원 범위내에서의 본인의 선택안에 따라 지급

 * 예외 조항: 산업재해, 자동차 사고 등 타제도로 보상이 되는 진료비는 적용제외

치안과 보상
·보상범위 : 의료보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적용대상 : 재직직원

재해보상
·보상범위 :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시 보험금 지급

·적용대상 : 재직직원

건강진단

·보상범위 : 종합검진(매년1회실시)
·적용대상 : 재직 직원

 * 예외 조항 : 가족건강 지단은 자율항목에서 지원

자율선택항목운영항목 운영기준 운영기준

상품운영 부문
·명절 선물 및 기념품

·건강보조장비 등
·kogas-cafeteria cyber shopping mall을 이용하여 일반 인터

넷 쇼핑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상품 미운영 부문

·가족 건강진단

·탁아비, 이사관련 비용

·학원 수강비

·스포츠 센터 월회비 등

·본인이 선사용후 영수증, 카드계산서 등으로 비용청구

(2) 기타 운영기준

선택형 복리후생제도의 적용대상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전직원으로 하였으며, 적용기간은

회계연도내, 즉 당해년도 1.1∼12.31으로 하였다. 그리고 개인별 복지포인트의 확정은 전년

도 12월로 하였다. 그리고 중도입사자에 대한 포인트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했다.

  <표 Ⅴ-7> 한국가스공사의 포인트관련 기타운영기준

구  분 기    간 부여포인트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3/31 이전 입사자

·6/30 이전 입사자

·9/30 이전 입사자

 ·12/31 이전 입사자

·총 포인트의 100%
·총 포인트의  75%
·총 포인트의  50%
·총 포인트의  25%

휴퇴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급을 중지하며, 잔여포인트 처리방법은: 자율항목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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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년에 한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청은 사내인트라넷의 Kogas-cafe 를 통

해 신청하도록 하였다. 기본 항목 및 비상품 부문은 1회 / 월 신청하도록 하였다. 자율항목

(상품부문)은 수시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등록은 전년도 말에 개인이 Kogas-cafe 전산 화면

에서 직접 등록하도록 하였다. 미등록자의 경우 기본항목은 최저 option을 배정하고 자율항

목은 균등포인트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3) 도입효과

한국가스공사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도입효과는 제도개선 측면, 경비절감 측면, 복지만

족도 측면,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도 측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제도개선 측면

복리후생 지급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복지후생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즉 종래 복지제도가 급여의 보전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인사 및 급

여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복리후생제도를 실현할 수 있었다.

나) 경비절감 측면

복지 항목 및 비용의 추가 투입으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에 대한 기업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 다양한 복지 욕구 층족 및 복리후생정보 제공으로 시간 및 경비절감을 하였으며,
복지비용의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경비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다) 복지 만족도 수준 측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도가 매우 높아졌다. 97년 복리후생 만족도는 5점만점

기준 대비 3.1이었으나 99년 11월 복리후생 만족도 서베이 결과 3.5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

히 과거에는 복리만족도의 분포가 좌우대칭의 정규분포를 이루고 99년 11월에는 만족방향

으로 치우친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만족하는 사람이 50%를 넘고 있다.

라)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

기업 측이 부담하는 복지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로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저축기능 부여 및 합리적인 소비유도로 생산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마) 직원 전산화 마인드제고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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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위한 전산화 도입으로 직원들은 자신의 복리후생 내용을 설계해

야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산화 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바)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측면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도입 시행후 직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였다. 복리후생항목을 스스

로가 자신의 것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의전화였다. 그 과정에서 현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독설적 비판과 불만으로 소리도 있었지만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추후 개선과제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선택형 복리후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

복지제도의 운영의 복지제도에 대한 종업원과 노조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서 노사가 함께 복

지설계를 해 나가는 신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직

원참여를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복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복지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사이버몰(cyber-mall)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여 새로운

경영환경을 선도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사이버 복지매장을 운영하고 복지카드

및 복지가맹점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 제일제당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사례37)

제일제당은 ‘인간존중의 공감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회사와 사원간 상호 신뢰

하는 풍토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직원 개개인은 맡은 업무에서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회사는 창출된 이익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한 분배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정되고 보람찬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시책으로 하여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즉 급여에 의한 처우는 공헌도에 따라 철저히 차별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되,
복리후생제도는 임직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 줄 수 있는 제도를 기본으로 해왔으

며, 이러한 관점에서 임직원의 행동 철학인 ‘only-one’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97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98년 1월부터 ‘ 카페테리아

(cafeteria)복리후생제도’ 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 도입배경

                                           

37) 초기 제도는 조성형(1998)에서 발췌하고 이후 변화상황은 제일제당 인사부를 방문하여 면담조사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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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당에서도 창사이래 주택자금으로부터 재산형성, 학자금, 생활건강, 경조금, 문화생

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여 왔다.

  제일제당의 복리후생제도

(1)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주택자금, 단신부임간부 및 사원 주택자금, 이사비, 부임비, 통
근버스, 임원차량, 민원업무대행, 법률상담

(2) 자녀학자금 지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4년
(3) 노후 및 재해보상: 개인연금, 재충전적금, 지원단체보험, 임원단체보험

(4) 상호부조: 경조금 및 경조휴가, 간부상호부조, 재해부조

(5) 의료 및 건강: 의료비지원, 건강검진, 심장병자녀

(6) 문화생활: 연중휴가, 동호회 활동 지원

(7) 장기근속자 우대: 장기근속자포상, 정년퇴직포상, 정년후 구상휴가, 생활재설계 기간

운영

(8) 카페테리아복리후생: 연간선물, 명절선물, 콘도, 종합검진, 자기계발, 문화생활

그러나 이러한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 욕구 및 환경변화에 새롭게 대응할 필요성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우선 고려되는 점은 경영환경이 저성장기로 진입함에 따라

복리후생재원도 회사의 보상재원으로 간주하고, 적정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즉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

다.
또 한편 고려해야 할 점은 종업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 변화이다. 복지에 대한 욕구는 일

반적으로 고용, 임금 등 생존의 욕구로부터 노후보장, 재산형성 등 안정의 욕구, 더 나아가

능력개발, 일의 성취 등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는 단계로 성숙하며, 이러한 욕구는 개개인

별로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할 때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선택성을 높여주는 길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 하에 복리후생 투입자원에 대한 만족성,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로

제일제당에서는 ‘카페테리아 복리 후생제도’ 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2)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의 개념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는 회사가 다양한 복리후생의 메뉴를 제공하고 사원은 회사가

자신에게 부여한 예산범위 내에서 자신의 니즈와 선호도에 맞는 메뉴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메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rice,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soup, 개인별로 정해진 재원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dish로 구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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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dish가 협의의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로 볼 수 있다. ([그림 Ⅴ-3] 참조)

  [그림 Ⅴ-3] 제일제당의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의 개념도

복리후생항목

RICERICE
[전사원  일률지급 ]

-개인연금 , 국민연금

SOUPSOUP
[요건충족시  지급 ]

-학자금 , 의료비

DISHDISH
[메뉴중  개인선택 ]

-콘도 , 선물 , 종합검진
-문화생활지원
-자기계발지원

-전사원에게  공통적
 지급

-기본적  복지항목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  디자인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를  
일정자격  요건이
 되어야만  수혜

-불균등수혜  문제  발생

-회사가  제공하는  메뉴  중  
자신이  원하는  메뉴  선택
-향후  선택항목의  계속적

 추가

이에 따라 회사는 사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사원에

게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부여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기존의 제도와 기본적으로 상이한 부분은 메뉴의 추가와 예산의 증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복리후생 항목의 추가는 바로 복리후생비용으로 증가로 이

어지게 되나 카페테리아 제도하에서는 이 두 부분의 상관관계가 상당부분 끊어지게 되는것

이다. 사원은 제공된 복리후생 메뉴중에서 자신의 선호도에 맞추어 메뉴를 구성하게 됨에따

라 기존과 동일한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큰 만족도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회사에서

자신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복리후생의 혜택이

자신의 니즈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 (주인의식)을 나타내게 된다.

가) 도입절차 및 제도운영 사례

카페테리아 제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상

세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절차는 기업에 따라 상당부분 다를 수 밖에 없으나, 제일제당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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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적 복리후생을 제외한 기존의 복리후생 항목중에서 카페테리아 제도로 전환하여

도 무리가 없는 항목, 즉 예산을 개인별로 나누어 줄 수 있고 항목의 선택여부를 개인이 결
정하여도 되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카페테리아 제도의 전체 예산규모 및 개인별 예산 부여

기준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환된 항목이외에 추가로 카페테리아 메뉴로서 제공할 항목을 선

정하였다. 추가항목의 선정 시에는 사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끝으로 카페테리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회사의 카페테리

아 제도 관리업무는 최소화하면서, 개개인은 메뉴이용의 신청 및 사용실적의 조회 등을 자

신의 자리에서 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산화의 기본방향이었다.
이러한 도입절차에 따라 설계된 카페테리아 제도하에서는 매년 12월 다음 연도의 제공메

뉴 및 개인의 예산이 확정, 공지되어 1년간 변함없이 유지되며 연도 중에는 메뉴의 변화나

개인예산의 가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카페테리아 제도에서 제공되는 메뉴는 크게 종합검진, 콘도, 선물, 문화생활 지원 및

자기계발 지원의 다섯 가지이며 이 메뉴를 이용한 개인별 카페테리아 설계의 예를 들어보

면  아래 <표 Ⅴ-8>과 같다.

  <표 Ⅴ-8> 제일제당의 1998년 카페테리아 이용 예

 *성명:홍길동          *직급:SI(과장)         *나이:37세

 * 97년 잔여 포인트: 100        * 98기본 포인트: 650  * 98년 총 사용가능: 750

항목 단가 선택내용 지출액 비고

종합진단 300 1명 300

콘도 30 3일 90

선물 전화기 250 - - 15품목제시(30~700)

스키 300 1SET 300

책장 500 - -

문화생활 실비 50 50 지원항목한정

자기계발 실비 - -

지출액 합계 740 (차년도 이월10)

 주 : 1) 기본포인트는 직급 및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

2) 당해년도 잔여예산은 차년도로 이월

나)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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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지원대상은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의 입장료이며 자기계발 지원대상은 어학,
운전, 미용학원(월단위 학원비), 자녀학원비, 도서구입비, 스포츠 센터(월단위 회비) 이용비이

다. 이상의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원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만족감을 얻게 되

었다. 즉 본인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는 재원의 큰 추가 없이도 다양한 선택 메뉴를 제공하여 임직원 만족도를 높임

으로써 보상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마. 국내 카페테리아플랜 사례의 비교

기업 복지 제도에 있어 선진제도로 받아들여지는 유연 혜택 플랜 또는 카페테리아플랜을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네 회사를 살펴보고 몇가지 항목에 대해 간단히 표로 만들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Ⅴ-9>국내 카페테리아플랜 수행 기업사례 비교

한국 IBM LG 유통 한국가스공사 제일제당

1. 프로그램형태 선택항목추가형 선택항목추가형 선택항목추가형 선택항목추가형

2 .프로그램내용

 1) 기본급부
일반의료비

단체생명보험

본인의료비

주택자금융자

의료보상

치안과보상

재해보상

건강진단

의료보상

주택자금융자

 2) 추가급부

치과의료비

휴가매매

건강진단

안경/보청기

탁아/자녀교육

개인보험료 등

학자금/장학금

보장성보험

기타의료비

제품구입비

비공식활동비

자기개발

명절선물/기념품

건강보조장비

가족건강진단

탁아/이사관련

학원수강비

스포츠센터

선물

문화생활

자기개발

 3) 복리후생구좌
복리후생구좌의 포인트(크레딧) 점수로 위의 기본 급부 및 추가 급부를 자신이 선택하

는 제도

3.포인트부여방식 장기근속우대 근속,직급,성과 우대 근속,직급, 가족 관계 우대 근속 우대

4. 직원만족도 증가 증가 증가 증가

5. 이월금지원칙 이월 금지 이월 금지 1년한 이월 가능 1년한 이월 가능

먼저 실시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모두 선택항목 추가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에

서도 미국의 세법 규정에 부합하는 카페테리아플랜의 항목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

IBM만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IBM이 다국적기업이고, 모회사의 플랜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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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다른 세 회사의 카페테리아플랜은 이제껏 관행적으로 나열되었

던 기업 복지 항목을 다른 형식으로 조합한 면이 강하다. 즉, 시간 차이 (결혼, 출산, 자녀

등) 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항목들- 자녀 학자금, 주택 마련 등-에 대한 일종의

대체재의 개념으로, 각 기업에 종사하는 사원들이 자신의 적절한 니즈에 맞는 항목을 골라

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연봉제의 도입이 미진한 상태이고 성과에 따른 급여에 대한 인식이 널

리 퍼져있지 않은데다가 과거 임금정책이 기본급을 상대적으로 묶어두는 대신 복지 항목의

증설 또는 강화로 임금의 상승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일률적으로 주어져왔던 각

복지혜택의 항목을 모두 카페테리아플랜의 내용으로 편입시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을 각 인사책임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 주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카페테

리아 플랜이 기본 급부로 중요한 항목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선호에 맞는 나머지

복지혜택을 선택하게 하는 추가형 제도가 다수임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미국처럼 세법이 규정하는 유인책이 강해서 노동조합이나 회사 또는 종업원 각자가

카페테리아플랜을 통한 절세 효과와 세후 소득 증대라는 직접적인 효과는 발견할 수 없지

만, 여태까지는 자신의 신분적 제한으로 평상시에 상대적으로 덜 누리던 복지 혜택을 더 누
릴 수 있다는 간접적이고 상대적인 만족감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포인트 부여 방식을 보면, 회사마다 용어의 차이는 보이지만, 포인트라는 용어

로 얘기를 진행하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또한 기존 복지 제도의 수혜자들의 급격한 박탈

감을 해소하기 위해 근속이나 직급, 성과, 가족 수 등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차별

금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체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인 임금 정산 방식이

나 절대적 급여의 차이등을 감안하면, 한국적 정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 직원 만족도의 측면을 살펴보면, 어느 회사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는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실행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하면, 섣부른 평가를 내리

기 힘들고, 기존의 다수의 복지 혜택을 누리던 종업원들은 자신의 복지 혜택이 줄었다는 불

만을, 또 한정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땅히 선택할만한 혜택이 없음을 하소연하는

종업원이 존재하면서 불만도 산재하지만, 전반적이고 평균적인 체감 만족도는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이 책정하는 포인트나 크레딧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항목에 대해 그 점수를

화폐처럼 지불하고 일정액을 차감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복리 후생 항목을 선택하게 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간 책정되었던 예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IBM과

LG유통은 이월을 허락하지 않는 반면, 제일제당과 한국가스공사는 일부 항목에 대해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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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월을 허락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문화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등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이월을 허락하면, 선택의 신중성이 떨어질 수 있어

서, 각 종업원이 최고의 혜택을 선택하는 데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서 종업원 개개인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사.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카페테리아 플랜의 비교

  
1) 세제지원

미국의 카페테리아플랜이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

었다. 즉 과세항목을 선택하는 대신 비과세항목인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세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정책의 변화에 의해 카페테리아

플랜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실비

정산적인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항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제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 카페테리아플랜의 운영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결과가 우

리나라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테리아 플랜의 운영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카페테리아

플랜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2) 선택항목

미국의 카페테리아 플랜은 복잡하다 할정도로 매우 다양한 선택의 옵션들이 존재한다. 특

히 급여차감플랜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 뿐 만아니라 본인이 필요로

해서 급여에서 복리후생 비용으로 지불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세제지원이 배경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기본항목의 경우는 한국IBM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선

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항목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열되었던 항목들을 다른 형식으로 조합한 정도임. 엄밀한 의미에서

카페테리아플랜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3) 선택의 동기와 차별금지

미국의 카페테리아플랜은 복리후생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상태, 부부가

맞벌이 인지 여부, 배우자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 등 다양한 개인적인 니즈를

고려하여 복리후생 항목의 수와 수준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차별 금지 규정에 의거

고소득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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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복리후생 항목의 선택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히

그때 그때의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항목의 선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건강이나 노후보

장 혹은 맞벌이 부부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에 의한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음.  또한 포인트

부여시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자들의 급격한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근속이나 직급 성과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정서적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4) 제도의 설계

미국의 경우 세제지원 제도가 매우 복잡한 측면도 있지만, 카페테리아복지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내전

문가나 혹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인 설계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한국IBM을 제외하면 단시간 내에 기존의 제도를 적절히 조

합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카페테리아 플랜의 성과

우리 나라 기업의 카페테리아 플랜이 비록 짧은 기간에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실시기업

모두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기업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물론 기존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던 고직급자들의 경우 복지혜택이 줄어들

지도 모르는 불안감으로 또는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감안하더라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만족

감은 높아졌고 실시기업에서도 일단 운영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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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한국형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설계

1. 한국적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모델

가. 모델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기업문화 등 한국의 현실과 현재 복리후생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형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모델을 형성하였다. 이 내용으로는 기본생활보장

을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하며 기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그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기본생활보장을 하는 제도들은 적격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세제지원은 없

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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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의료비 등 기본생활보장급부

· 콘도지원 등 현급성 급부

· 경조사비 외 
통합정리

 · 경조사비

     · 피복비 등

    

선택권은 있지만 세제지원이

없는 복지제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근로자가 참여하는 쌍방향 지원)

·추가 Option(비적격)

  - 톤도지원

  - 도서구입비

  - 자사제품할인

  - 기타레져관련 등
    현금성 급부

·기본생활보장급부(적격)

  - 의료건강비용 지원 관련

  - 사망/장해/실직시 대책 관련

  - 노후생활대책관련

  - 자기계발지원관련

  - 주거 지원 관련

  - 보육비 지원 관련

기업에서

운영하는

Cafeteria
Plan

나. 적격급부 선정

1) 기본 원칙

적격급부는 세제혜택을 수반하는 급부로서 정부의 근로정책에 바탕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비용인 기본생활급부는 근로

자 복지의 기본적 사항으로 적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반면 세수감소 우려 및 제도 미도

입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시, 기존 소득공제혜택 중심으로 세부항목 선정이 바람직하

다고 사료된다.

과거의 복지제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획일적/일방적 지원)

선택형제도로 운영하기

곤란한 복지제도
  

사업자부담

재원

근로자 부담

재원

정부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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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가) 의료·건강비용 지원 관련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기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 많은 기업이 복리후생차원 의

료지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실정이다.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건강유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미래의 의료지출에 대비한 의료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질

병으로부터 자유로와 지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에

서 근로자 복지의 기본요소이다.
   ※ 국가에서도 공적 건강보험을 시행 중에 있음

나) 사망/장해/실직시 대책 관련

근로자의 사망 / 장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대책은 중장기적 소득불능에 대한 대비로

서 근로자 가구(유가족) 복지의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 소

득불능에 대한 대비로서 근로자 및 근로자가구 복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국가에서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시행중에 있음

다) 노후생활 대책 관련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노령화사회로

진입중이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기초사회보장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기업에서도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바,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근

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는 절실하며 이는 고령에 따른 퇴직이라는 위험에 대

한 사전 대책으로서 근로자 복지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국가에서도 국민연금을 시행 중에 있음

라) 자기계발 지원 관련

21C는 지식사회로서 근로자의 능력개발은 필수적 요건이고 기업에서도 복리후생차원 지

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인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자기계발비(교육

비) 지출은 근로자 복지 증진의 기초투자로서 인식 될 수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자녀교육

에 대한 국민 정서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실제 근로자 지출 비용의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

으나, 이를 Cafe로 운영시에는 비용의 대다수를 투여하여 기타(의료 등)급부에 대한 선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적격에서는 제외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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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거 지원 관련

주거안정은 근로자 복지증진의 중요 요소로서 주택구입 및 임차 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

출액은 기업회계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필요경비이다.
※ 이미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공제혜택이 주어짐

바) 보육비 지원 관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21C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취업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여성의 탁아비용 및 보육비용은 상당한 부담인 바, 근로자복지 차원 기초투자

로 볼 수 있다.
※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 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 보조금(50%) 지급을 발표한 바

있음



-   -143

3) 세부항목

현행 선택형복지제도

사용주부담 근로자 부담항목

세부내용 세제 세부내용 세제

사용주

부담

근로자

 부담

회사지원

의료비

- 지급액 근로자 소득으로

처리
의료비

- 부담 의료비중 과표의

3% 초과분에 대하여

300만원限 소득공제

※ 단, 장애인 및 경로

우대자는 한도 無
의료/
건강

지원
회사지원

민영

의료보험

- 年 70만원限 근로자 소득

불산입(소득비과세)
- 70만원 초과분은 소득에 산
입

민영

의료보험

- 年 7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장

성 보험료 소득공제

에 포함

비과세

 처리

소득공제

추가신설

사망/
장해/
실직

지원

회사지원

보장성

보험료

- 사망/장해, 질병, 치료 관련

보험료 지급액 年 70만원限

근로자 소득 불산입 (소득비

과세)
 · 단, 회사지원 민영의료보

험과 합산

 · 70만원 초과분은 소득에

산입

 · 환급형의 경우 환급금 수

령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일반

보장성

보험료

-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年 70만원限

  소득공제(자동차보험

포함)

비과세

 처리

- 환급형

포함

소득공제

추가신설

회사지원

개인연금

저축보험료

- 지급액 근로자 소득으로

산입

개인연금

저축보험료

- 개인연금저축보험료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40%, 年 72만원限

소득공제

노후

생활

지원 회사지원

新연금

저축보험료

- 지급액 근로자 소득으로

산입

新연금저축

보험료

- 연금저축보험료의 전

액, 年 240만원限 소

득공제

비과세

처리

소득공제

추가신설

-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 (전액 비과세)
자기

계발

지원

회사지원

자기계발
-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

등

 · 지급액 근로자 소득으로

산입

자기계발비 - 세제혜택 없음
비과세

처리

소득공제

추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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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회사지원

주택구입/
임차·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차액(11%-적용이

자) 근로자 소득으로

산입

회사지원

주택구입/
임차·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 당해년도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주택 구입/임차자금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없음

이자상

환액

비과세

처리

소득공제

추가신설

보육비

지원

회사지원

취학전

자녀 보육비

- 지급액 근로자 소득

으로 산입

※ 단,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의 교육비 지원은

전액 비과세

보육비

- 보육비, 학원비 등 소득

공제

· 자녀 : 취학전(100만원限)

비과세

처리

소득공제

추가신설

2. 선택적 근로자복지 도입시 쟁점 사안

가. 세제 지원방안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세제 지원방안에는 세 가지 안이 존재한다.

1) 내용

제1안으로는 기본적 생활보장관련 급부 비용, 즉 적격급부 항목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근로자 필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과 필수

항목으로 제2의 사회보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단점으로는 세수감소 일부 우려된

다는 것이 있다.
제2안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항목에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근로자혜택은

증가하게 되나 세수감소가 막대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될 수 있다. 제3안은 현행세법을 유지하면서 개별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제혜택항목을

사용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세제지원이 없는 것으로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끔 하는

incentive가 제공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 1안의 채택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여진다.

2) 방법 및 범위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법정복지 중심으로 소득세법 제 12조의 개정으로 비과세소

득에 포함시키는 것, 두 번째는 법정외복리 중심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하여 근
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혜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

52조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보았을 때 기업주

부담비용은 소득비과세 처리가 타당하고 법정외 복지 개념 및 한도 규정을 감안할 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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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안인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인다.

나. 세수의 감소

위에서 논한 세제혜택의 세수 감소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수 감소 추계를 시도해보았

다.
우리나라의 세금 납부 가능 근로자 수를 600만명으로 가정하고38) 법정외 복지항목 총금

액을 ‘96~’00자료를 바탕으로 그 중 비과세 가능항목인 기본생활보장급부인 주거관련, 의료/
보건관련, 보험료 지원, 노후생활지원, 자기계발지원, 보육비지원 등 6개 항목으로 선정하였

다.(총법정외 복지의 34%) 이에 선택형 근로자 복지제도를 2003년 도입하는 기업을 전체 기
업의 3%로 보았다. 현행소득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율을 50%로 가정하고 근로소득세 평균세

율은 ‘99년 내국세부담율이 11.7%인 것을 감안하여 12%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세수 감소분은 다음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Ⅵ-1> 세수감소추정표

(단위 : 억)

법정외복지항목 선택적근로자 복지제도 도입비율 세수감소
연도

총금액 비과세 가능항목 3% 10% 3%도입시 10%도입시

  2002년 130,000 44,200 1,330 4,420 80 270
2003 139,000 47,260 1,420 4,730 85 280
2004 149,000 50,660 1,520 5,070 90 300
2005 160,000 54,400 1,630 5,440 100 33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가정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수감소의

우려는 적은 편(80억에서 330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50%) 및

도입초기에 제도개편의 애로로 도입하는 회사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가정함에 기인(3∼5%)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복지지출 대체효과를 감안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택

형 근로자복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정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택형 근로

자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복지의 활성화는 Workfare의 완성 의미를 갖는 것으로 미래에

발생할 복지수요를 사전에 충족하게 되므로 이는 미래복지지출의 감소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제도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기업생산성 증가 (이익확대)와 이로부터

의 법인세 증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상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택형 근로자복지제도의 세제지원 요청 부분이 현행 특별공제 혜택에 추가적으로 이루

                                           

38)  1999년 세금납부 가능 근로자수는 5,520천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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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는 점에서 순수 세수감소분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소득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

택 부여와 동시에 중장기 세제개편방향과 일치하는 면세점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세수는 증

가할 수도 있다. 또한, 제도 도입은 근로자의 급부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 및 카드  사용의

확대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의 소득 포착이 가능하게 만

듦으로써 세수를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다.

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세수 감소효과와 더불어 개별 근로자들에게 이 제도의 도입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

한 분석을 해보았다.
이런 추계에 대한 가정으로는 그 기준을 40세 남성 근로자로서 배우자 포함한 부양가족

이 3명인 가족으로 보았고, 회사지원 법정외 복리후생비는 연 1,700,000원으로 가정하였다.
세제지원 내용은 기본적 생활급부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분은 소득비과세, 근로자 부담분은

추가적 특별공제 혜택, 나머지 급부는 기존 세제를 적용한다고 보았다. 단, 특별공제한도는

정액으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가지 Case로 분석하였다. 복지비용 사용액은 사용주부

담분은 170만원, 근로자부담은 연봉의 5%로 산정하고, 해당근로자의 연봉이 3000만원 기준

으로 다음 표와 같이 가정하였다.

제도도입전 제도도입후

근로자부담혜택 항목
사용자부담 근로자부담 사용자부담

추가혜택 기존세제

의료비 100,000 88,000 100,000 88,000
사망/상해/재해

관련 보험료
180,000 530,000 180,000 530,000

개인연금 720,000 635,000 720,000 282,000 353,000
학비보조 700,000 247,000 247,000

자동차보험료 800,000 800,000

신용카드 사용액 2,500,000 2,500,000

3%

계 1,700,000 4,800,000 1,700,000 900,000 3,900,000
4% 1,700,000 4,800,000 1,700,000 1,200,000 3,600,000
5% 1,700,000 4,800,000 1,700,000 1,500,000 3,300,000

100만원 1,700,000 4,800,000 1,700,000 1,000,000 3,800,000
150만원 1,700,000 4,800,000 1,700,000 1,500,000 3,300,000
200만원 1,700,000 4,800,000 1,700,000 1,500,000 3,300,000

 주 : 사용자부담 사망관련보험료(단체정기보험료) 및 학비보조(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는 현재도 비과세



-   -147

  <표 Ⅵ-2> 세금감소 현황 (년 100, 150, 200만원 혜택시)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기존세제
총세금

(유효세율)
369,790
(1.85%)

1,484,780
(4.95%)

3,428,080
(8.57%)

5,499,200
(11.00%)

11,271,590
(16.10%)

세금

(유효세율)
287,370
(1.44%)

1,219,070
(4.06%)

3,124,570
(7.81%)

5,162,160
(10.32%)

10,712,960
(15.30%)

세금감소액

(유효세율감소분)
82,420
(0.41%)

265,710
(0.89%)

303,510
(0.76%)

337,040
(0.67%)

558,630
(0.80%)

100만원

세제혜택

세금 감소율 22.29% 17.90% 8.85% 6.13% 4.96%
세금

(유효세율)
287,370
(1.44%)

1,195,700
(3.99%)

3,058,570
(7.65%)

5,093,610
(10.19%)

10,555,750
(15.08%)

세금감소액

(유효세율감소분)
82,420
(0.41%)

289,080
(0.96%)

369,510
(0.92%)

405,590
(0.81%)

715,840
(1.02%)

150만원

세제혜택

세금 감소율 22.29% 19.47% 10.78% 7.38% 6.35%
세금

(유효세율)
287,370
(1.44%)

1,195,700
(3.99%)

3,036,000
(7.59%)

5,027,610
(10.06%)

10,456,750
(14.94%)

세금감소액

(유효세율감소분)
82,420
(0.41%)

289,080
(0.96%)

392,080
(0.98%)

471,590
(0.94%)

814,840
(1.16%)

200만원

세제혜택

세금 감소율 22.29% 19.47% 11.44% 8.58% 7.23%

세금 및 유효세율 감소율 현황

0

5

10

15

20

25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연봉)

(%)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라. 근로자 출연 인정여부

외국의 경우 사용자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에 출연하여 복지항목

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서도 기업규모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근로자 출연을 인정하므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줄이는 모

습을 가지고 오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 출연 인정분은 근로자 출연을 전체 근로자에게 인정 하거나, 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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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인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기업규모별로 인정하는 제도가 우리나라 상

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즉, 사용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기업의 근로자

들이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규모별로 차등화시켜서 근로

자 출연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출연부담능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마. 중소기업지원 방안

선택형 근로자복지제도 활성화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도입여부에 있다. 이는 기업의 대다

수가 중소기업(기업수로 99.4%, 근로자수 77.8% (5인이상))이나, 중소기업은 제도도입에 소극

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그 원인이 될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도 중소기업은 복지제공 Infra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원할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 경영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우

수(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

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원칙으로는 첫째, 실효성 있는 지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기존

의 지원수단(세제지원, 금융지원, 보조금 等)을 고려하고, 중소기업 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

혜택의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외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지원주체의 선정과 지원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원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 관련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소기업 관련기관은 중소

기업의 이익과 발전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나타

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관련 기금

을 지원수단으로 하여 기금운영주체가 지원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인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이 그 예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으로는 3가지 정도를 고려할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추가적 세제지원으

로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선택형 근로자복지제도 비용에 대해 추가적 세제지원

을 실시하는 것으로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일부분의 제도 도입자금으로

환급, 최저한세 인하 등이 그 예이다. 둘째, 보조금 지급으로 정부차원에서 제도도입 중소기

업에 대한 도입/운영자금 및 복지재원을 지원하거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기금을 전용하

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셋째, 제도 관련 인력 및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

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등을 정부(중소기업청, 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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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는 기업체 담당자의 무상교육, 제도 운영상의 표준

매뉴얼의 제작 및 무상 배포,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 개발 및 무상 지원 등이 있다. 반면, 제

도설계/운영관리를 대행하게 될 Outsourcer를 활용하여 추가 지원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 Outsourcer 운영 수수료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

위에서 살펴본 것은 기업차원의 지원이며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근로자 복지카드, 공

공복지 강화 등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정부차원 공공복지를 통한 지원방안을 검

토해봐야 할 것인데,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를 운영

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할인된 가격(20∼30%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사업수

행주체로 근로복지공단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또한, 일본의 운영방식에다 신용카드사와 제휴시 효과 극대화가 예상되는 신

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활용(각종 포인트제)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각 지방의 소규모 민간복지시설과 제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바.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연계방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정외 복리후생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다. 또한 근로복지 개선이라는 목적이 일치하는 바,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계설정 및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연계방안으로는 첫째, 통합운영으로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사

내기금을 이용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양제도가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서만 도입이 가능하

다는 운용상의 제약이 따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그러나,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의 운영이 용이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안으로서 독립운영이 있다. 양제도 각각의 본래 목적대로 활용한다는 목적에서 운영

할 수 있지만 기업입장에서 양 제도의 운영을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일부지원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제1안과 2안의 절충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으로 근로복지개선이라는 개념상 양제도의 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의 최소화를 가지

고 올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혜택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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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제도 운영 관련사항

1) 적격여부 노동부 승인

미국은 제도의 정의가 내국세법에 규정하여 국세청에서 승인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반면, 국내 세제지원 체계는 개별 법령에서 제도의 근거사항을 규정하고, 세법에서는 지원

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현금 선택권 불인정

미국은 복지항목 선택뿐만 아니라 현금 선택권도 인정하나, 국내의 경우 복지항목 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바, 현금선택권 인정시 복리후생이라는 본 목적이 훼손될 우

려가 있다. 그러므로, 제도가 정착화 되기까지 단기적으로는 제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잔여분 이연

미국의 경우, 연도말 잔여분이 있는 경우 다음해 이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잔여

분 이연 불인정시 근로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지대한 바, 잔여분 이연여부 및 그 한도 설정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미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잔여분 이연을 인정/불인

정 기업이 각각 존재하는바,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 스스로 결정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아웃소싱 인정

외국에서는, 보험사/컨설팅사를 통한 제도설계 및 운영이 보편적이며 이 경우에도 제도

적격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기업들에게 제도도입 및 운영의 편의성

을 제고하기 위한 아웃소싱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선택형 근로자복지제

도 운영기관 명시시 조기에 기업복지시장의 효율적 발전 및 전문화가 가능할 것이다.

3. Cafeteria Plan의 도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일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가. 제도도입의 과제와 대책

1) 카페-플랜의 도입시 고려해야 할 6가지 사항

가) 복리후생비의 고위 안정화 경향

복리비의 상승을 우려하여 세우는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본의 복리후생이 필요성

의 원칙에 의해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카페-플랜의 도입시 기존에 지급 필요성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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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도 급부권이 주어져 복리후생비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금급부를 급부 선택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각 급부에 일정부분의 종업원 본
인부담분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많은 급부를 받고 있던 종업원의 이용제한 가능성

카페-플랜은 「기회의 평등」에서 「현실적인 평등」을 지향하고 기존의 수혜 불균형을 시
정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급부를 받던 사람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책으로는 대부분의 종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급부에 대해 기본급부로 하거나

포인트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대응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기득권 문제로 종업원측의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조건부 경과조치(본인에 한정한다

든지, 일정기간만 인정한다든지)를 취해야 한다.

다) 급부항목의 증가요구 확대

카페-플랜 도입시 종업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목적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항목

의 증가 요구가 있으나,  이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선택항목과 바람직한 선택항목간에 순조

롭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의 희망이나 선택

은 자칫하면 단기급부나 레저 등 안이한 선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평생복지

의 관점이나 인재육성의 전략적 관점에서 선택항목을 유도해야 한다.

라) 도입·관리에 따른 비용증가

기존의 급부제도에 비해 종업원에 의한 급부 선택으로 사무량과 관리비의 증가가 불가피

하나 이 비용은 필요경비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도입의 효과가 이러한

비용 증가를 커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 경비의 절감 방안으로 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할 것인가, 자사의

인트라넷(LAN)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선택항목의 신청과 등록 처리를 효율화할 것인가 등
을 검토해야 한다.

마) 종업원의 최적 선택

종업원의 자주적인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개인별로 적합한 선택을 하는가는 문제여서

종업원이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상담제도나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설계시

全종업원에게 보장하려는 급부는 처음부터 기본급부로 한다든지, 포인트를 정책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급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평생복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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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최적의 급부에 대한 지도와 동시에  기업의 목적에도 합치된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

하다.

바) 소득세의 과세 문제

일본에서 기업이 카페-플랜을 도입할 때 세제상의 과제로서 나타난 것은 급부 선택권이

종업원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비과세 대상이었던 급부의 전체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기업이 부여한 급부권이 남았을 때 현금급부(소득세의 대상)
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비과세대상 급부를 포함한 해당 급부권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

과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현재 받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과세 · 비과세 여

부를 판단해야한다」라는 세무당국의 답신에 의해 각 급부의 과세취급이 결정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현재도 과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락행사

에서 자기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사람에게 不참가수당 등을 지급하면 참가자에 대한 비용

까지 급여 과세한다는 통달(1993년 폐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통달을 유추 해석하면 카페-플랜에서 연말에 미사용한 급부권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불

할 경우 급부권 전체에 과세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세되었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 통달이 유추 해석되어 카페-플랜

의 기존 이용 급부권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카페-플랜 도입의 장애

1) 복리후생 활동의 역사적 장애

역사적 장애 내용은「기득권의 존재」이며, 임금과 같이 노사교섭이 필요하다. 기존의 복

리후생비 예산을 카페-플랜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해도 기존급부의

개폐·통합이 불가피하므로 기득권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고, 그대로 유지하면 상당한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비용문제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택지

원 문제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전통형 기업이 카페-플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만, 사택제도가 불충분한 신흥기업이나 외자계기업의 경우는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2) 비용 · 재원조달 · 효율상의 장애

「재원부족 · 비용증가 우려」,「종업원에 대한 교육비용」,「정보시스템 보급 부족에 의

한 업무량 증대」등을 일컫는 것이다.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추가재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도도입에 의한 경영효과가 뚜렷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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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부족의 장애

「매력적인 선택항목 제공의 어려움」,「보험상품의 미흡」,「운용 가능한 외부 기관의 부
재」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의료급부와 같은 결정적 수단이 되는 급부를 발견하

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일본 (특히, 전통형 기업)에서 카페-플랜을 도입시 최대의 장애요인은 재원의 확보와 종업

원에게 매력적인 선택항목을 개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카페테리아 플랜의 도입 포인트

일본型 카페테리아플랜의 구체적인 도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드팀 발족 (제1단계)

가) 팀의 구성

프로젝트팀 발족시에는 복리후생의 향후 위상 검토를 목적으로 구성원은 인사, 노무담당

을 추가한 횡단적인 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나) 팀편성의 유의점

상기 형태의 팀편성은 복리후생제도 범위내에서 카페-플랜을 검토하는데는 적절하겠지만,
기업이 새로운 경영전략하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복리후생과 인사처우제도를 유기

적으로 재구축하는「종합처우제도」의 일환으로 카페-플랜을 검토하는 경우는 경영회의를 통
한 기본방침하에 광범위한 부서멤버로 팀편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사외전문

가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카페-플랜의 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 인사처우제도의 재구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처우제도란 급여, 상여, 퇴직일시금, 연금제도 등의 금전적 처우는 물

론이고, 직무/ 자격제도, 승진제도 등의 타 처우제도와 복리후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

스템을 재구축하는 제도이다. 향후 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능력 · 업적을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득권 부분은 3년정도 보장하고, 그 후는

우수인력, 공헌도가 높은 인력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종합처우제도를 재구축하는 경우 타 처우제도가 능력 · 업적을 크게 중시하는 경우에는

카페-플랜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타 처우제도가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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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때문에 과감한 능력 · 업적주의를 추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페-플랜 도입시 급부권 분

배나 보너스 가산 등을 통해 능력 · 업적을 과감하게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2) 복리후생제도의 현상파악과 향후 방향성 검토 (제2단계)

현상파악 부분은 「복리후생비」와 「종업원 만족도」등으로, 복리후생 관리자가 항상 파
악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며 향후 방향은 경영전략의 중요과제인「기업의 경영방침/ 인사

제도와의 합치성」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복리후생을 재구축한다는 인
식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카페-플랜 도입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복리후생과 관련한 경영전략의 추세

(1) 법정복리비의 상승

日經連 복리후생비 조사결과, 복리후생비에서 법정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年 43.9%
에서 '97年 68.5%(月 62,900円)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건강보험 23.0%,  후생연금

37.3%, 고용보험 4.7%,  勞災보험 3.0%,  아동수당 갹출금 0.5% 등이다.

(2) 關西 경영자협회의 제안

'97年 11月 關西경영자협회의 『복리후생제도의 향후 위상』에 대한 제안에 의하면, 법정

복리비의 증가추세 때문에 기업자체 복리후생제도의 재구축을 통해 효율화와 비용억제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세 가지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다.

(가) 비용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배

향후의 복리후생제도는 다양화하는 종업원의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제도에 중점적으로 비용을 분배해야 한다

(나) 평생복지도 고려한 제도

향후의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의 평생복지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생활보장과 정년퇴직후 생활준비를 지원하는 것은 평생복지의 향상을 가져와 종업원의 인

생 80년시대의 평생교육과 정년후 삶의 보람을 고려하는 제도라야 한다.

(다) 종업원의 자조노력 지원형으로의 이행

향후의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의 자조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현물 또는 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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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지원 외에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 혹은 각종의 휴가부여 등의 원조도 필요하게 된다.

(3) 關西 경협이 제안하는 향후의 추진책

비용 對 효과의 관점에서 모든 제도를 재고하여 의미 없는 제도의 폐지 및 새로운 제도

의 도입(즉, scrap and build)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교육훈련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의 효과는 생산성 향상 등으로 명확하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적 투자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對경비 효율을 측정할 경우에도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의 의식개혁의 관점에서 나타난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복지후생제도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를 들고 있다

(가) 필요성이 약화된 제도의 폐지

급부실시 의의와 종업원의 니드가 희박해지고  사내 · 외에서 대체할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줄어든 급부로서  사내예금/ 염가판매/ 운동회/ 사내여행 등을 예로 들수 있다.
  

(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

(경조/ 병가) · 위로금제도, 특별재해보장 等 상호부조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선택성이 적으

며 종업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全종업원에게 적용시킬 급부이다.

(다) 카페-플랜 도입으로 효율화

(라) 복리후생제도의 급여화

현물급부로도 현금급부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부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 카페플랜의 도입검토 (제3단계)
당면한 복리후생의 과제 해결책으로 카페-플랜이 효과적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

다.
제도도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경영환경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검토의 편의를 위해 「전통형 기업」과 「신흥형 기업」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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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형 기업의 특징

전통형 기업은 중후장대형의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일본형 기업으로, 지금까지

장기고용, 연공서열 형으로 관리 · 운용되었고, 복리후생은 긴 역사와 전통으로 성숙된 급부

가 많이 실시되고 있다. 노조의 발언권은 강하지만 노사합의시에는 생산성 향상 등 협조체

제를 형성하며, 고용관계는 중고년층 대상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핵심인재로 압축

하면서 일반 종업원층의 유동화가 필요하다.

나) 신흥형 기업의 특징

신흥형 기업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하이테크형 정보산업, 외자계 벤처기업으로

대표되는 기업군이며, 여기에 고용의 유동화/ 탄력성이 공통되는 주부 시간제 근무자 주체

의 유통산업, 각종 서비스산업의 기업군이 포함된다.
신흥형 기업은 비교적 창업 역사도 짧고,  고용 · 처우 등의 인사제도가 탄력적/ 유동적으

로 운용되고 단기고용이 많아 실질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복리후생제도는 미정비 · 미성숙 상태여서 향후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4) 제도도입의 목적과 이념 정립 (제4단계)

가) 유동화에 대한 대응 (고용유인과 고용조정)
목적 · 이념은 예상효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참신한 제도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든지,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좋고 고용유인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동기는 제도의 실패를 가져와 낭비만 낳게 된다.
이러한 도입 목적 · 이념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유동화에

대한 대응, 종업원 요구의 다양화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비용의 적정관리제

도 도입, 창조적이고 유능한 사원 확보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제도 마련, 기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평성 도입 등이 그것이다.

(1) 전통형 기업과 고용의 유동화

고용 유동화의 대응 수단으로 카페-플랜을 도입하게 되는데 전통형 기업과 신흥형 기업이

그 목적 및 대응 방안에서 차이가 있다.
전형적인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통형 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고용 유동화 문제는

노동력의 이탈을 沮止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구조변화나 종업원의 고령화

및 인사 정체 등으로 중고년층 종업원 대상의 고용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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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흥형 기업의 카페-플랜 목적

신흥형 기업의 경우 급격한 사업확장 등으로 필요 노동력을 社外의 노동시장에서 찾아야

하므로 고용의 유동화가 고용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즉, 항상 부족한 인재확보의 수단

(목적)으로 카페-플랜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복리후생은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구축되어 있어 고용의

유동화를 저해하였지만,  카페-플랜은 고용의 유동화에 적합한 단기적 급부(단년정산주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우제도로써 고용의 유동화를 촉진한다.

나) 다양화에 대한 대응 (제도의 자주적인 신진대사)
종업원의 요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급부항목을 다양화하게 구축하는 것은 카페-플랜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전통형 기업과 신흥형 기업간에 차이가 있다.

(1) 신흥형 기업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신흥형 기업은 복리후생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지만,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매력적인 고용유인

급부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카페-플랜은 일정 예산내에서 얼마든지 신규항목을 추가할 수 있고 항목의

개폐가 용이하며 종업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전통형 기업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전통형 기업의 복리후생은 이미 성숙되어 있어 정리 · 통합에 의한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새로운 요구를 기존 제도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 예산내에서 종업원에게 급부항목을 선택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킴으로써 투자효율

을 높일 목적으로 카페-플랜을 도입하고 있다. 즉, 고용유인보다는 복리후생 급부의 개폐 ·

통합이 중요시된다.

다) 비용의 적정관리 (관리운영의 효율화)
카페-플랜의 도입을 통해 기존 복리후생의 운영 ·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전통형 기업은 기존 복리후생의 개폐 ·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신흥형 기업도 신규항목의 자율적인 추가 · 개폐로 급부의 기득권화 및 누적화를 방지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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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재 육성 · 활용 (종업원의 의식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유능한 종업원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카페-플랜

을 도입한다.  특히, 카페-플랜에 급부권서비스 가산점수제나 보너스 가산점수제 등을 추가

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흥형 기업은 복리후생 이외의 인사처우제도로 능력/ 선발주의를 엄격하게 실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카페-플랜은 엄격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마) 기존 불공평성의 해소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종업원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리후생을 활용하려 하므로 카페-플랜이 유용하다.

바) 복리후생의 개념 재구축

전통형 기업의 경우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성과촉진형 복리후생을 지향하여 카페-플랜을 기

업경영의 효율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반해,
신흥형 기업에서는 성과주의를 인사처우제도에서 충분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플랜

은 성과주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성과주의와 균형잡힌 탄력적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제도설계 (제5단계)
제도설계는「제도의 전체모습」,「예산설정」,「항목설계」,「점수설정」,「급부권 분배」

等의 항목이 있다.

가) 제도의 전체 모습

종합인사제도 재구축의 일환으로 카페-플랜을 도입하는 경우 전체 모습을 명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계획하에 단계적으로 퇴직일시금, 급여 · 상여금을 재원으로

추가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변화의 모습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예산설정

(1) 어려운 주택관련 급부의 축소·폐지

예산 설정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결되야 된다. 기존 급부를 선택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예산을 각 종업원에게 급부권으로 배분하는 것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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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전통형 기업의 경우 법정외 복리비의 절반이 넘는 주택관련 비용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종업원들의 저항이 강할 것이다.

(2) 비용증가의 요인

항목을 증설하더라도 기존 예산을 그대로 카페-플랜에 이행시키면 예산의 증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복리후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카페-플랜 도입을 기회로 제

도의 충실화 차원에서 예비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제도에서 많은 복리후생 급부를 받고 있던 종업원의 경우 카페-플랜이 도입되

면 상당부분의 급부가 축소되어 저항이 불가피하므로 이의 완화를 위해 기득권을 서비스액

으로 충당하는 등 잠정 조치를 했더라도 예산은 증가하게 된다.
앞서도 문제점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시 사무량이 증가하고 종업원에게 제도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한 PR비용 등 제도발족時에도 비용이 든다.
하지만, 기존의 社內에 LAN이나 그룹소프트웨어 등의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인원을

이용하여 비용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도 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사무처리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겨서 규모의 경제성과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3) 퇴직일시금, 급여/상여도 재원으로

전통형 기업의 경우 주택관련 급부가 많고 기득권 의식이 뿌리깊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는 신규정책으로 비용을 추가하거나 퇴직일시금, 급여 · 상여 등의 인사처우제도에서 종업

원의 선택제에 의한 급부권 도입을 도모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

다) 항목 설계와 점수 설정

(1) 주목받는 자기실현 지원항목

항목설계는 제도의 핵심이므로 급부내용을 선별해야 하며, 제도의 목적 · 이념에 기초하

여 종업원에게 매력적이고 경영효율이 높은 항목이 바람직하다.

(2) 실비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설정을

비용의 적정관리라는 관점에서 실비가 변동하여 점수가 실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비를 그대로 점수와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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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부권 분배

제도 도입이 기존 복리후생제도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공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기

본적으로 전원 일률적으로 급부권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차별요인으로 부양가

족수, 직위에 따라 단계적 급부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사이베이스社는 제도발족시 보험료에 소득별 격차가 있는 연봉베이스의 생명보험을 선택

항목으로 도입하여 직위별로 급부권을 설정하였다가 1년후에 일률분배로 전환하였다. 히다

치 신용카드社는 일률배분이 원칙이지만, 전근자와 종업원간에 급부권 분배에 격차를 둔 것
이 특이하다.

통상, 일률 분배에 의한 공평 · 공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평

등의 존중보다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능력 · 업적에 맞는 급부권을 분배할 필요성이 있

다.

라) 단년정산인가, 이월인가

세법에서 단년정산이 규정된 미국방식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 종업원의 급부권을 단년정

산하여 무리하게 급부를 균등화하고 니드가 적은 항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 몇 년의 이

월을 인정하여 니드의 조절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전통형 기업의 경우 장기근속형 고용이 많기 때문에 연금제도 등의 니드가 많은것을 고

려하면 복수년도 이월을 필요에 따라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유동형 고용이 많은 신흥형 기업의 경우 단기적 처우를 기대하는 종업원이 많기 때

문에 실질적인 단년정산 방식이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단년정산을 강제

하지 말고 종업원에게 선택케 하는 것이 일본의 정서상 바람직하다.

6) 시스템 개발에서 실시 검증까지 (제6단계∼제10단계)
제6단계로 「경영층에 확인」,「노사간 협의」,「시스템개발」,「세무문제 검증」등의 네

가지 항목이 있다.

가) 시스템 개발

(1) 기존의 처리시스템

관리 · 운영시스템으로「종업원의 신청방법」,「점수관리 방법」,「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처리한다.
지금까지 카페-플랜을 도입한 기업에서의 컴퓨터 이용은 세유社나 일본 IBM社, 建保조합

등과 같이 종업원이 선택한 항목을 각자 전자메일이나 카드에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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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입력하여 이용상황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향후의 처리시스템

향후는 종업원이 선택한 항목을 등록단계에서 각자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신

청한다. 점수관리 등의 사무처리는 社內 LAN을 이용하여 중앙의 대형 컴퓨터가 집중 관리

하게 된다.
컴퓨터 단말기로 카페-플랜의 PR과 항목선택에 있어 주의사항이나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신속히 종업원에게 침투시켜 경영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카페-플랜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미 몇개 기업에서 개발되고 있어 카페-플랜 도입

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세무 문제의 검증

(1) 세무당국의 확인이 필요

세무문제의 검증이나 각 항목의 과세원칙이 일단 명확하더라도 비과세 적정액의 구체적

인 판단은 과세당국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도발족시나 개정시에는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복리후생의 주된 급부가 될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자기계발 항목은 혁신적

인 만큼 과세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당국의 판단은 과세경향이 있으므로 경영자

단체나 노조 쌍방이 제휴하여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과세당국에게 개정을 촉구하는 정치적

행동도 필요할 수도 있다.

(2) 복리후생 관련 세제의 연구과제

(가) 육아/개호 휴가와 같은 생활필수 휴가가 아닌 자기계발/ 재충전 휴가 등 적극적인 활

동휴가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

(나) 법률, 세무, 학습, 레저 정보 등 각종 상담제도에 의해 정보제공를 받는 경제적 이익

에 대한 세제의 고려 필요.

(다) 급여의 일부를 급부로 선택하는 경우 과세전 급여에서 갹출하여 급부화 하고 선택한

항목에 대해 과세 · 비과세 판정 필요.

(라) 향후 다양화 될 자기계발에 관한 복리후생에 대해  자주노력을 장려하는 국책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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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우대조치 필요.

(마) 정책 차원에서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므로 국민의 자주노력을 장려하

는 세제 우대조치 필요

다) 제도의 조정

제7단계는 노사간 협의결과와 세제상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설계 내용을 조정한다.

라) 제도완성, 종업원이 충분히 주지하도록

제8단계는 제도완성, 팜플렛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내용에 대해 종업원이 충

분히 주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종업원의 의식개혁을 의도한 교육적 효과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마) 실시, 실시후 검증

제9단계는「실시」,제10단계는「실시후 검증」이다. 도입 후 정기적으로 항목의 취득 상

황, 포인트의 소화상황, 종업원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항목의 개정 필요성이 없는지 확인

한다. 즉, Plan, Do, See 기능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끊임없이 경영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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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 기업복지의 새로운 틀로서의「생산적 복지」제도

가. 생산적 복지제도의 배경 및 내용

1) 생산적 복지의 정의

국민의 정부는 1999년 8.15광복절 대통령경축사에서 ①건실한 중산층의 육성, ②서민생활

의 안정, ③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구를 새천년의 국정이념과 실행목표로 설

정하였다.

새로운 사회정책이념으로서의 생산적 복지제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하는

가운데 시장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복지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며 갈 수 있

는 사회통합적 복지체제’라고 정의될 수 있다.

기업 · 노동부문과 관련하여 「생산적 복지」는 일자리 및 고용창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과 노동연계복지(Welfare-to-Work)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와 사회적 보호의 강

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구축하려는 정책의 청사진이다.

『노동을 통한 복지는 국가의 재분배정책에만 의존해 온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적 · 철학적 기초가 된다 … 노동권

과 함께 시장의 공정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 취약계층의 노동참여 기회를 넓혀서 사회적

으로 가치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

보장제도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하는 버팀목이다』(새천년을 향한 생사적 복지

의 길 pp. 22-25).

2) 생산적 복지제도의 도입배경

국민의 정부는 지난 3-40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국가중심의 권위

주의적 발전체제로 인해 경시되어 왔던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국가정책의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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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와 위기극복 과정에서 결과한 중산층의 약화와 서민생활의 불안정

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 · 사회정책의 실시를 국정지표로 삼게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국가간 경쟁의 심화(Competition), 세계적인 복지제도의 개혁

등 거시적인 국내외 환경변화는 산업화 초기의 경제발전전략과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혁

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혁의 핵심은 기업과 노동력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기업복지도 과거의 시혜적이고 소비적인 복지에서 정당한 권리와 의

무관계에 기초하되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내용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서구의 복지국가개혁도 기존의 소비적인 복지에서 「노동을 통한 자립」

과 복지수혜자의 근로의무확대(Workfare) 등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복지제로도의 전환을 주

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복지제도 개혁은 복지수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최저

임금제도와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예: 미국의 EITC(Eraned Income Tax Credit)
영국의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 강화를 통해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빈곤 근

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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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산적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 추구되어

야할 구체적인 복지정책 및 제도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구성은 (1)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2)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 (3)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1)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평생 학습기회 확대,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쾌적한 환경

조성), (2)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 (3)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구현: 생산적 복지의

추진주체로서의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의 역할 강화 등을 적시하고 있다.

□ 선진국의 복지개혁 □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복지국가의 한계를 느끼고 복지개혁에 착수함

① 소비적 복지제도에서 생산적 복지제도로의 전환

   -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복지투자(예: 인적자원의 개발)

②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적극적 시행

   -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 복지수혜자들의 근로동기와 시장참여 및 자립을 강화

     (예 : 영국의 New Deal 프로그램 미국의 EITC, TANF 프로그램의 도입 등)
 

③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공공부분의 기능 축소 및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 국가의 독점적 복지공급체계의 민영화를 통해 전달체계의 효율화 다양화

     (예 : 네덜란드의 산재보험/상병보험의 민영화 영국의 공적연금의 기업연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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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Ⅶ-1> 생산적 복지의 목표 및 정책과제

대상 계층 생산적 복지의 목표 정책과제 및 복지시책

중산층

성과배분제 활성화

종업원지주제의 시행

근로소득세 경감

조세형평의 강화

근로자 참여경영 확대

산업민주주의 실현

저소득층
근로자복지 시설확충

임금/급여의 보호강화

교육비부담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험 보호확대

실업자

고용안정 참여확대

자율적 직업훈련 강화

 work-sharing 강화

저소득 · 장기실업자보호

재취업훈련 강화

가정해체예방 대책강화

취약계층

장해인 고용촉진

직업 재활사업 강화

여성참여할당제 강화

생활부조의 강화

장해인 친화적 도시환경

결식아동 무료급식

 자료 : 삼성금융연구소, CEO Information 208호(1999)

2.「생산적 복지」하에서의 기업복지의 과제

가.「생산적 복지」의 기업복지에 대한 의미

생산적 복지는 건실한 중산근로계층의 육성을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성과배분제 및 종업원지주제 등을 활성화하고 기업중심의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발

전시키고 다양화해야 하는 과제가 적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와 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통해 분

배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a)정부는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한편, (b)기업은 경영을 투명화, 건실화, 선진화하여 (c)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생산과 성장의 열매가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산업민주주

의가 진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4대 사회(보장)보험이 도입되어 사회복지체제에서 선진국의 틀을 갖추

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비 지출 및 부담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혜택

에 있어서도 수익자부담 및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서 생산적 복지의 추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직접세의 비중이 낮고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세수증대가 어렵고 조세형평성이 떨

어지는 문제점도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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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제도간의 유기적 연계 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준

비가 안된 상태에서 상황타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어 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운영의 효
율성, 전달체계의 민주화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는 <저부담:저급여>체제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보험료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근로자」의 보험료부담은 현재 9.0%에서 2020년까지 약

18% 이상 인상되어야할 전망이고,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역-직장의료보험간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계속 재정불안정의 문

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의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곧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험료부담이 향후 계속 증가하

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되는 ①주택마련비용, ②추가적(예외

적) 의료보험비용, ③자녀의 교육비용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복지프로그램(장기주

택자금대출, 추가적인 의료보험, 학자금 장기대출) 등이 未발달된 상태에서는「생산적 복

지」가 지향하는 중산층의 육성 및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4대 사회보장이 대표적인 공공복지 항목이라면 주택, 의료,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기업

복지의 주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기업복지의 기능

과 역할 발전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게 된다.

과거에 관주도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도입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원칙

에 따라서 복지프로그램의 전달체계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

나 생산적 복지의 주요한 과제는 전달체계를 수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달체계를 다양화,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역할은 참여와 경쟁의 원리에 기초하되 정부는 최소

한의 필수적인 요건을 정하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전달체계에 참여하는 기업과 민

간단체에 자율적인 운영의 권한과 각종 정책상의 우대를 통해 기업복지의 발전을 촉진시켜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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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생산적 복지」하에서의 기업복지의 과제

「생산적 복지」하에서는 복지의 제공, 비용분담, 전달 등의 측면에서 공공복지(정부)와 민

간복지(기업)간의 연계 및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복지의 발전을 적극적

사회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해 공공복지는 노령,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

한 기초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고 추가적인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기업복지의 공급을 통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 출산율의 저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핵가족화 등 기업복지의 수요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 즉 근로자의 복지욕구(need)의 선진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기업복지

는 이러한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복지프로그램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공공복지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효율성은 떨어져 가는 상

태에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어 기업복지 프로그

램을 통해 공공복지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에서 처럼 국가는 세제정책 등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기능과 역할을 보충하거나

대신 담당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예: 기업연금, 생명보험, 상병수당, 추가적인 의료보험 등)
의 발전을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선진화, 여성취업인구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

화(핵가족화, DINK족의 증가) 등 근로자의 복지욕구의 선진화 · 다양화에 부응하여 기업복

지 프로그램도 다양화 · 유연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세제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되어야할 것이다.

즉, 근로자들의 가족구조와 생애주기의 다양화는 그간 기업에서 표준적인 근로자의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복리후생비성 급여의 형평성 및 효율성 문제를 야기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출산률의 저하, 핵가족화 등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등은 복지혜택의 형평성과 효율성

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기업복지프로그램은 변화하는 가족구성, 생애주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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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별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유연한 부가급

여체계(flexible benefit system)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이미 선진국의 기

업복지제도에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방향이다.

3. 기업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가. 국가의 복지비용 분담 확대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복지성 비용이 전체 노동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

점차 증가하여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최근 IMF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실업에 대한 사회안전

망으로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및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고용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보험의 통합 및 장단기 재정부족에 따른 의료보험료의 인상, 산재보험의 5인미만 영세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 등에 기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장기적인 재정추계에 따라

보험료를 향후 2-30년간 17-18%까지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2-3년간 4대 사회보

험료의 인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요율이 약 3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국가가 복지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1)일반조세를 통하여 사회

보장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 (2)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업으로 하

여금 기업복지차원에서 제공할 경우 세제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3)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

는 경우와 (4)사회보험의 운영비용만을 국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국가별로 다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위의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의 비

용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 및 비용분담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

후의 복지수요 및 복지비용의 증가분에 대하여 국가-기업-근로자간의 부담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나. 기업복지제도의 발전을 통한 공적-사적 복지의 연계 및 균형발전

향후 우리 나라의 복지체계는 국가에 의한 공적복지 및 기업에 의한 사적복지제도간의

연계 및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공적-사적복지제도 간의 연계는 앞장에서 상술한 대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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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담측면에서의 연계,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며 그 실천적인 연계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1) 추가형(Top-Up) 프로그램

즉 사회보장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 및 서비스를 확장 혹은 연장하는 형태로, 의료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추가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즉 공적보장에 의해 보편적으로 보장되기에

는 비용이 너무 높은 의료보장의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의료보험제도를 기업복지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국민의료보험에 의해 보
장되지 않거나 고비용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기업을 통한 단체의료보험이 도입되어 운영

될 수 있으면 공적 보장의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다 제도의 다양한 발전과 비용효

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 보충형(Fill-In) 프로그램

즉 사회보장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보장이나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형태로 프로그램

의 종류 및 내용은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복지선

진국의 경우 보편적인 보장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상병보상급여(Sick Pay)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상병보상급여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

의 발생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의 치료/요양 및 급여의 보전(70-80%)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네덜

란드의 경우 공적제도이던 상병보상급여를 민영화하여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

도록 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체생명보

험(Group Life Insurance)과 자녀보육비용 (Dependent Care) 지원 등은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에

서 보편적인 복지프로그램들이나 우리 나라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제

도들이다.

3) 적용제외(Contract-Out) 프로그램

사회보장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일부를 기업복지에서 적용제외하여 담당하는

방안으로 선진국(특히 영국, 일본)의 국민연금의 경우 기업연금에 의한 적용제외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적용제외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공적복지제도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공적제도에 의해 운영될 경우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적보장 수준

만큼의 보장 및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적용이 법적으로 강제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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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담형(Cost-Share) 프로그램

분담형 프로그램은 보험료의 부담 및 급여 · 서비스에 있어서 공적복지와 사적복지간에

비용분담의 대상이 되는 공적복지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상병보상급여제도의

경우 급여의 70%는 사회보장에 의해, 30%는 기업의 복지프로그램에 의해 보장을 해 주는

방안이다.
위의 연계방안들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기초소득부분을 보장하고 소득비례에 기초한 추

가적인 보장은 기업연금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기초

소득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바 소득비례부분은 기업연금으로 적용제

외(contract-out)하여 각 개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도록 하고, 여기에 사용자(+근로자)의
기여분을 추가하여 적립·운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60-65% 소득대체율 수준의 노후소득보장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의료보장의 경우: 국민의료보험에서 기초적인 치료 및 요양비용에 대한 보장을 하게

하고 치과 및 안과보험 등을 포함하여 고비용 혹은 장기치료/요양비용에 대한 보험은 기업

을 통해 제공되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단체의료보험을 통하여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합

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향후 의료보험료의 추가적인 인상 없이 의료보험제도의 발

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체의료보험의 경우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

게 되나 향후 국민의료보험료의 인상부분에 대한 적용제외 효과 및 세제혜택을 통하여 추

가비용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의 경우: 기초적인 보장 및 보상은 산재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사용자의 민사상의 배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측에서는 이중의 비

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상의 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사용

자추가보험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라) 근로자 사망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에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보험료

납부실적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유가족의 생계보장이 미흡하나 기업차원의

단체생명보험이 제공될 경우 보장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아

닌 일반재해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이 있으나, 이 또한 급여가 수급자격자에 대

해서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므로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충적인 상병급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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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Ⅶ-2> 공적-사적 제도간의 연계 방안

보장의 내용 1차 기초보장 2차 추가보장 연계방법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기업연금 적용제외/추가보장

의료보장

(치료/요양)
국민의료보험 단체 의료보험 추가보장

산업재해시 치료

/요양 및 소득보장
산재보험 민영보험

추가보장

(사용자 민사배상책임의

면제)
사망시 소득보장 국민연금 단체 생명보험 추가보장

상병시 소득보장 국민연금 단체 상병보험 보충보장

다. 근로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우리 나라도 이제 향후 2-30년간 인구의 노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선진국

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참여 및 패턴도 선진국형으로 변하여

부부가 동시에 취업하고 있는 가구가 점차 늘어갈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세대교체는 근

로세대간 복지욕구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노동력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 및 그에

따른 복지욕구의 변화는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전통적인 복지모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변

화 및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기업복지가 선진화된 나라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차원의 복지

프로그램들이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으며 개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

게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동시에 비용 효율성이 높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및 발전의 핵심에는 미국식 유연복지체계(Flexible Benefit System)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도 개발도상국 시절의 전통적인 기업복지 프로그램들을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대신에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들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복지가 발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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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리후생제도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정비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기업복지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시혜 혹은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통해서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적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어주거나, 공적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추가적인 기업차원의 복지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 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개인이 지출한 추가적인 복지비용들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금 면제혜택을 주

는 개별적 접근방법은 후진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효율적이지 못하다. 즉 개별적으로 시장에

서 추가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체로 구입할 경우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우며 제도차원의 복지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동일한 복지프로그램을 기업차원에서 단체로 구입하여 개별적으로

보장을 받게 하고 국가는 그러한 복지프로그램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줄 경우 호혜적이고 비용효율적인 복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생산성 및 경쟁

력의 향상에 투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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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페테리아플랜의 도입방안40)

가. 카페테리아플랜의 단계별 추진 절차

  [그림 Ⅶ-1] 단계별 추진 프로세스

1. 사전준비단계1. 사전준비단계 2. 제도 설계 및 
실시 단계

2. 제도 설계 및 
실시 단계

3. 사후 관리 및 
개선 단계

3. 사후 관리 및 
개선 단계

  실시 목적 정립
  직원 의견 조사
  기존 제도 비용 점검
  새로운 제도 예산 결정
  컨설팅 회사 이용 여부
  세제 혜택 여부 점검

  제도의 유형 선택
  메뉴의 구성 결정
  점수 운영 방식의 결정
  관리시스템의 선택
  Pilot test
  제도 실시

  시행착오 점검
  직원 의견 조사
  외부 컨설팅 점검 의뢰
 제도 개선

이미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려

고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다수의 종업원들이 혜택을 입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혹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복리후생에 관련한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업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잘 계획된 과정을 거

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Woodley, 1993). 여타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와 유사하게 선

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단계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택적 근로자복지

제도의 단계별 추진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위에서 제시한 [그림 Ⅳ-1]과 같다.

첫째,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먼저 기존의 복리후생제도를 점검하고 새로운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가 해당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가장 먼저 해야하는 작업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즉 선택적 근

로자복지제도의 목적이 종업원 만족인지, 비용절감인지, 종업원중시의 표현인지 혹은 단순

히 여러 복리후생제도의 패키지들의 통합인지 분명히 하여야한다 (Woodley, 1993). 이러한

모든 목표를 한번에 달성할 수는 없다. 또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진다.
  
다음으로 직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인데 이는 제도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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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직원 개개인이 현재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뿐만아니라 향후 추가로 원

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존에 제공하던 복리후생에 대한 철저한 비용조사와 함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였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절감 또는 비용증가 효과를 분석하여 비용증가가 예상될 경우 예

산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의 점검도

필수적이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선택 폭은 상상외로 넓고 세제혜택이나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많

은 시행착오가 따르기 때문에 설계 초기단계부터 외부컨설팅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하여

야한다.

둘째, 제도 설계 및 실시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와 관리시스템의 선택 그리고 pilot test
와 실행으로 나눌 수 있다. 복리후생의 메뉴와 종업원들의 선택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즉, 점수 운영방식을 결정하여야한다. 메뉴의 구성은 복리후생제도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

는 것으로 지원복리후생의 구성, 지원항목의 분류, 그리고 메뉴의 제공형태를 결정하여야한

다. 점수운영방식에서는 점수배분기준의 결정과 개인별 점수할당의 방법 그리고 해당기간에

소진하지 않고 남아있는 복리후생점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한다.
제도의 설계는 이를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병행하여야한다. 관리시스템은 사전에

설계되어있는 패키지를 구입하여 실정에 맞게 변형시키는 방법과 자체 내에서 설계하는 방

법이 있다.  제도와 관리시스템의 설계가 완료되면 실제로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파
일럿 테스트 (pilot test)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연령, 근속기간, 남

녀, 직급, 학력,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직원을 선발하여 설계한 제도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하여 최종적인 제도를 결정한다.

셋째, 사후관리 및 개선 단계로서 제도가 실행되고 1-2년 경과한 후 제도설계 당시 예상

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개선하는 단계이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소소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특히 세제상의 변화나 직원들의 구
성 변화 등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제도를 개선하여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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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페테리아플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요건

카페테리아플랜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효과

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인사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반면에 종업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

다. 실제로 미국기업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카페테리아플랜의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Caffery(1992)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선택적근로자

복지제도를 거부하는 논리를 다음 7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종업원들은 대부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이해하기 힘들며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특정항목에 집중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비용이 늘어난

다.
·  관리상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  종업원을 이해시키고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까지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  노동조합이 결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종업원들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단순히 약간 나아진 복리후생제도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  세금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점들을 단순히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

기보다는 기업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점검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와 기존의 문헌을 통해 우리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교훈을 찾아내자

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단계적으로 명확한 목표 정립 (단기, 장기)
가장 먼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

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어떤 득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

한 후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사전에 경영진, 인사부서, 종업원,
노동조합 등 모든 주체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경영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어떤 새로운 제도도 경영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 제도가 회사의  장 · 단기적 목표와 정책에 부합하며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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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영진에서 앞장서 이끌고 나가야 새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IBM의 경우에서 처럼 기업의 인사철학에서 부터 각 인사정책의 집행

에 까지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3) 종업원의 이해증진과 기대수준 관리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초기에 종업원들은 기업측이 복리후생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도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특
히 현 복리후생수준이 높은 종업원 집단의 경우 이러한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가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

히 주지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초기 도입시 복리후생의 수준을 높여 시작하거나 부분적으로

만 도입하여 반감을 최소화 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화에 둔감하거나 부정적인 직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새 제도

설계 시에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각 프로그램별로 기존 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

는 선택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새 제도하

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다름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IBM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에서도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각 프로그

램마다 기존의 제도와 똑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 해주는 현재보상 선택안(Option)을 마련

하고 있다.
또한 새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 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새로이 실시될

제도에 대해 막연히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 기대감을 적절한 수준에서 사전 관리하

지 않을 경우, 나중에 실제 제도가 발표된 후 새 제도에 대해 기대이하의 직원 반응이 나타

날 수 있다. 높은 자신의 기대에 못미친다고 하여 실망감을 보이거나 심한 경우 불만을 터

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직원 의견조사시 부터 새 제도의 발표시점 까지 회사에서는 직원들

과의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새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의 선택능력 강화와 교육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종업원들이 스스로의 복리후생 욕구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선택의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

된 선택으로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
입초기에 종업원들의 이해도가 낮아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적절한 교

육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부작용을 극소화하고 가능하면 초기단계에서는 변경의 유예기

간을 두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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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 특정항목에 과도한 집중현상이 발생하여 해당항

목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혹은 역으로 특정항목의 충분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

아 집단구매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대다수의 종

업원이 필요하게 여기는 복리후생 항목은 선택항목 보다는 핵심항목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이밖에 선택자격을 제한하거나 의무선택과 같은 규정을 두어 특정항목의 집중현상과 배제

현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미국기업들의 例에서처럼 복리후생 항목이나 정도의 선택에서 종업원들의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나 단체보험에 대한 가

입의 경우 사고발생이 높은 종업원들만 보험을 선택하거나 높은 보상의 보험을 선택할 가

능성이 높아지며 이때 기업으로서는 보험료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리스크가 발생

하게 된다.
종업원의 교육은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하지 말고 직원수

가 많은 경우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종업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는 질의응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제도안내 및 관련규정은 소책자나 또는 On-line
DB에 입력해 두어서 종업원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노조와의 협력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제공하던 복리후생을 노동조합이나 종업원

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줄여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에는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대표가 초기 설계단계부터 참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영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대표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노사복리후생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노사간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복리후생

의 현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노사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전문 Consulting 회사의 이용

회사의 목표와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특히 각 선택안의 가격 결정 및 개인예산 배정문제는 정확한 자료분석과 원가 예
측이 필수적 요구조건이므로 전문 Consulting 회사의 경험과 Know-how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처음 이 제도를 디자인할 때 가장 절실하다.

7) 복리후생 시스템 및 관련 규정 정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뛰어난 관리시스템을 구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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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도 그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새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례

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어떤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치를 취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때로 사후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재조정해야 하는 까닭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관리

시스템의 개발의 경우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Pilot test group을 이용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 없이는 사후 엄청난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많은 정보

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복잡성이 높아지게 된다. 선택적 근

로자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운영 전산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8) 세제혜택 여부의 사전 점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과세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제도의

변화는 종업원의 복지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항목

을 포함할 수만 있다면 이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보다  더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9) 정기적인 제도 검토 및 수정

초기에는 제반 여건과 요구에 가장 합치되는 제도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합리한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번) 현재의 제

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택안의 종전 가격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개인예산

배정방식은 적절한지 여부를 다음해 FLEX 실시 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작업을

제때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Consulting 회사와 함께 본 제도의 최초 설계를 한 경우에

는 이러한 업체들이 본 제도의 정기적인 유지/개선 서비스도 염가에 제공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에게 각 복지제도의 장

단점과 가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종업원 개인이 선택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안내책자의 발간, 정기적인 종업원 의견조

사, 사내정보망에 복리후생 소식란 신설 등 회사내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칙적인 커뮤니케이

션 채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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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리후생비 관련 세제 검토 및 향후과제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는 달리 사용

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

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이 종업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

을 때 두 가지 세제상의 문제가 발생된다. 첫 번째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법인의 입장에

서 법인세액 계산시 복리후생비 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며39),
두 번째는 복리후생적 혜택을 제공받는 종업원 입장에서 제공받은 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이러한 두 가

지 세제상의 문제를 현행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기업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에 다양한 형태의 복리

후생비를 지출한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상 대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어 각 사업연

도 소득계산시 차감된다.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다(법
인세법 시행령 45조).

① 직장체육비

사용인의 체육대회 경비 및 사용인으로 구성된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

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② 직장연예비

사용인을 위하여 연예회, 오락회 등을 개최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서 손
금에 산입된다.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법인이 이러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하면 복리후생비로

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④ 단체퇴직보험료, 종업원퇴직신탁의 부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료 또

                                           

39)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용어 대신 익금과 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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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금40)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지출금액은 복리후생비

로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⑤ 사용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41)

의료보험료는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보험료액의 50％씩을 부담한다.이 때 사용자가 부

담하는 50％ 상당액은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⑥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목적으로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전액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⑦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⑧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의 기타 복리후생비

회사가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종업원퇴직신탁의 부금 및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부금을 제외하고는42) 그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전액 법인의 손

                                           

40) 단체퇴직보험과 퇴직보험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구  분 단체퇴직보험 · 종업원퇴직신탁 퇴직보험

의  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제도

·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법정퇴직금으로 인정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

·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수급권 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근로자

대출여부 대부분 대출담보와 연계 대출의 담보제공과 양도 금지

취급기관 생명보험, 은행 생명 · 손해보험, 은행, 신탁, 투신

근거법 법인세법 시행령 45조 근로기준법 34조

41)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50％ 상당액을 전액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되나, 사

용인에 대한 급여의 성질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직세 1234-1265, 1979. 4. 20〉

42)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및 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

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

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

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

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45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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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인정된다. 물론 복리후생비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기 위해서는 동 금액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주만을 위한 비용이거나 법인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인정되어 손금 불산입이 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위와 같은 직접적인 복리후생비 지출 외에도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

혹은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자녀학자금 등을 무상 혹은 저리로 대출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무상 혹은 저리대출을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거래로

간주하여 적정한 이자율43) 등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52조,

법인세법 시행령 87-89조). 즉, 실제 종업원들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만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액을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종업원 입장에서는 실제 부담이자와 적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과의 차액이 근

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종업원의 주택신축 · 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

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인46012-1474,1999.04.20, 소득46011-680,1999.02.24).

나.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보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

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

이면 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 명칭여하 또는 지급방법(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에 불
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이나 근로의

식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보상도 현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44) 다만, 법정복리후생비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

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성격의 보상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

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2조 4호, 소득세법 시행령 11-17조의 2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1항 12호).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격이 있는 급여

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43) 적정한 이자율이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44) 구체적인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38조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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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

④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자금45)

⑥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⑦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는 제복 · 제모 및

제화

⑧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⑩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

장해연금·장해보상금·상이연금·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군인 및 교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⑪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⑫ 종업원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

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

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

하여 받는 급여로써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⑭ 식사 또는 5만원 이하의 식대46)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종업

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에서 위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45) 근로자 본인을 위한 학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며, 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

로 하여 받는 것일 것

46) 월 5만원을 초과하여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   -184

료(선원보험료, 단체퇴직보험료에 부가된 재해특약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
를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이를 사용인 등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 등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 또한 기업주

가 종업원 본인 및 종업원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를 보조해 주거나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동 금액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이나 학자

금을 대출해주는 경우도 적정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와 종업원이 부담한 실제이자와의

차액만큼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이 법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보상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이유는 조세형평의 원칙을 구

현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복리후생적 성격의 보상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않을 경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 조세 불평등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지혜택이 많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보다 더 많은 조세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들간의

이와 같은 조세 불평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종업원들

이 근로의 제공대가로 받는 모든 혜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되, 납세자의 소득에서 불

가피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즉, 현

행 소득세법의 기본취지는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시키되,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
겠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이 경비성 지출로서 그들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의

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자금공제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그러나 종업

원들이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소

득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때 의료비나 보험료, 교육비 등으

로 지출된 금액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로 일정한 한도가 있어 그

한도내의 금액만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단,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만 공제하되, 경로우대자나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

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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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과 저축성보험 외의 보험료로서 연 70
만원 한도내의 금액이다. 만약 의료보험료의 사용인부담금까지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에는 근로자가 그 금액만큼 급여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근로자의

총급여에 포함한 후 보험료공제로 차감한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없이 전액공제되며, 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유치원아·영유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단,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주택자금공제는 최근 주택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하

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연말에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주택마련저축액·차입금상환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단, 주택자금공제는 연 18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복리후생비에 대한 조세혜택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가 가장 큰 관심사이며 혜택을 수혜하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소득세 과세여부가 큰 관심사

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에서는 조특법이라 한다)에도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조세

혜택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복리후생적 지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혜택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

원을 위한 과세특례규정(조특법 100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조특법 94조),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식사류에 대

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조특법 106조 ①항) 등이 있다.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규정은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그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무주택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
는다는 내용이다. 이 때 보조금의 범위는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

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

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186

및 장해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당

해 설비의 취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설비를 신축 또는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식사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세규정은 공장 등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것이

다.

라. 카페테리아플랜 확산을 위한 관련 세제 방향

1) 카페테리아 플랜에 대한 조세혜택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경우 총 사회복지비용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일례로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비중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3년 기준으로 영국은 1%, 미국은 3%, 독일은 4%인데 반해 한국은 25%정도에 이르고

있다(백필규, 1999). 이와 같은 정부의 취약한 공공복지지출은 노후생활보장이나 위험보장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지출해야 할 부분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우리 나라는

정부가 해야할 역할의 상당부분을 기업이나 개인이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나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가 조세의 징수를 통해 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나 위험보장을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불입액의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연간 72만원 한도)함과 동시에 불입기간 만료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부분(또는 보험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이 종업원들을 위하여 단체상해·질병·의료보장관련보험에 가입하

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종업원들의 노후생활보장이나 위험

보장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이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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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리후생비는 법정복리후생비와 법정외복리후생비로 구분될 수 있는데47), 현행 소득세

법은 법정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나 법정외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대

부분 과세를 하고 있다48). 그러나 법정외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종업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

하기 위한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위험보장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기업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지출부담 없이 급여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조세혜택의 확대조치는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을 갖는다. 조

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조세평등주의이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부담이 국민

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포함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담세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이준규 2000). 그런데

현행 세제는 근로자들보다 다분히 부유층과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역진적(逆進的)
구조로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율은 95%에 육박하

고 있으나 일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율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0∼50%
내외에 불과하다(국민일보 1999.10.30). 국회의원을 포함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세

금 한푼 안내고 있는가 하면 재벌총수의 의료보험료 납부액은 일반 하급 봉급생활자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또한 조세연구원의 얼마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동일한 소득수준의

자영업자들 세금부담이 임금근로자의 6분의 1에 불과하다(한국경제신문, 2000.5.1). 물론 정

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49)를 도입하고 있긴 하지

만 이 제도가 자영업자들과의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리

후생비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혜택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조세불평등을 줄일 수 있

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법정외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기 힘

들다. 모든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과세조치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

                                           

47) 1998년 현재 총노동비용 중에서 법정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법정외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중

은 6%정도 된다(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48) 법정외복리후생비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월 5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보장성보험료 등이다.
4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 기부

금공제를 해주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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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실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조건

없이 확대할 경우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문제점이 발생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정규급여를 축소하는 대신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지는 복리후생적 보상을 늘림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확대는 근로자들간의 조세 불평등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

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복리후생비에 대한 조건없는 비과세 혜택의 확대는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

는 대기업 종업원들로 하여금 세금혜택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항목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부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

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것은 기업

이 모든 종업원들에게 복리후생적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

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속에 포함시켜 운영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다. 예를 들면 기업이 모든 종업원들에게 개인연금 불입액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경우에

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개인연금 불입액 지원을 선택적 복리후생

의 한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근로

소득자들에게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세수감소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
  

2) 카페테리아 플랜에 대한 조세혜택의 효과 분석

다음 사례를 통해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근로소득자 및 정부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례>
------------------------------------------------------------

박상우씨는 배우자(소득 없음)와 2자녀(대학생, 고등학생)를 둔 근로소득자로서 2000년 동

안 그가 벌어들인 소득 및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 : 4천만원

  - 의료비 지출액 : 150만원

  - 교육비 지출액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400만원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 50만원

  - 보험료 지출액

     · 의료보험료 : 30만원

     · 고용보험료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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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료 : 40만원

    · 생명보험료 : 120만원*
    · 개인연금 불입액 : 120만원*
 * 회사가 전액 지원해주며, 총급여 4천만원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위 사례를 이용하여 다음 네 가지 가정 하에 박상우 씨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가정 1 :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계산

가정 2 : 회사가 지원해 준 생명보험료 120만원과 개인연금 불입액 120만원을 모두 비과

세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세 계산

가정 3 : 회사가 생명보험료 지원과 개인연금 불입 지원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항목으

로 운영하며 박상우씨는 개인연금 불입 지원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세 계산

가정 4 : 회사가 생명보험료 지원과 개인연금 불입 지원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항목으

로 운영하며 박상우씨는 생명보험료 지원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세 계산

  <표Ⅶ-3> 근로소득세 계산구조

--------------------------------------------------------------

과세대상소득    총급여 - 비과세대상 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특법상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X) 기본세율    10%    40% 누진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결정세액

(+) 주 민 세    결정세액의 10%

납부세액

<표 Ⅶ-3>는 현행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여준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

에서 받은 급여 ·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급여총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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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급여를 차감하면 과세대상소득이 계산된다. 과세대상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

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를 차

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산출세액

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표 Ⅶ-4>은 네 가지 가정 하에 계산된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을 보여준다. 현행 소득세법

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연금 불입액이나 생명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박상우 씨의 2000년

총급여는 42,400,000원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두 항목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다면 박상우 씨의 급여는 40,000,000원이 된다. 반면에 기업이 개인연금 불입액 지원과 생명

보험료 지원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항목으로 운영하며, 정부는 이러한 선택적 근로자복

지제도 속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면 박상우씨의 급여는

41,200,000원이 된다. 왜냐하면 박상우 씨는 두 항목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표 Ⅶ-4>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효과분석

구분 가정 1 가정 2 가정 3 가정 4
총급여 42,400,000 40,000,000 41,200,000 41,200,000
근로소득공제 11,740,000 11,500,000 11,620,000 11,620,000
근로소득금액 30,660,000 28,500,000 29,580,000 29,580,000
조특법상 소득공제1) 480,000 - - 480,000
인적공제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보험료공제 1,300,000 900,000 1,300,000 900,000
의료비공제 228,000 300,000 264,000 264,000

특별

공제
교육비공제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과세표준 21,152,000 19,800,000 20,516,000 20,436,000
산출세액 3,230,400 2,960,000 3,103,200 3,087,200
세액공제 600,000 600,000 600,000 600,000
결정세액 2,630,400 2,360,000 2,503,200 2,487,200
주민세 263,040 236,000 250,320 248,720
납부세액 2,893,440 2,596,000 2,753,520 2,735,920
세액경감액 - 297,440 139,920 157,520

 주 : 1)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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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종업원 입장에서는 가정 2와 같이 정부가 모든 법정외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비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제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표 Ⅶ-4>에서 보듯이 지나

친 세수의 감소가 초래되며, 근로소득자들간에 조세불평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가 모든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복지혜

택을 더 많이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조세혜택도 더 많이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가정

3 또는 가정 4와 같이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항목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취향

과 필요에 맞는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급여인상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종업원의 만족도를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조세불평등 문제도 일
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3) 카페테리아 플랜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방안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기업이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속에는 가능한 한
노후생활보장 및 위험보장과 관련된 항목들을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비과세 혜택

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의료비 보조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및 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현행 소득세

법에 따르면 기업이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의료비 공제제도가 있긴 하지만 비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증

가된다. <표 Ⅵ-4>는 의료비 보조액을 ① 현행 세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시킨 후 소

득공제하는 경우와 ② 비과세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비교한 것이다. <표 Ⅶ-5>
에서 보듯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보조를 현행세법 규정대로 근로소득에 포함시킨 후

소득공제하는 방안보다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의료비 보조액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기업이 이것을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속에 포함시

켜 운영하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이 때 의료비 보조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기존의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으로 한정한다.50) 만약 기업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

                                           

50)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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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종업원들에게 의료비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며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표 Ⅶ-5> 의료비보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절세효과 분석

구분 현행세법 비과세

의료비보조포함전급여 40,000,000 40,000,000
의료비보조액 3,000,000 -
총급여 43,000,000 40,000,000
근로소득공제 11,800,000 11,500,000
근로소득금액 31,200,000 28,500,000
인적공제 2,000,000 2,000,000
의료비공제 1,710,000 -
과세표준 27,490,000 26,500,000
산출세액 4,498,000 4,3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600,000 600,000
결정세액 3,898,000 3,700,000
주민세 389,800 370,000
납부세액 4,287,800 4,070,000
세액경감액 - 217,800

 주 : 배우자만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가 4천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백만원의 의료비보조를 받은 경우를

가정함

  
나) 개인연금 불입액 보조

문영표(2000)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이 현 상태대로 운영될 경우 재원고갈로 인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부가 엄청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미흡으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역분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성실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부실해져 파산할 경우에는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

혹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기업연금제도나 개인연금의 활성화는 국민연금이나 일시퇴직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거주자가 개인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240만원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이 때 개인연금 불입액을 기업이 보조해 준다면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허용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검토하였듯이 개인연금

불입액 보조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킨 후 소득공제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비과세혜택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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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이 근로자의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기업이 개인연금 불입액 보조를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한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줌과 동시에 종업

원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

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

다) 생명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보조

미국의 경우 보험료 보조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메뉴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종업원수가 적은 기업은 의료비 보조나 자녀양육비 보조보다 보험료 보조를 더 많
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기업이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부터 연 7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보험료 보조

를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항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근로자

들의 세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51)의 보험료로 한정한다.

                                           

51)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5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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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미국의 내국세법 125조 전문

내국세법 125

125. 카페테리아 플랜

   (a) 일반 사항

아래 (b)에서 말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참가자는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이 플랜하의 어떤 혜택도 참가자의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b) 고소득 참가자와 주요 피고용인은 제외

(1) 고소득 참가자

고소득 참가자의 경우,
  (A) 참가 자격이 있지만 고소득인 개인

  (B) 부담금과 혜택의 측면에서 고소득인 참가자들에게 호의적인 대우를 하는 플랜이 시
행되는 해에서 기인하는 어떤 혜택에 대해서도 위의 (a)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주요 피고용인

섹션 416(i)(1)에서 규정하는 주요 피고용인의 경우에도 주요 피고용인에게 플랜이 모든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총 혜택의 25%를 넘어서는 혜택을 제공하면, 법정 비과세 혜택이

수행되는 플랜에서 기인하는 어떤 혜택에 대해서도 위의 (a)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술

한 문장의 목적에 의거, 법정 비과세 혜택은 뒤의 (f)의 마지막 문장과는 상관없이 결정되어

야 한다.

 (3) 해당 연도

해당되는 과세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1)또는 (2)에서 기술된 어떤 혜택도 참가자와 주요

피고용인의 플랜연도가 끝나는 과세연도에 수취하거나 확정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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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혜택과 분담금에 있어서의 차별

  위의 (b)(1)의 (B)문단에 따라, 카페테리아 플랜은 고소득 참가자에게 적격 혜택과 종합

혜택(또는 적격 혜택에 대한 고용주의 분담 할당액과 종합 혜택을 위한 고용주의 분담 할당

액)에 호의적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d) 카페테리아 플랜의 정의

  이 섹션을 위해

  (1) 일반 사항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는 용어는

   (A) 모든 참가자가 피고용인이고

   (B) 참가자는 현금과 적격 혜택으로 구성된 혜택 중에서 2이나 그 이상의 혜택을 선택

할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 서면으로 만들어진 플랜을 의미한다.

  (2) 보상이연 규정은 배제

   (A) 일반 사항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는 용어는 이연보상을 제공하는 어떤 플랜도 포함하지 않는

다.
   (B) 현금 및  이연 제도 배제

       위의 (A)는 이익배분과 주식 보너스 플랜, 적격 현금과 보장 당사자인 피고용인들

이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고용인이 그 플랜에 의한 신탁에 부담금으로서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이연 규정들 (섹션 401(k)(2)에서 규정하는) 을 포함하는 섹션 401(k)(7)
에서 규정하는 rural cooperative plan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C) 교육 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플랜들 배제

       아래의 경우라면 보장 당사자인 피고용인이 퇴직 후 단체생명보험 부담금으로 사

용자가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는 금액까지는 섹션 170(b)(1)(A)(ii) 에서 기

술하는 교육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플랜에는 위의 (A)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1) 그 보험 부담금이 모두 퇴직전에 납부되고

        2) 그 보험이 어느 때이건 간에 해약해서 현금을 수취하는 조항이 없다.
         섹션 79를 위해 앞서 기술되었던 어떤 생명보험이건 단체정기생명보험으로 간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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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고소득 참가자 및 고소득 개인에 대한 정의

  이 섹션을 위해서

(1) 고소득 참가자

  고소득 참가자라는 용어는

  (A) 간부

  (B) 의결권의 5%이상 또는 고용주의 모든 종류의 주식가치의 5%이상 소유주

  (C) 고소득자

  (D) (섹션 152에 근거하여) 위에서 서술한 (A),(B),(C)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피부

양자를 의미한다.

(2) 고소득 개인

  고소득 개인이란 위 (1)의 (A),(B),(C) 및 (D)에서 기술된 각 개인을 의미한다.

   (f) 적격 혜택의 정의

      이 섹션을 위해서 적격 혜택이라는 용어는 위의 (a)를 적용해서 이 장 (섹션 106(b),
117,127, 132)에서 설명하는 조항에 의해 피고용인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혜택

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섹션 79에 의해 금액 제한을 초과할 때면 총수입에 산입되

는 단체정기생명 보험을 포함하고 이 용어는 규제하에서 허용되는 다른 혜택들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책임보험(care insurance)에 있어서는 광고, 유통, 제공되는 어떤

상품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g) 특수 규칙

  
 (1)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 단체교섭 플랜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이 플랜이 피고용인 대표와 고용주 1인 또는 그 이상 사이의

단체교섭 협정에 의해 지속되더라도 이 플랜이 차별적인 것이라고 다뤄져서는 안된

다.

 (2) 건강 급부

    위의 (b)(1)의 (B)를 위해서 아래와 같다면 건강급부를 제공하는 카페테리아플랜은 차

별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A) (i) 비슷한 상황의 다수의 고소득 참가자들이 플랜 아래 건강혜택 보장비용의

100% 해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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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플랜하에서 가장 높은 건강혜택 보장비용을 가지는 참가자의 건강혜택보장 비

용의 75% 또는 초과분 플랜하의 부담금은 각 참가자를 대신해서 위의 금액을

포함한다.
    (B) (A)에서 기술된 것들을 초과하는 부담금이나 혜택들은 보상에 있어 동일한 관계를

가진다.

 (3) 차별로 취급하지 않는 몇 가지의 참가자격 규정

  위의 (b)(1)의 (A)를 위해서 플랜이 아래와 같다면 이 분류를 차별로 간주해서는 안 된

다.
  (A) 410(b)(2)(A)(I)에서 기술하는 일단의 피고용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B) 아래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면

     1) 피고용인이 3년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거나 고용인이 플랜의 참가를 조건으로

고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 요구조건은 동일하다.
     2) 1)에서 설명한 고용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플랜 참가자격을 획득한  피고용인이

라면 플랜 연도의 초일 전에 서비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고용 요

구조건이 만족 된 초일 이전에 참가를 시작해야 한다.

 (4) 통제그룹 등
  섹션 414의 (b),(c),(m)에 의해 한 사람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피

고용인들은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것으

로 간주해야만 한다.

   (h) 참조

    보고와 기록 요구 조건들은 섹션 6039D를 참조할 것
    
   (i) 규정

    이 섹션의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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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법 제규정

1.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대한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에서 규정하는 비용 외

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체육비로서 사용인의 체육대회 경비 및 사용인으로 구성된 사

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2) 직장연예비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연예비로서 사용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연예회, 오락회 등을 개

최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용인으로 하여금 기업소유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

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인이 자사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

지주제도라 하며 이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 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원단체로서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법인이 이러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하면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4)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등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

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

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

자로 하는 신탁(종업원퇴직신탁)의 부금

     다. 가목 및 나목외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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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부금.

▶ 단체퇴직보험 · 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및 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

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

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금 등

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

한다.

▶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등의 사업장 등은 의

료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직장의료조합을 설립하여

야 하며(동법 제17조), 또한 상기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직장의료조합을 임의로 설립하여 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8조
및 제18조).

  이렇게 설립된 직장의료조합은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보

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비례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동법 제49조) 이 때 보험료는 의료

보험법 제52조 제1항과 같이 부담하게 된다. 즉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을 부담하게 되며 사용인이 부담할 50％ 상당액은 매월 사용인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자

가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50％ 상당액은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한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50％ 상당액은 전액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손

금에 산입되나,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성질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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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의료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며(동법 제55조의 2) 법인이 부담한 이러

한 연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6)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이 때 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
23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 및 보모의 인건비 · 급식비 등은

전액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인경리의 일부로서 당해 시설

물은 사업용 자산으로서 시설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등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며, 이외에

별도로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취득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3％ 상당액의 투자세

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7)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

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8) 기타 복리후생비

     ① 경조금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때 임원은 출자임원 및 비출자임원 모두를 포
함하는 것이며, 경조비는 세법상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게 여겨지는 각
종 축의금, 조의금 및 제례비 등을 포함한다고 하겠다(기본통칙 2-3-40…9, 2-3-17…9).

     ② 복리시설비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후생의 시설물 구입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의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하여야 한다. 즉 당해 조

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법인경비의 일

부로 보아 시설비는 고정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하고 유지 · 관리비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4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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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상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7조 ∼ 제89조)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

우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수익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실제 수취한 이

자수익과의 차액을 법인의 추가적인 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

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 그러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현금으로 휴가

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46013-1182,1998.07.04, 법인46013-638,1999.02.19).

3. 소득세법상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 제17조의 2)

    (1) 공상에 대한 연금과 위자료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 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함이란 반드시 특별히 위험한 근로환경 조건하에서의 근로제공이라 적어도 그

안전사고등의 발생가능성이 고도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만 한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적어도 당해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있으면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이나 본인의 귀

책여부등을 따질 상황은 아니다.

    (2)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등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3)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퇴직급여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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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학자금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

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비과세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받는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것

일 것

3. 교육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 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의 범위에는 출자 및 비출자임원을 모두 포함하며 이 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

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 본인이 학교에 재적하면서 수학중인 경우를 말하며,
그 자녀등이 지급받는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8조 참조).

▶ 학교 및 직업훈련시설의 범위

학교 및 직업훈련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59조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된다. 이 때 학
교에는 대학원도 포함된다.

    (6) 다음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① 선원법에 의한 식료

       선박소유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승선한 선원에게 적당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선원에게 지급되는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은 선원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선내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일 · 숙직료 또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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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의 성격으로서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

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된다. 이 때 실비변상 정도는 여비의 경

우 출장목적 출장지 · 출장기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범위내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등은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이 중 실비변

상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

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③ 제복 · 제모 및 제화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사용주부담으로 지급하는 제복 · 제모

및 제화 등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요양보상금등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 보상금 및 장의사비는 비과세소득에 해

당한다. 한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 때문에(법 제12조 제4호 다
목)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 요양급여 및 장의비, 유족특별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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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촵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촵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촵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

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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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보건급여등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건급여·

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또는 공무원 · 군인 및 교원이 신체 · 정신상의 장애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⑦ 작업복 또는 근무복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작

업복이나 당해 직장에서만 착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피복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

에 해당한다.

     ⑧ 입갱 및 발파수당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에 대하여

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⑨ 벽지수당

       근로자가 특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동일직급

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에 대하여는 비과세된다.

     ⑩ 천재 · 지변 등으로 인한 급여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며, 이러한 급여

란 생활보조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7)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
  생산현장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8) 식사 · 식사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

    2. 1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

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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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단체정기재해보험

   종업원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

익자로 하느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

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10)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

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현금으로 휴가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

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인46013-1182,1998.07.04, 법인46013-638,1999.02.19).

4.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09조 ∼ 제113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의료비나 자녀학자금, 보험료 등을 보조해 주는 경우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대신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 보험료 등

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1) 보험료 공제

  의료보험법 ·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

액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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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으로 하되,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
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

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 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
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

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

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라 함은 다음

의 의료비를 말한다.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처치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교육비 공제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

기관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또는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함)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대통령령이 정

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
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

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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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

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이라 함은 국외교

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 · 중등교

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임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 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

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

료” 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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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

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

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

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

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함)
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주택자금공제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상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제혜택

    (1)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근로장애인

의 편의시설 등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

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저렴한 임대주택공급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상의 지원제도이다. 그러나 인구 및 생산설비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창업자에게는 동조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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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기숙사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배제된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

축 또는 구입한 경우,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 또는 영유아보육

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당해 설비를 신축 또는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또는 기숙

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각 주택 또는 건물의 총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손금산입(조특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

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

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손금에 산입되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

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

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3) 종업원 등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

특법 제106조의 2)
  공장 · 광산 ·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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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